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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0일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확산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는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사회·경제의 모든 분야를 변화시킬 만큼 그 영향은 막대하다. 국가들은 이동을 

제약하는 셧다운 정책을 강화하고 개인의 사회경제적 활동도 물리적 소통을 최소화 하면서 

위축되었다. 공간에서 소통하는 접촉이 최소화 되는‘언택트’(Untact) 사회로 가는 데 필요한 

AI, IoT,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인프라가 크게 확대되었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열띤 논의를 펼쳤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니다.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소비패턴이 활성화 되면서 플랫폼 노동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일거리와 노동을 주고받는 플랫폼 노동의 성장은 노동법과 사회보장 체계에서 

벗어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가 늘어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앞으로 노동의 규모는 

줄어들고 노동의 질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노인일자리 정책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책사례이다. 초고령사회 문턱 앞에 있는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소득보충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퇴직 

고령자의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경우 공공부문에서 직접 창출하는 일자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노동없는 사회에서 새로운 소득보장제도로서 주목받고 있는 기본소득에서 

촉발된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 이슈를 살펴보고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그리고 

코로나 19 이후의 노인일자리 사업운영과 사업모델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내용이 향후 노인일자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박경하 선임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진행되고, 김문정 부연구위원, 서정희 교수 

(군산대학교), 유병선 연구위원(경기복지재단), 조광자 연구원(서울대학교 박사수료), 박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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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x

1. 연구목적 

⧠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응 책임이 강화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은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위기를 자주 맞았고 그에 따른 다방면의 대응책이 요구됨.  

⧠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구조가 형성되면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고 플랫폼 노동은 그러한 

새로운 노동유형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비해 

노동이 아닌 소득기반의 복지국가 설계로서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이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한편 기본소득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일의 가치를 확장하고 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서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첫째,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함. 

－ 코로나19 이후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를 검토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둘째, 노인일자리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적 사회정책, 즉 참여소득제와 일자리보장제의 제도 원리와 쟁점, 정책사례를 

살펴 보고자 함.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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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위드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수요 특성과 직종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노년층 세대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노인일자리 적합 직종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창출 가능한 비대면 일자리 영역을 탐색 

2. 주요 내용

1)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

⧠ 코로나19가 사회복지 현장에 미친 영향으로 집단감염 방지와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전화안부, 문자서비스, 화상대화, 온라인 교육, 비접촉 음식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 ICT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서비스 운영 및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익숙치 않거나 대면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공백 

발생. 

○ 장애인,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확대 :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60대 이상 고령층의 경우 서비스 이용시 어려움이 가장 큼

⧠ 4차 산업혁명과 고용 간의 관계 : 낙관론 vs 비관론

○ 기술의 보상효과(compensation effect)를 이유로 기술 생산성이 높을 

수록 고용이 확장된다고 주장과 노동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술진보로 

인해 일자리의 감소를 경험한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음.   

○ 기술발전과 고용과 간 관계를 예측한 초창기 연구들은 전체 일자리의 축소 

여부에 관심이 높은 반면에 최근에는 직무를 중심으로 어떤 직무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지에 관한 관심으로 좁혀지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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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숙련·고임금의 직무와 저숙련·저임금 

직무는 지속되지만 정형화된 중간숙련 직무는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음

⧠ 제 4차 산업혁명은 플랫폼 노동이 확산되면서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불평등, 빈부격차의 위험성 초래 

○ 플랫폼 노동형태는 근로조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저임금 근로자이며,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 사회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으로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를 막기 위해 노동법, 사회 

보장법에 의한 적절한 보호 방안 필요

2) 새로운 사회정책 대안 : 참여소득제와 일자리보장제 

⧠ 기본소득은 노동 없는 미래사회에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이나 

소득(자산)에 관한 조건 없이 개별단위로 지급되는 현금으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 충분성, 정기성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음. 

○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 취약집단 돌봄(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기본소득과 결합해  일(work)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참여소득 

(Participation Income)이 제안됨.

○ 한편, 국가가 일자리를 찾는 모두에게 인위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를 제공 

하여 직접 욕구를 해결하는 정책 아이디어인 일자리보장제(Job Guaran- 

tee)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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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소득제 

⧠ 참여소득 제도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적인 방식에 대한 반대를 

○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수정안으로서, 혹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반대하며 보편적이되 호혜성을 강조한 방식의 제안

⧠ 참여소득제의 두 가지 갈래

○ 참여소득제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는데, ‘참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안과 협의의 참여에 한정하여 보상하는 

참여소득 안으로 구분됨.

○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 인정으로서의 참여소득

- 참여를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앳킨슨이 

대표적임Atkinson(1996: 68)은 참여를 노동시장 참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의 예를 여러 가지로 제시함. 

• 피고용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 

•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결근하는 사람들 

•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수는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에 있

는 사람들

• 승인된 형태의 교육, 훈련 

•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 승인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

○ 협의의 참여소득 : Pérez-Muñoz(2016)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사회적 

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낳을지는 확답할 수 없는 일이고, 참여소득을 통해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수많은 미충족 사회적 욕구(unmet social 

needs)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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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érez-Muñoz(2016)는 미충족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돌봄 

노동, 교육적 욕구 해결(예: 문해력 교육, 컴퓨터 교육,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공공 정원 가꾸기, 주변 청소, 노인 및 노숙자 돌봄 제공 

등을 예로 들고 있음(Pérez-Muñoz, 2016: 186). 

⧠ 참여소득에 대한 찬반

○ De Wispelaere and Stirton(2007: 526-527)에 의하면 사람들이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이유는 참여소득이 정의에 기반한 최선의 선택지라는 

입장, 참여소득이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입장, 참여 

소득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차선의 

정당화’(second-best justifications)라는 주장(징검다리 전략)이 있음.

○ 참여소득은 행정적 측면에서의 참여소득의 트릴레마, 호혜성에 대한 반대, 

징검다리론의 한계라는 몇 가지 반론에 직면하고 있음.

○ 참여소득의 트릴레마란 모든 복지제도는 행정적 측면에서 3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참여소득은 이러한 3가지 측면을 절대로 모두 충족시킬 

수 없음.

- 행정적 측면에서 3가지 주요 과업은 ① 의도한 수급자를 정의하는 수급 

자격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 ②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③ 수급자격을 갖춘 수급자들에게 정확히 급여를 

전달하는 것

○ Zelleke(2018: 276-277)는 젠더적 관점에서 앳킨슨 등을 비롯한 참여소득 

논자들이 참여소득의 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호혜성에 대해 문제제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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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소득의 의의(Fitzpatrick, 1999)

○ 유급 노동 중심의 사회보험 제도가 특히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비공식적, 

무임금 활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고용 관계나 유급 고용의 

형태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포착함. 

○ 사회보험 개선책으로서 참여소득의 도입이 사회보험의 ‘기여’ 범위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자원봉사자, 돌봄제공자 

등)의 기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 참여소득의 요소를 정책에 도입한 해외 정책사례(Hiilamo and Komp, 

2018)

○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

○ 핀란드의 포괄적 사회보장모델(inclusive social security model)

○ 독일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

○ 네덜란드의 시민 지역사회 일자리(civil community jobs)

○ 호주의 CDEP(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gram, 

CDEP)

(2) 일자리보장제 

⧠ 일자리보장제의 핵심 정책수단인 일자리는 헌법 상 기본권에 해당되는 노동권 

(right to employment)의 실현방식이며, 창출된 일자리는 민간영역의 

일자리와 구별됨 

○ 민간부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즉 퇴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여성,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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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보장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workfare) 

일자리와 성격이 다름 

○ 일자리보장제는 정부가 직접 창출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 완충재고와 비자발적 실업을 제거하는 완전고용 달성을 목적으로 

함. 

⧠ 두 갈래 

○ 현대화폐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최종고용주 프로그램(employer of last resort)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서비스 고용 

(Public Service Employment) 프로그램으로 구분됨(Harvey, 1989; 

금민,2020: 248). 

○ 최종 고용주인 국가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제한 없는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완전고용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재정 

지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Minsky, 1986), 통화발행 

권한과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정부가 독점적 통화주권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

○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프로그램은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인데,  프로그램 운영비용과 행정의 복잡성, 양질의 일자리 측면 

에서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음. 

⧠ 일자리보장제는 노동의 자율성에 기반해 있으며, 일자리보장제의 사회적 

생산성을 중시(Mitchell, 2005). 

○ 체르네바는 환경, 사람,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일자리보장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Tcherneva,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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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사회보장’ 패키지

○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적인 급여는 균등한 시간당 임금과 급여 패키지 

(package of benefits)로 구성됨. 

- 이 제도의 지지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임금단위로 균일하게 적용

되는 기본임금(uniform basic income)은 화폐가치의 닻으로 기능하

여 물가안정 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함. 

- 일자리보장제 참여자에게 고정적인 임금과 더불어 각종 복지급여를 

제공하며, 여기에는 의료보험 및 보육 서비스, 사회보장세 가입, 유급

휴가 및 병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이 포함

⧠ 분권적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 즉 주정부 및 시정부, 비영리 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승인 받아서 운영함. 

⧠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할 권리에 관한 정책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노동을 강제화 한다는 것과 이런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음. 

○ 먼저 강제적 근로방식은 기본소득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원칙 

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일자리 보장제 지지자들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설계에서 일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을 의무화 하는 방식을 반대함. 

○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공하더라도 일할 권리를 실현하는 일자리보장은 기본소득 만큼 중요함. 

따라서 기본소득은 일할 권리를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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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보장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으며, 유급 

일자리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남(Tcherneva, 2007).  

○ 체르네바는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무조건적 소득을 지원하고, 이들이 

환경문제(보전, 회복, 재생)와 같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고정된 시간당 

임금(fixed hourly pay)을 설정한 공공 서비스 일자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한 해외 정책사례(Hiilamo and Komp, 2018)

○ 아르헨티나의 남․녀 실직 가장 고용 계획(Plan Jefes y Jefas de Hogar 

Desocupados, Plan Jefes)

○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MGNREGS)

○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일자리보장 모델 프로젝트(Modellprojekt 

Arbeitsplatzgarantie Marienthal, MAGMA)

3)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 노인일자리사업 진행 간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440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73.7%였고,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인원은 49.6%로 나타남. 

○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사유의 경우 응답자 중 51.5%가 ‘지자체 요청’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인근확진자 발생’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1%로 그 뒤를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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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사업 추진상 어려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23.0%가 사업중단시 근무일정 조정이나 타 사업으로 활동 전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19.5%의 응답자가 생계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어르신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소득 보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노인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 필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131명(21.7%)이 교육 시간 및 활동의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 간소화, 

전담인력 업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방역활동 지원과 

명확한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각각 61명(10.1%)과 43명 

(7.1%)으로 그 뒤를 이었음. 

○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일자리 수요들이 

다시 복구되더라도 일정 정도 새로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전망되며, 응급상황을 대비한 플랜 개발, 감염병 상황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구축, 공익형 활동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하려는 노력 필요

4) 신규 디지털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 정책이슈 변화 

○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부분이 디지털을 활용한 비대면 

사회교육서비스 제공 형태로 변경되고, 대면기반의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

○ (디지털 기기활용 일자리) 드론, ICT기기,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수집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가 개발 추진되고 있음. 

참여노인이 시니어 드론조종사 교육이수 후, 지역사회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일자리,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안전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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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서비스 제공자 또는 안전매니져로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등이 추진되고 

있음.    

○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 

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

⧠ 위드코로나시대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 현황

○ 디지털기기 활용형 일자리는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장비를 활용하여 돌봄, 

안전, 지역홍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추진

○ 디지털 정보제공 관련 일자리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소개와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

⧠ 국내외 디지털 일자리 직무(task)특성

○ 국내에서는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공공분야 디지털 일자리가 급속도로 

개발, 보급되었음.

- 공공분야 디지털 일자리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개발 보급됨.

- 직무(task)단위에서 전문적인 디지털 활용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와 기

초적인 디지털 기술로 수행가능한 일자리로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도 참여 가능한 형태로 개발 보급함.  예) 지역문학과 

소장유물 DB구축, 사회적경제 지역상태계 구축 지원 일자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형 일자리 등

○ 해외에서는 디지털기기,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음.

- 향후 돌봄로봇(일본 PARO)의 확대, 원격 돌봄시스템(미국 care angel) 

확대가 국제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을 감안하면, 디지털 돌봄서비스를 모

니터링하기 위한 직무단위의 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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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 잠재수요층 디지털 역량과 일자리 수요특성

○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향후 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고령층의 일자리 

희망 조건을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일의 양과 시간대(베이비부머 

25.5%, 기존 노인 27.5%)’에 대한 조건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남. 한편, 베이비부머 집단은 기존 노인 집단에 비해 비교적 과거 

취업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고, 기존 노인 집단은 

베이비부머 집단에 비해 출퇴근 거리의 편의성(위치, 거리)이 높은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희망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전일제 근로 

희망비중이 61.1% 수준으로 높은 반면,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 희망비중이 65.9%로 높게 나타남. 월평균 희망 임금수준도 베이비 

부머 집단은 150~200만원 사이 희망자가 24.9%로 가장 많고,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50~100만원 사이 희망자가 26.7%로 높게 나타남. 

○ (디지털 능력)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의 68% 수준으로 

장애인, 농어민 등 디지털정보화 취약계층 중 가장 낮은 수준임. 50대의 

디지털정보화 능력은 전반적으로 일반인 대비 90% 수준으로 양호한 

편이지만, 연령이 높아질수록 현저히 낮아지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예매, 

예약, 결재, 행정서비스 사용 능력이 현저히 낮음. 한편, 모바일 기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디지털정보 접근 및 활용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디지털 노인일자리 적용방안 

○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1) 사회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노인일자리 확대, 2) 노인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직무단위의 

일자리 개발, 3)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교육형 

노인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요 약  xxi

○ 더불어, 디지털 노인일자리 확대 보급이 가능한 환경조성 차원에서 

1) 디지털 접근성 확대(공공와이파이 확대), 2) 노인일자리전용 플랫폼 (앱) 

구축, 3) 수행기관 및 참여노인 대상 디지털 교육과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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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의 필요성

코로나 19 이후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집단감염 방지와 취약노인의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는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 운영과 개발이 활성화 되고 있다. 코

로나19는 노인일자리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정부의 감염병 대

응 책임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사업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상품권을 선지급 함으

로써 소득단절을 방지하고 대부분의 사업을 감염병 방지를 위해 실외활동, 비대면 활동으

로 전환하였다(김문정, 2021).1) 하지만 현 노년세대는 노년기로 진입하고 있는 베이비부

머 세대와 디지털 기기 활용능력에서 격차가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이 가속화 

되는 정책환경에서 노인들의 디지털 소외를 최소화 하는 정책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하

며, 이러한 환경을 고려해 노인일자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 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수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비대면 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일자리 개발을 위한 객

관적 근거를 검토하고자 한다.

‘위드코로나’(with Corona)는 일상 회복의 방향을 의미한다. 의료 및 방역 대응 역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단계적,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자는 사회적 의지와 정책방향이 용

어에 담겨있다. 한편 위드코로나는 팬데믹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가정을 염두에 둔 표현

이기도 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 위험이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이 출현하였

고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 가운데 돌파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일상 회복은 점점 더 요원

하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회정책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나타난 실태와 쟁점을 파악하는 연구가 많이 없었다.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이 장

1) 김문정. 2021. 코로나 19에 대응한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

회 2021 학술심포지엄. 

서 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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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서 노인 일자리의 정책환경을 진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디지털 기술혁신에 기초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들이 미래사회를 견지하여 일자리 및 직업의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주도하는 산

업구조가 형성되면 노동시장은 지금보다 현저하게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플랫폼 노동은 그러한 새로운 노동유형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

다(정흥준 외, 2020).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관계를 규정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기존의 노

동법과 사회보장법 체계에서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노동의 형태로 사회적인 보호책이 강

구될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진보는 정동자본주의 경제구조, 즉 기업 내부의 

수직적 구조의 노동분배 방식에서 벗어나 지식과 정보를 축척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이윤창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플랫폼을 제공한 자본이 이윤을 독점하게 된다(이형우, 

2017). 

정동자본주의 경제시스템 실현을 가능케 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노동 없는 미래사회

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술적용이 빨라지면서 노동시

장은 노동의 양적 변화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함께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자리의 양적 변화에 대해 기술의 보상효과로 인해 새로운 노동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라는 낙관적 전망과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노동수요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는 예측이 서로 엇갈린다. 2020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보고서<미래의 일자리>에 따

르면, 2025년까지 인간과 기계 간에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는 8,500백만개이며, 새로운 

역할이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9,700백만개로 예측되었다. 일자리의 전망과 관련해 어떤 일

자리가 사라질 것이고 불안정해 질 수 있는지를 살펴 보는 것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노동과 연계한 복지

국가의 기본적 설계가 고용형태의 변화와 불안정 노동에 노출된 취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노동이 아닌 소득기반의 복지국가 설

계로서 보편적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서정희ㆍ백승

호, 2017; 김교성·백승호·서정희, 2017). 하지만 기본소득의 원칙 가운데 보편성과 무조

건성은 다른 제도와 차별화 될 수 있는 핵심 원리인데, 기본소득에 대한 다양한 반론은 재

원확보 문제, 근로의욕 저하 등을 근거로 실현 가능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양재진, 

2018; 홍경준, 2020). 앳킨슨(Atkinson,1998)은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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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으로서 ‘참여’를 조건으로 한 참여소득제를 제안하였다. 앳킨슨의 제안을 시작으로 참

여의 정의와 범위에 관해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참여소득제는 유급노동(employ- 

ment)보다 확장된 일의 가치(work)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많

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서 기본소득과 대

비되는 대안적인 사회정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자리보장제(Job Guarantee)는 민간영역

에서 충족되지 않는 일자리 수요를 국가가 직접 공공부문 혹은 비영리조직에서 제공함으로

써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보장하자는 제안이다. 일자리보장제는 민간 노동시장에의 

일자리와 경쟁하지 않으면서 이윤 창출이 아닌 사회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

리에 개인이 선택하여 참여할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대안을 모

색하는 의미있는 제도적 틀이 될 수 있다(Tcherneva, 2007).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동시장정책과 복지정책으로서 양면적 특성이 있다. 노동시장정책으

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프로그램이며, 기능적으로 민간 노동시장의 보완적 역

할을 한다. 직접 일자리 프로그램의 기본적 취지는 민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힘든 취약계

층에게 한시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지원과 

소득보조를 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2020).2)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복지정책으로서 기

능적 역할도 한다. 복지정책으로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정년 이후의 고령자들이 사회참여를 

통해 신체적·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노인빈곤을 완화하는 정책수단이다.  

노인일자리사업은 향후 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혹은 복지적 조건에 따라 그 규모가 늘

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정부는 경기변동으로 민간 노동시장 규모가 축소되면 경기부

양정책으로 직접일자리 정책을 강화하여 실업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민간 노동시장이 

활성화 되어 비자발적 실업자가 줄어들 경우 직접일자리의 참여자들이 민간부문으로 이동

하게 되어 직접일자리 규모도 줄어들 것이다.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사회보장 정

도에 따라 역할이 조정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공적 연금제도가 성숙기에 들어가고 사각지

대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보장이 안정화 된다면 노인빈곤 완화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회참여

를 촉진하는 목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책환경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일자

리사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2) 고용노동부.2020.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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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정책환경 변화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코로나19가 경제적 

상황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의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인일자리의 발전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둘째, 노인일자리 정책의 장기적인 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두 가지 대안적 사

회정책, 즉 참여소득제와 일자리보장제의 제도 원리와 쟁점, 정책사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셋째, 위드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수요 특성과 직종 분석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노년층 세대의 변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노인일자리 적

합 직종을 모색하고, 코로나 19상황에서 창출 가능한 비대면 일자리 영역을 탐색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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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내용 

이 연구는 서론을 포함해 전체 7개 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서론을 제외한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다. 

제 2장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의 정책환경의 변화를 진단하였다. 주요 정책

환경적 요인으로서 코로나19에서 비롯된 위기 상황, 향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이에 따른 일

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정책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의 

특성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변화, 기본소득 논의와 함께 촉발된 일자리와 

관련된 대안정책 이슈를 살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득보장인 참여소득제를 살펴보고 노인일자리 

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하였다. 참여소득제의 개념과 제도원리에 따른 주요 논쟁과 해외 

정책사례 검토를 통한 참여소득제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제 4장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 새로운 일자리 정책으로서 일자리보장제를 살펴보았다. 

일자리보장제 개념과 제도원리에 따른 주요 쟁점, 해외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노인일자리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 5장에서는 감염병이 노인의 삶과 노인일자리 사업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코로나

19 상황에서 확인된 사업운영과 비대면 일자리의 추진현황과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다. 아

울러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6장에서는 위드코로나 시대 신규 디지털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을 시도했

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노인일자리의 추진현황과 국내외 디지털일자리의 직무특

성, 잠재수요층의 디지털 역량과 욕구특성을 분석하고 디지털 노인일자리의 적용방안을 제

안하였다. 

제 7장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고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책환경을 고려한 노인일

자리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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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코로나19 위기와 노인의 삶의 관계, 노동시장 환경변화, 참여소득제 및 일자리보장제 관

련 국내외 연구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각종 문헌을 고찰하였다. 

2. 데이터 분석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현황과 고령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

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현황 파악하기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시스템 일자리 운

영현황 데이터(2020년 7월 기준)를 분석하였다. 둘째, 노인일자리 잠재 수요층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자료(2021.5월 기준)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사업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여러 설문조사 자료를 활

용하였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심리 및 사회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3개 노인복지관 이용자

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60세 이상 연령층

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7일~16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고 총 응답자는 401명이었다.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된 설

문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조사는 2021년 7월 21일~30일까지 전국 수행기관 604곳

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이다. 

3.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분석 

코로나19 이후 수행기관이 사업을 추진했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FGI 

자료를 분석하였다. FGI는 종사자 대상으로 2021년 11월 9일~12일까지 진행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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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연구내용 연구방법 　

　 　 　 　 　 　　 　 　 　 　 　 　 　　 　 　 　

　
위드코로나시대 정책환경과 도전과제

- 문헌분석
- 코로나 19 위기, 노동시장 변화, 대안정책 쟁점 분석

　

　 　
　 　 　 　 　 　 　 　 　 　 　 　 　 　 　 　 　 　
　 　 　 　

　 새로운 소득보장제 
참여소득

- 문헌분석, 참여소득제 논쟁과 해외 정책사례 조사
　

　 　

　 　

　 　

　 새로운 고용보장
일자리보장제　

- 문헌분석, 일자리보장제 논쟁과 해외 정책사례 조사　
　

　 　
　 　 　 　

　

　 　 　 　 　 　 　 　 　 　 　 　 　 　 　 　 　

노인일자리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시스템 분석, 참여자 및 수

행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조사, FGI 조사 분석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시스템 분석,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분석, FGI 조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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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책환경

제2절 코로나19감염병과 노인생활의 변화

제3절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대안

2제 장

위드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 

정책환경 전망과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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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책환경

1.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위기상황

코로나19의 위기는 곧 복지국가의 위기로 정의될 수 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전통

적인 산업사회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실직, 산재, 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다른 ‘새로운 

사회위험’(new social risk)’이었다. 그래서 복지국가 발전과제로 탈산업화 사회에 접어 

들면서 심화된 비정규직 노동, 일과 가족의 양립문제, 돌봄(요양과 보호)을 중요한 정책 의

제로 삼았다. 전통적 위험과 새로운 사회적 위험은 모두 노동과 관련된 복지문제로 규정할 

수 있고, 이러한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복지국가체계를 적절하게 

갖추지 못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위기가 확대된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 복지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는 코로나19라는 큰 위기가 닥쳤다. 2020

년도에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와 관련해 팬데믹(pandemic), 언택트(untack), 위드 코로

나(with corona), 뉴노멀 시대(new normal), 위드코로나 시대(post corona) 등 많은 신

조어를 낳았다. 코로나19는 국가 간 고립주의 강화와 일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약화시켜 기

존의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감염에 대한 두려

움으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필요한 무인화, 원격화를 활용한 기업의 

업무방식 도입, 산업분야에서 AI, 지능형 로봇,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이 급성

장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교육, 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제시하였다(관

계부처합동, 2020). 

코로나19는 세계적으로 공급과 수요 부문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경제적 둔화를 가져오

고, 개별 국가의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세계적으로 93%의 국가에서 경제 위

기를 경험하였고, 2020년 전 세계 노동시간이 1분기에 5.4%, 2분기에 14% 감소하였다

위드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 
정책환경 전망과 도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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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Bank, 2020; ILO, 2020).    

코로나19는 전반적인 고용과 직업 분포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매킨지 보고

서(MacKinsy Global Institute)에 따르면, 2030년까지 건강보조원, 기술자, 간병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관련 직업군에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반면에 지역사회 서비스, 건설, 음식서비스, 사무실 보조, 생산 및 창고작업에서 일자리 감

소가 예상된다.   

<표 2-1> 국가별 코로나19 이후 총 고용점유율 변화 추정(2018-2030)

                                                                              (단위: %)

직업분류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미국 중국

건강보조원, 기술자, 
간병인

1.6 1.9 1.4 1.4 2.2. 2.7

건강전문가 0.8 0.7 0.9 0.7 1.2 1.3

창작 및 문화 예술 0.5 0.4 0.4 0.4 0.2 0.4

STEM 전문가 1.0 1.2 1.0 1.0 1.0 1.2

관리자 0.7 0.6 0.4 0.9 0.6 0.5

운송 0.3 0.6 0.1 0.1 0.3 0.9

비즈니스/법률 전문가 0.3 0.3 1.1 0.3 0.2 1.1

지역사회 서비스 -0.3 -0.1 0.1 -0.3 -0.2 0.8

건설 -0.3 0.0 -0.2 -0.3 -0.1 0.3

교육 및 직업훈련 0.0 0.4 -0.1 0.2 -0.1 0.4

자산관리 0.4 -0.2 -0.2 -0.2 0.1 0.5

음식서비스 -0.6 -0.3 -1.1 -0.7 -0.7 0.5

고객서비스 및 판매 -0.9 -1.9 0.2 -0.8 1.1 1.3

기계설치 및 수리 -0.2 -0.2 0.0 -0.1 -0.2 -0.1

사무실 보조 -2.1 -2.3 -2.2 -2.2 -2.6 0.3

생산 및 창고작업 -1.0 -1.0 -1.7 -0.3 -0.7 -3.8

농업 -0.2 -0.3 -0.3 0.0 -0.1 -8.0

주1) 코로나19 이전 변화는 자동화, 소득증가, 인구 고령화, 기술사용 증가, 기후 변화, 인프라 투자, 교육수준 상승, 

무급노동의 시장화 요인이 포함되고, 코로나19 이후 변화에는 전염병 경향, 가속화된 자동화, 전자 상거래, 재택근

무 증가, 출장 감소 요인을 포함하였음.   

자료: MacKinsy Global Institute 분석자료(MacKinsy Global Institute,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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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반적인 경제가 침체가 된 가운데, V자형의 빠른 회복이나 U자형의 점진적 

회복을 전망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더욱더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감염병으로 인해 양극화가 가속화되었음은 K자 양극화로 확인되고 있다. Severino 

(2020), Cowie(2020) 등은 경기회복이 기존과 다른 K자형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주장한

다. 장기적 전망에 따르면 양극화를 촉진하는 양상(K자형)을 띠면서, L자형의 장기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홍태희,2020).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패턴이 K자형의 회복이 장기적으로 L자형으로 갈수 있는 이유

는 언텍트 환경에서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전문직과 일용직 노동자, 서비스 종사

자, 현장 근무자 등 주로 저소득층에서 실업이 발생하면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대 되는

데, 정부정책이 기업지원에 집중된 확장적 통화정책을 쓰면서 실물가치 상승에 실패해 금

융위기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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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코로나19감염병과 노인생활의 변화

코로나19감염병으로 전세계의 산업과 경제구조의 급변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생활 역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과 같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의 변화는 

매우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노년기 삶의 특징과 감염병

노화는 심리적,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취약성을 동반한다. 또한, 신체적으로도 변화를 

경험하므로 노인인구는 다양한 감염 및 모든 형태의 면역대응이 감소된 상태이다. 여러 가

지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있고 병원방문이 잦아 감염병이 발발한 경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

여 주시할 필요성이 있어 중요한 정책적·학문적 대상이기도 하다. 국내 사망자 통계를 보

더라도 사망자의 94.0%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

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사망자의 79.5%가 65세 이상이다. 

감염관리는 일반적으로 노인복지시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간주된다(Felemban, 2014). 효과적인 감염관리 정책과 프로그램은 안전하고 질 

높은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Damani, 2003),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모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McCulloch et al, 2000). 

감염병 유행이 노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헌이 많지는 않으나, 감염병의 발발

은 감염으로 인한 노인 사망률 증가를 야기하며, 신체적인 건강 약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에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

음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노인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후 소득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연결망 역시도 청년·장년층에 비하여 적으며 가족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나,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 내 돌봄 및 지원이 이전에 비해 줄어들면서 사

회적 지지의 측면에서도 취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들은 청장년층에 비하여 낮은 교

육수준으로 질병과 그 예방에 대한 정보습득이 미비하여 적절한 개인위생 및 건강증진행위

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또 다른 위험 역시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심혈

관, 자가면역, 신경인지 및 정신건강 리스크가 커지면서 노인들 사이의 사회적 고립이 심각

한 공공보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이 지적되기도 하였다(Armitage & Nellums,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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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과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악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이동제한령이 야기하는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은 조기사망과 

심리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증명되고 있다(Rout, 2020; 신혜리, 윤태영, 김수경, 

김영선, 2020). 실제,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심혈관계, 신경인지계, 자가면역계 질환 

발생의 위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erst-Emerson 

& Jayawardhana, 2015; Radwan et al., 2020). 따라서, 노인들의 신체활동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건강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Damiot et al., 2020). 일본의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한 Suzuki et al.(2020)의 

연구에서도 신체활동이 감소한 노인집단의 주관적 안녕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Santini et al.(2020)의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단절은 노인들에게 더 큰 우울 및 

불안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일례로, 3주 간의 이동제한령 후 스페인 재가노인들의 정신건

강에 대해 조사한 Lopez et al.(2020)의 문헌에서는 코로나 발발에 대한 공포가 더 클수록 

심리적 안녕감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인 개인적 성장(personal growth)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코로나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경우 개인적 성장과 주관적 건강상태

(self-perceived health)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연구에 따르

면 코로나와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노인들의 잠재적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자기 자신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공포를 가지게 되거나 가까운 가족 또는 친지를 잃는 경험을 하는 경우 

노년기 삶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Galea et al., 2020). 일례로, 2003년의 사스와 2013

년 메르스는 사회 전반적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감염병의 장기 유행으

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불안 및 우울은 감염병 이후 1년이 지나고서도 관찰된 바 

있다(Nadri & Zubair, 2020). 또한, 홍콩의 급성호흡기증후군의 경우, 비노년인구에 비

해 노년층의 삶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au et al.(2008)의 연구

에 따르면 감염이 심각한 구역에 거주하던 노인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

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스웨덴 노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와 노인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연구한 Kivi et al.(2020)의 

문헌에서는 건강과 재정상황에 대한 우려가 클수록 안녕감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노인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의 우울, 불안, 외로움, 스트레스 등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Vahia, Jeste, & Reynolds, 2020), 독거노인, 장애노인,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등의 경우에는 다른 노인그룹에 비해 외로움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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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Luchetti et al, 2020; Nelson et al, 2020). 2003년의 사스와 2013년 메르스는 사회 

전반적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으 미쳤으며, 특히 감염병의 장기 유행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및 우울은 감염병 이후 1년이 지나고서도 관찰된 바 있다(Nadri & Zubair, 

2020).  Lau et al.(2008)의 연구에 따르면 감염이 심각한 구역에 거주하던 노인들은 다른 

이들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hrira et al.(2020)은 코로나 발발 후 노인들이 경험하는 고독이 우울, 불안, 외상성 

고통(peritraumatic distress symptoms)과 같은 심리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령이 낮을수록 심리적 증상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으나 연구대상자들은 

전반적으로 코로나19 발발 후 제한된 사회활동으로 인해 심리적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Van Tilburg et al(2021)이 1,679명의 네덜란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코로나 발발 이후 2달간 노인의 고독이 증가하였으며 사회적 제도에 

대한 신뢰하락이 개인적 상실과 감염병에 대한 우려를 상승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앞선 홍콩의 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노인들의 자살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Girdhar et al., 2020; Rana, 2020; Sheffler et al, 2021; 

Wand et al., 2020). 실제로 21세기 초 팬데믹 상황에서 연구된 선행연구를 보면, 

급성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한 2003년 3월부터 6월까지 홍콩의 노인자살률은 전년도 대비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Chan et al., 2006; Yip et al., 2010). Chan et al.(2006)은 

푸아송 회귀분석을 통해 노인자살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2003년 4월의 수치를 설명하는 것은 

급성호흡기증후군의 유행이라고 지적하였다. 같은 시기 반면 청년인구의 자살률은 전년도와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감염병의 유행이 노인인구집단에 더 큰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Yip et al.(2010)의 연구에서도 같은 시기 노인자살률의 증가를 주목하며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적 단절감과 사스 접촉에 대한 공포가 사스로 인한 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필요한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회의주의적인 태도로 감염병에 대한 긍정적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는 대신 부정적인 소식에 

압도되어 정신적 불안과 이상 위생행동을 유발하며, 고립감, 무력감, 자신감 하락이 자살행위 

경향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노인의 좌절된 소속감과 짐이 된다는 인식이 

코로나로 인한 여파로 강화되고 미디어를 통해 획득하는 사망 뉴스, 지인의 접촉 소식을 통해 

강화되면 자살의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Sheffler et al, 2021). 질병, 기능장애, 

인지장애를 가진 노인의 자살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Conwell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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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를 둘러싼 환경(스트레스 강화, 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사회적 거리두기)이 기존의 

건강상태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Sheffler et al, 2021). 이에 대해 Sher(2020)는 노인 

집단은 코로나 생존자와 심리장애 병력을 가진 이들의 자살위험을 낮추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수행이 필요함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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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과 노인서비스의 단절 그리고 노인 학대의 증가

코로나의 유행으로 인한 이동제한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노인복지서비스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이동제한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로 인해 수발자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서 비공식돌봄 또는 가족지원이 제대로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미충족 욕구 및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Mills & Finnis, 2020).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비공식적인 관계망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

가 많은데 코로나 19 감염병은 그나마 유지되던 비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도 단절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가족들과 만나고 싶지만 감염 우려 때문에 노인이 먼저 왕

래를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김유진·박순미, 2020). 노인들은 비단 노인복지서비

스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접근에 있어서도 제한이 발생하는데, 현재 보건의료시스템이 코

로나 관리에 집중하고 있으므로 이외의 진료 및 방문절차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기

적인 신체검사, 위급하지 않은 공급자 방문이 취소되면서 노인 환자들은 건강 악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Graham, 2020). 

감염병은 노인학대와 같은 폭력으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통

계에 따르면, 감염병이 없던 2019년대비 감염병이 유행한 2020년에는 노인학대건수가 급

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경기도노인보호전문기관, 2021). 전문가들은 좁은 공간에 가

족 구성원들이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갈등이 증가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증폭된

다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Han & Mosqueda, 2020; Piquero et al., 2020). 

UN 여성위원회 위원장 Mlamno-Ngcuka는 “격리가 안전, 건강, 금전 문제로 야기된 긴

장을 낳는다”고 한 바 있다. 사회적 위기에 따라 더욱 악화된 노인들의 신체적, 감정적, 인

지적, 그리고 재정적 상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모두 총합된 다면적인 취약성이 노인 학

대의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지목되고 있기도 하다(Han & Mosqueda, 2020). 또한, 요양

시설에서는 전면적인 가족 면회 중단, 자원봉사자 원내 활동 금지 등으로 인한 외부인의 출

입이 제한되면서 종사자들의 학대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된 것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병선, 2021).  

한편, 노인돌봄자의 스트레스 증가도 주요 예측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유병선·장백산, 

2021).  노인돌봄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돌봄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대면 돌봄이나 

지원 프로그램 접근성이 떨어지고 운동과같은 대처전략의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학대행위를 

할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 테사스 주 샌 안토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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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바라 주 제퍼슨 카운티에서는 2020년 3월 Stay-at-home 기간 동안 각각 가정폭력 신고 

횟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하여 각각 22%, 18%,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Boserup 

et al., 2020).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 시에서 2020년 3월 말 Stay-at-home 단계의 락다운 

전후의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의 가정폭력범죄 발생 빈도를 분석한 Piquero et al.(2020)의 

연구에 따르면 추이에 따라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자동회귀누적이동평균모형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제를 위한 락다운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Morrow-Howell et al.(2020)은 연장된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 증진 노력

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당국관계자 및 시민들과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주장

하였다. 신체적 연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취약성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나, 노

인인구집단의 다양성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이 문헌에서는 연령에 기반

한 기준을 가지고 위기시기에 공공재에 대한 기여 정도를 측정하고 배분을 논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이 연령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추세를 비판하였다. 코로나19 유행기간 동안 이스

라엘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국단위의 설문조사를 수행한 Cohn-Schwartz & 

Ayalon(2020)의 연구에서는 노인을 짐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일수록 죽음불안(dying 

anxiety)이 크고 연령차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스라엘 노인들은 

죽음을 가까이 느끼고 연령차별을 경험함으로써 사회의 연령차별적인 태도를 절감하게 되

나, 세대간·가족간 접촉이 이를 누그러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기 시기에 한정된 자원과 배분 우선순위의 결정은 특히 의료 현장에서 많은 윤리적 이

슈를 야기한다(Haas et al., 2020; Lauretani et al., 2020; Martínez-Sellés et al., 

2020). 기저질환이 많고 기능상태가 저하되어 생존율이 낮은 노인 환자에게 의료비용, 호

흡기, 중환자실 병상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한 연

령차별의 일면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연령이 환자를 배제하는 기준이 되어

서는 안 되며 노인 환자들의 재활과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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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염병과 노인의 경제적인 어려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유행이 미치는 경제적인 타격은 노인인구에도 부정적인 영향

을 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29년 대공황 시기보다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는데, 경제 침

체기에 노인들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기가 극히 어려워졌다. 2008년 경제위기 시 

62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장 재취업하기 어려운 연령집단이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

(Morrow-Howell et al., 2020) 코로나19의 여파로 노인들은 예상보다 빠른 조기퇴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이전의 미국 노동시장의 트렌드는 늦은 은퇴와 과도기적 

일자리, 앙코르 커리어, 그리고 장기화된 근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는 노인 

근로자의 조기은퇴를 야기하며 은퇴저축이 줄어들고 있다. 이는 노년기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Morrow-Howell et al., 2020).인구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성별 및 연령집단

의 취업률과 실업률 추이를 분석한 Bui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침

체 초기 단계에서 이미 65세 이상의 노인 경제활동계층 집단이 타 연령집단에 비하여 취업 

가능성은 하락하는 동시에 실업률은 2020년 4월 기준 15.43%로 증가하여, 경제침체와 노

동시장 경직의 여파가 고령자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악화된 노동시장 조건, 사회적 비용의 상승은 

연령차별을 심화시켜 노인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세

대간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다. Ehni & Wahl(2020)은 코로

나19 유행으로 노인들의 삶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분위기와 ‘어차피 죽음을 목전에 둔’ 

노인들에게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으며, 사

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노인들 스스로의 자가격리를 종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이 지

적되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Meisner(2020)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소셜 미디어가 보

여주는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 편견, 노인차별이 심화됨을 지적하며 이에 저항하

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제2장 위드코로나 시대 노인일자리 정책환경 전망과 도전과제  23

5. 감염병으로 나타난 노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가능성 

코로나19 감염병이 노인과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야기한 것은 

아니다. 많은 문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노인의 테크놀로지 활용 및 온라인 

플랫폼 경험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대면 서비스 제공이 불가해진 노인이용시설에서는 테

크놀로지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활용하며 노인의 사회참여를 독려하면

서 고독과 우울, 불안을 감소시키고 지속적으로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클라이언

트인 노인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기술을 익히고,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활용법을 

숙지하게 된다. 

Su et al.(2020)은 시설입소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전략 지원을 위한 태블릿 또는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한 기술기반 개입이 노인의 돌봄욕구 충족에 효과적임을 실증한 바 

있다. Middleton et al.(2020)은 기능에 제한이 있는 재가노인들을 대상으로 텔레헬스

(Telehealth)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였다. 총 36회기로 진행된 이 시범사업에서는 참여 

노인에게 간단한 운동, 균형잡기, 걷기 등 운동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고 시범사업 전에 비하여 전반적인 기능상태의 호전이 나타났음을 실증하여 가능성을 보

여주었다.

치매노인을 위한 디지털 기술 적용도 증가하고 있다. 치매와 같은 인지기능이 제한된 환

자를 원격에서 모니터하며 병의 진행을 관찰하고 기술의 실현가능성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Cuffaro et al., 2020). 전자기기를 활용한 일정 리마인드, 일상생

활활동, 인지자극 오락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단계의 환자들을 지원할 수 있다(Bossen et 

al., 2020). 가족돌봄자를 위한 웹 기반 훈련 및 심리교육프로그램으로 돌봄 지식 및 역량

을 강화하고 심리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inkel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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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동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사회정책 대안

1. 기술진보와 노동시장 위기 

고령화와 자동화의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국가간 비교에서 자동화 수준과 고령화 증가

속도는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로봇 밀도와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국가사례에 해당된다(Mercer & Wyman(2018). 

[그림 2-1] 국가별 고령화와 자동화 수준 

자료 : Mercer & Wyman(2018)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이루는 새로운 기술혁신, 즉 빅데이터 분석, 인

공지능,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기술 등 7대 분야의 핵심 

신기술이 고도화 되는 차세대 산업발전 단계를 의미한다. 그런데 우리는 기술변화에 대해 

양가감정, 즉 풍요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19세기 

초반 영국에서 산업화, 자동화, 자본가의 착취에 맞선 계급투쟁 및 노동운동의 일환으로 섬

유기계를 파괴 러다이트(Luddite) 운동이 전개된 것도 이런 두려움의 발로였다.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서도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자동화로 인해 인간이 수행하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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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를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고용 간의 관계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공존한다. 낙관론은 기술의 보상효

과(compensation effect)를 이유로 기술 생산성이 높을수록 고용이 확장된다고 주장한

다. 즉 기술이 경쟁력 있는 노동수요를 증가시키고, 숙련성 이 요구되는 직무일수록 노동수

요의 대체 가능성이 적다는 것이다(Arntz et al, 2004; Goods et al, 2014; Gregory et 

al, 2015; Marcolin et al, 2016).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도 단순하고 반복적인 직무가 많

은 일자리는 대체 가능성이 높아 노동수요, 노동시간의 감소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대

체로 일치한다. 그레고리 외(Gregory et al, 2015)는 유럽 27개국에서 1999-2010년에 

걸쳐 컴퓨터 시대를 맞이해 1,16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 수요가 창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에 비관론은 총량가설, 즉 노동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술진보로 인해 일자리

하서의 감소를 겪게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초기연구로 

Frey and Osborne(2013)는 직업의 47%가 20년 이내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고, 

WEF(World Economic Forum)의 고용의 미래 (The future of Jobs)에서는 500만명이 

5년 이내 실업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WEF, 2016).  

기술발전과 고용과 간 관계를 예측한 초창기 연구들은 전체 일자리의 축소 여부에 관심

이 높은 반면에 최근에는 직무를 중심으로 어떤 직무에서 일자리가 감소하는지에 관한 관

심으로 좁혀지는 경향을 보인다. 숙련기반의 기술변화(Skilled-based technological 

change)에 따라 숙련이 높은 직업이 숙련이 낮은 직업보다 일자리 대체 위험성이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디지털 기술 혁신은 정형편향적 업무(routine-biased)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직업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숙

련·고임금의 직무와 저숙련·저임금 직무는 지속되지만 정형화된 중간숙련 직무는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Goos et al, 2014; OECD, 2016: Marcolin et al, 2016; 황

기돈, 2016). 이는 창의성이나 추상성과 같은 인간의 고유능력이 요구되는 업무는 인공지

능이 대체하기가 어려운 반면 정형화된 직무는 상대적으로 쉽게 기계화 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구스(Goos et al, 2014)는 유럽 16개 국가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9개의 중간임금 직업

을 분류하였는데, 이런 직업유형은 ①고정형 공장 및 관련 사업자,② 금속, 기계 및 관련 무

역업, ③운수 및 이동형 공장운영자,④ 사무실 사무원, ⑤ 정밀, 수공예, 공예 인쇄 및 관련 

무역노동자, ⑥추출 및 건물 거래 근로자, ⑦고객 서비스 사무원, ⑧ 기계 운영자 및 조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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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기타 공예 및 무역업이다. 분류된 9개의 중간임금 직업군 가운데 1993년에서 2010년 

사이에 오스트리아(-10.44), 벨기에(-12.07), 덴마크(-10.3), 핀란드(-10.6), 그리스

(-10.65), 아일랜드(-14.85), 이탈리아(-10.59), 룩셈부르크(-10.76), 스페인(-11.95), 영

국(-10.94)에서 10%p 이상 규모가 줄어 들었다. 반면에 8개 고임금 직업군에서는 전체 국

가들이 비율이 증가하였고, 4개 저임금 직업군에서는 핀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만 미미한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유럽 16개 국가의 직업군 변화(Goods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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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플랫폼 노동의 확장

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소득불평등, 빈부격차가 증가할 위험성이 크다. 4차 산업은 기술과 플랫폼 시장을 선

정하는 기업과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의 편중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형 편향적(routine-biased)인 생산과 유통 업무들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중간층의 범위가 축소되고 고기술·고임금, 저기술·저임금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고객이나 일거리(short jobs, tasks, projects)

를 중개하고,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기회가 열려 있는 노동을 조건으로 

한다(장지연, 2020). 플랫폼 노동은 온라인 웹기반과 오프라인 지역기반 노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웹기반 플랫폼 노동은 불특정 다수에게 일감을 아웃소싱 하는 크라우드 노동인데 

이 경우 업무수행자는 특정 지역에서 서비스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전문상담(법률, 세무 

등), 번역, IT 솔루션, 디자인, 서베이 등이 그러한 예이다. 대표적인 국내외 웹기반 플랫폼 

기업으로 아마존 머케니컬 터크(Amazon Mechanical Turk), 업워크(Upwork), 위시켓, 

프리모아, 크라우드워스 등이 있다. 반면 지역기반 플랫폼은 특정 지역에서 업무 수행자가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형태이다. 운송, 배달, 가사, 심부름, 세차, 주차대행, 대리운

전, 일용노동, 여행가이드 등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지역기반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 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외 기업으로 우버, 에어비앤비(AirBnB), 헬핑(Helping), 쏘카, 쿠팡플

렉스, 대리주부, 일당백 등이 있다.  

장지연(2020)은 서비스가 과업이 달성되는 시간과 과업의 크기를 기준으로 마이크로 태

스크, 메조 태스크, 매크로 태스크로 플랫폼 노동을 구분하였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하루

에 여러 건을 수행할 수 있는 일에서부터 여러 날 걸려 완료되는 일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

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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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플랫폼 노동분류

구분 온라인 웹기반 노동 오프라인 지역기반 노동

마이크로 테스크

(tasks)

-단순 타이핑(리멤버)

-AI 학습데이터 생산

-상품평, 서베이

-번역(eg. 폴리토 집단지성)

-배달대행 등 소화물 운송

-대리운전/탁송

-편의대행, 스쿠터 충전/이동

-세탁

-카풀

-세차

-주차대행

메조 테스크

(dailly jobs)

-성우(목소리)

-전문상담(법률, 세무 등)

-가사, 돌봄, 펫케어

-건설 등 일용노동

-전세버스

-크레인 등 특수장비운전

-이사서비스

-화물운송

매크로 테스크

(projects)

-영상, 음악 등 디지털콘텐츠(eg. 유튜브)

-IT 솔루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디자인, 일러스트

-번역

-여행가이드

-교육서비스

-1:1 트레이닝

-인테리어/간판

 자료: 장지연(2020)

플랫폼 노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규모도 상당하다. 국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따르면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인원은 179만명(전체 취업자의 7.4%)이며, 단순 구인구직앱 이용자와 전자상거래 종사자를 

제외하고 플랫폼노동자를 정의할 경우 전체 취업자의 약 0.92%, 약 22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플랫폼 노동형태는 근로조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저임금 근로자이며, 독립 계약자로 

분류되어 사회보장정책으로도 노동시장정책으로도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서정희·오욱찬·이지수, 2020).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이 만들어 낸 이런 불안정 

노동형태가 확산된다면 근로자 지위를 포함해 사회안전망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직면한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노동형태를 보호할 수 있는 노동법, 사회보장법에 의한 적절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프랑스는 2016년 El Kohmli(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의 지위와 사회적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국가이다(장지연 외, 2020). 또한 법원판결을 통해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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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구체적 노무제공에 대해 종속적 고용관계를 인정하는 국가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영국 런던의 2016년 고용재판소(Employment Tribunals) 판결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노스 케롤리나(2018년) 지방법원과 캘리포니아 대법원(2019년)에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1심 법원에서 우버(Uber) 택시기사의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유사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를 이러한 노동에 포함시켜 보호하는 

방식은 형식과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장상준, 2019). 이렇게 모호한 위치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과 근로와 업무내용을 

요구하는 사용자의 직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자신의 노동을 제공한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업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을 하거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닌 업무실적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며, 이러한 방식의 근로는 플랫폼 

노동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장상준, 2019).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기준을 적용해 보호하기가 불가능하며,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족양립지원법, 사회보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김종진,2020). 

법적으로 독립계약자이만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은 일의 형태, 계약 및 고용방식, 노동시간 

등에서 종속성이 크다. 운송 부문과 같은 지역기반의 플랫폼 노동이 웹기반보다 노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더욱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저임금 일자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남재욱, 2021; 김종진, 2021). 또한 근로자로서 지위가 분명치 않은 문제는 사회보장제 

적용에도 어려움을 초래하는데, 일감 단위의 계약방식, 근로시간 산정문제, 업무상재해 

판단의 모호성, 사회보험에 대한 욕구의 차이 등의 다양성이 불안정한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장제 적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이승윤· 백승호· 남재욱, 2020). 플랫폼 노동자의 

빠른 확산은 이들 가운데 고용불안과 소득 불안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로자로서 

노동에 대한 보호와 사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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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소득과 대안적 일자리 정책의 연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의 조건은 기술발전으로 현존하는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 되면서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증가할거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전통적인 사회보장체계는 안정된 정규직 고용과 성실한 

노동이력을 조건으로 하고 있지만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 노동의 확산이 예상되는 노동시장의 

변화를 적절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고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노동 없는 미래사회에서 기존 사회보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노동이나 소득(자산)에 관한 

조건 없이 개별단위로 지급되는 현금이다. 이러한 정의에도 나타나 있듯이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현금성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정기성과 충분성을 특징으로 

한다. 특히 충분성은 기본적 욕구와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의 성격을 분류하는 중요한 원칙이다(김교성 외, 2018). 이와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를‘완전 기본소득(Full Basic Income)으로 정의하고, 생존과 같은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기본소득을 ‘부분 기본소득’(Partial Basic Income)으로 분류하는데 부분 

기본소득은 완전 기본소득으로 가는 전 단계 형태일 수 있다(Fitzpatirick, 1999).

기본소득의 윤리적 가치는 탈노동을 통한 진정한 자유의 실현과 보장에 있다. 탈노동의 

실현은 임금노동에 예속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은 기존의 노동윤리와 

호혜성의 원리(reciprocity)에 뿌리를 내린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 원리와도 서로 

배치된다. 소득을 위한 노동이 구조적으로 축소되는 사회에서 노동은 더 이상 부를 생산하는 

원천이 되지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유급노동, 즉 임금노동의 가치는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에 개인에게 노동에 의존한 정형적 삶을 요구한다. 복지국가는 노동이 필수적인 사회를 

전제로 노동을 연계한 급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 노동이 

직접적 조건이 되거나 노동이 전제로 된 기여를 반대 급부 조건으로 부과한다. 노동은 

공동체에서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상응한 생산적 기여를 요구해야 한다는 호혜성의 원리를 

작동하는 핵심 요소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론은 일하지 않는 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무임승차이며, 타인의 노동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는 호혜성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White, 1997). 복지와 노동윤리 태도를 살펴 본 조사에 따르면,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기본소득을 지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교성·이지은,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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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이론가들은 조건없이 현금을 지원할 경우 소득효과를 발생시켜 

수혜자의 근로동기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공공부조와 같은 

선별적 제도와 같이 급여 수급자격으로 노동을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동기를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부가적인 소득을 개인의 인적자본 투자를 강화하는 데 활용할 유인이 

커져 노동공급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입장의 차이에 입각해 기본소득과 노동공급의 

관계를 살펴 본 실증연구의 결과는 엇갈린다(Gilroy et al, 2013; 이승주, 2017). Gilroy et 

al(2013)에 따르면, 신고전파의 노동공급 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조건없는 기본소득은 

노동시장의 참여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업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기본소득을 통해 한 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를 살펴 본 이승주(2017)의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저해하거나 노동시장의 진입을 촉진하지도 않아 

기본소득과 노동공급 간의 관계는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다. 이런 결과로 보아 아직 

실험단계에 있는 기본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느냐에 따라 노동에 미치는 효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사회정책연구회, 2019). 

기본소득의 노동공급 효과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정반대로 수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한다는 경험적 근거도 부족하다. 비교적 큰 규모의 실험이 핀란드에서 시행된 적이 있다. 

2017년 25-58세 연령 구간에 있는 국민들 가운데, 2천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한 실험결과는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과 실업급여를 받은 집단 간에 

근로시간에는 평균 6일 정도 차이를 보여 기본소득의 유의미한 고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3) 

하지만 주관적 웰빙은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이 실업급여 수급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다.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기본소득이 유급 노동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관심을 쏟기보다 기본소득을 통해 일의 가치가 확장되는 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즉 일의 

가치를 단지 유급노동에 국한하지 않고 광범위한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 확대하는 것이 윤리적 

정당성 측면에서 더욱 우월하다고 본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윤리적 정당성과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고민에서 비롯된 정책구상이다.  

보편성과 무조건성은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유사 제도들을 구분하는 핵심적인 원

칙이라고 볼 수 있다. 앳킨슨(Atkinson,1996)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수용 가능성

을 높이는 대안으로 참여소득(participation income)을 제안하였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3)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결과 개요를 참고하였다 (https://basicincom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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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본소득을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

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참여활동에는 모든 형태의 유급노동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 취약집단(장애인, 노인) 돌봄 등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이 포함된다. 그는 다양한 형태

의 가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서 

조건화 된 참여활동에 모든 형태의 유급노동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 교육 및 훈련, 취약집

단(장애인, 노인) 돌봄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다양한 활동들을 포함시킨다. 

또한 참여소득의 자격은 보편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지만 기본소득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여소득은 피고용인, 자영업자, 장애인, 실업자, 승인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자들에게 

참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소득이 공격받는 호혜성에 기반한 참여조건이 설정되기 때문에 

보편성 원칙에 따른 모든 사람, 즉 시민의 개념이 좁아질 수 있다. 참여소득의 장점은 국가와 

시장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재화나 서비스 활동에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생산하고 할당하는 메커니즘이라는 점이다(Pérez Muñoz, 2018). 

참여소득은 고용(employment)보다 일(work)의 가치에 더 부합한다. 일은 사람의 존재 가 

목적이고 사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이루어지는 행위로 정의되며, 

참여소득으로서 그러한 자유와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이상준, 

2021). 이상준(2021)은 비조건성, 현금성, 보편성은 앳킨슨이 정의한 불변적인 조건으로 보고 

여기에 공공성, 참여성, 지역성, 충분성 개념을 참여소득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개념으로 보면 참여소득은 사적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일까지 

포함되며, 일은 소득이라는 외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보람, 헌신 등의 내재적 가치까지 포함할 

수 있다.     

 

<표 2-4> 참여소득 정의

분류 조건 내용

불변적 정의

1)비조건성 자산조사를 하지 않음

2)현금성 현금으로 주며, 때로 대신 납부 가능

3)보편성 성별, 연령, 특정 그룹에 한정하지 않음

가변적 정의

4)공공성
사회적 공공부문에 기여하는 것으로 민간 부문이 
담당하기 어려운 공익성 실현

5)참여성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원칙

6)지역성(분권화) 중앙정부 주도가 아닌 지자체 시민의 다양성 존중

7)충분성 참여의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의 절충

자료: 이상준(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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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소득을 제공하는 함으로써 빈곤과 불안정을 해결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일자리보장

제(Job Guarantee)는 문제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취하는 대안

적 정책구상이다. 기본소득 지지자로서 대표되는 스탠딩(2013)과 일자리보장제 지지자인 

Watts(2002), Tcherneva(2013), Wray(2015) 등은 제도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해 찬

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Sturgess, 2017). 

일자리보장제는 실업정책으로서 실행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성공한 대안이다. 이 

제도를 뒷받침 하는 논리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정치적 질서를 세우는 기반이었던 

케인스주의 경제학이다. 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거시경제적 수요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는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최종적인 책임자이다.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들은 1990년대 후반에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높은 실업률을 

유지하던 미국과 대조적으로 국가가 고용주로서 효과적인 역할을 한 국가들은 높은 실업률을 

피하였다고 주장한다(Sturgess, 2017).     

일자리보장제는 일할 권리(Right to Work)를 실현하는 정책이다(Ravallion, 2018). 

권리실현을 위해 일을 희망하고 일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을 보장하며, 일자리는 

공공의 목적과 결합되어 창출되고 수행하는 노동에 대해서 고정된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상한다. 실직한 근로자는 경기침체로 민간 부문이 축소될 경우 

일자리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면 누구든지 일자리보장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자리보장제 규모는 민간부문 총수요가 

낮으면 늘어나고 반대로 총수요가 높으면 줄어든다. 이런 민간부문의 총수요에 상관없이 

일자리보장제를 통해‘느슨한’ 완전고용(loose full employment)을 달성할 수 

있다(Mitchell and Wray, 2005).    

앳킨슨이 제안한 참여소득을 둘러 싼 논쟁에서 나타나듯 모든 기본소득론자들이 

기본소득과 일의 단절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제 역시 

서로 결합될 수 있다. Tcherneva and Wray(2005)는 청년, 장애인, 노인을 위한 기본소득과 

결합된 일자리보장제를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제안하였다. 기본소득과 결합될 수 있는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에 대해서 제 3장, 제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제1절  참여소득제 개념과 제도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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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참여소득제 개념과 제도원리

참여소득 제도는 고용보장 제도나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수정안으로서 제기된 제

도는 아니다. 참여소득 제도는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인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조건적인 방식에 대한 반대를 감안해 제안된 안이

다.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한 수정안으로서, 혹은 기본소득의 무

조건성에 반대하며 보편적이되 호혜성을 강조한 방식의 제안이다.

1. 참여소득이 제기된 맥락

참여소득 주창자로 알려진 앳킨슨은 불평등 연구의 대가로서 불평등의 원인 및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온 대표적인 연구자다. 앳킨슨의 기본소득 및 소득보장 제도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Atkinson, 1969, 1975; Fitzpatrick, 1999: 116에서 

재인용). 이 시기 영국의 사회보장 제도는 자산조사 방식의 제도들이 주를 이루었고, 기본소득 

영국에서는 기본소득 논의가 시민소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진행되어 왔다.

이 사회보험을 대체하는 방식에 대한 주장들이 있었다. 앳킨슨은 사회보험 원칙을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 앳킨슨(1989: 309–34; cf. 1995b: 113–28)은 부분 기본소득에 대한 Parker의 

제안에 대해 1980년대 후반 처음으로 토론에 개입하고, 몇 년 후 그는 자신의 기본소득 버전을 

제안한다(Atkinson, 1993, 1995a, 1996a, 1996b; cf. Dobell, 1996). 그는 기본소득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성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들기 때문에 타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민 소득이 모든 정당에서 지지자들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아직 도입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나는 이 질문을 고민해본 결과, 시민 소득이 정치적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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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지지자들이 타협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재산 조사가 

없어야 한다는 원리나 개인의 독립성 원리를 타협하자는 게 아니다. 무조건적 지급이라는 

원리를 타협하자는 것이다.” (Atkinson, 1993b; 1996a: 68).

앳킨슨이 ‘참여’라는 조건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을 때 그 목적은 기본소득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었다. 이는 대처 수상 집권 이후의 영국이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정치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러한 참여소득 제도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자산조사 공공부조에 비해 시민소득이 더 나은 미래라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유일한 방안”이라고 주장한다(Atkinson, 1998: 149; 판 파레이스, 판데르보우트, 2018: 

468에서 재인용).

참여소득이 처음 제기된 문헌은 앳킨슨의 1996년 저작이다. 1996년이라는 시기는 

영국에서 대처정부와 존 메이져 정부인 보수당 집권(-1997년) 막바지 시기이다. 이 시기 

영국에서 복지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자산조사 강화 방식으로 재편되어 온 상황에서 

자산조사 방식의 제도에 대한 강력한 반대 논리로서 참여소득을 제기한다. 동시에 엣킨슨은 

무조건성이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나는 시민소득이 노동시장이나 다른 활동에서의 무조건성을 유지하는 한, 시민소득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 믿는다. 대처 시대의 유산 중 하나는 의존성에 

대한 우려였는데, 이는 영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많은 국가들은 사회보장이 사회정의 

위원회의 보고서의 상당 부분 기초가 되는 접근법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부(grain)에 

함께 작동한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 열심이다.” (Atkinson, 1996: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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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소득제의 두 가지 갈래

앳킨슨이 공공부조 중심의 영국 복지국가를 개혁하려는 의지로 기본소득을 지지하며 이

행의 전략으로서 참여소득을 제기한 후 많은 사람들이 참여소득에 대해 주장하고 검토한

다. 그러나 참여소득을 주장하는 논자들의 의견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참여소득제

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 주장으로 나뉘는데, ‘참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기준으

로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서 참여소득을 지급하는 안과 협

의의 참여에 한정하여 보상하는 참여소득 안으로 나뉜다.

1)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 인정으로서의 참여소득

참여를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앳킨슨이 대표적이다. 

Atkinson(1996: 68)은 참여를 노동시장 참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의 

예를 여러 가지로 제시한다. 

• 피고용자나 자영업자와 같은 일하는 사람들 

•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결근하는 사람들 

• 장애 때문에 일할 수 없거나 일할 수는 있으나 현재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

• 승인된 형태의 교육, 훈련 

• 아동, 노인, 장애인을 돌보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 승인된 형태의 자원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

동시에 참여소득의 수급 조건은 ‘납부’(payment)와도 ‘노동’(work)과도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더 광범하게 정의된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에 관련된 것이라고 강조

한다(Atkinson, 1996: 69).

앳킨슨은 2015년 저작에서 이를 더 발전시킨다. 불평등 심화와 노동시장의 변화, 기술 

진보 등의 상황에서 기본소득과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앳킨슨, 2015: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변형으로서 참여소득을 제안한다. 시민권에 근거한 기본소

득과 비교하며 급여의 근거로서 시민권에 근거한 방식이 아니라 ‘참여’에 근거한 참여소득

을 주장한다(앳킨슨, 2015: 308). ‘참여’를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기여로 정의하고, 참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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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4가지 범주로 제시한다.

• 생산 연령대에 있는 이들이 전일제 또는 시간제로 고용되어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거나 

자영업을 함으로써, 혹은 교육, 훈련,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함으로써, 집에서 유아기 

어린이 또는 노약자들을 돌봄으로써, 또는 인정된 단체에서 정기적인 자원봉사를 함으

로써 이러한 기여할 수 있음. (앳킨슨, 2015: 308)

이 설명에 근거하면 참여는 유급노동, 교육ㆍ훈련ㆍ구직활동, 돌봄, 자원봉사로 국한된다. 

앳킨슨은 1996년의 제안보다 2015년의 제안은 범주를 좀 더 명확히 하고, 참여에 대한 정의와 

해석을 ‘활동’에서 ‘기여’로 전환하고, 기여의 인정에 대한 조건을 부과한다. 4가지 범주의 

사회적 기여로서의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되, ① 질병이나 장애 때문에 참여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는 유보 조항을 둘 수 있고, ② 기여 개념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활동의 범위를 

고려해 확장할 수 있고, ③ 21세기 노동시장의 특성들을 반영해 사람들이 예컨대 주당 

35시간에 걸쳐 여러 가지 활동의 포트폴리오를 수행하는 것을 인정하되, 이 기간 중 일부에 

대해서만 기여를 인정해줄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앳킨슨, 2015: 308~309). 

2) 협의의 참여소득

Pérez-Muñoz(2016)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낳을지는 

확답할 수 없는 일이고, 참여소득을 통해 시장에 의해 충족되지 않은 수많은 미충족 사회적 

욕구(unmet social needs)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참여소득은 일종의 

시민 서비스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시민 서비스”(civic service)는 “참여자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보상과 함께, 사회가 인정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에 

대한 실질적인 참여/기여의 조직적인 기간”으로 정의된다(Sherraden 2001, 2; 

Pérez-Muñoz, 2016: 175에서 재인용). 시민 서비스는 참여자(server)가 장기적이고 

집중적이며 구조화된 서비스에 참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와 다르다(McBride et al. 2007, 

240; Pérez-Muñoz, 2016: 175에서 재인용). 시민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시장과 국가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Moskos 1988; 

Pérez-Muñoz, 2016: 176에서 재인용). 

Pérez-Muñoz(2016)는 미충족 사회적 욕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다만 “참여소득 제도는 시장도 정부도 수행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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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어야 한다”(Pérez-Muñoz, 2016: 186)고 주장하면서, 그 사례로 돌봄 노동, 교육적 

욕구 해결(예: 문해력 교육, 컴퓨터 교육,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공공 정원 가꾸기, 

주변 청소, 노인 및 노숙자 돌봄 제공 등을 예로 들고 있다(Pérez-Muñoz, 2016: 186). 그리고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참여소득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참여예산(Participatory 

Budget) 같은 참여민주주의 거버넌스(participatory democratic governance) 제도를 

활용하거나, 미국에서의 시민 서비스 경험으로 AmeriCorps(Perry and Thomson 2004; 

Bass 2013, 154) 등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Pérez-Muñoz(2016; 2018)는 앳킨슨 방식의 보다 열린 방식의 참여소득보다는 제한된 

방식의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규정하고, 이러한 목록에 있는 활동을 수행했을 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서의 참여소득이 실용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참여소득은 

지속 가능한 최고 수준의 보편적 보장 소득(universal guaranteed income)이 될 수 있고, 

둘째, 참여소득은 미충족 사회적 욕구를 해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설계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적 자원 및 비인적 자원을 재분배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긍정적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Pérez-Muñoz, 2016: 190). 

그러나 페레즈 뮈뇨즈의 방식 역시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욕구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결정하고 합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적절한 

메커니즘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열린 방식의 제안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서비스를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없는 서비스에 한하여 참여소득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질문하지도, 답을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과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에 한정하여 국가가 참여소득 제도를 통해 활동하고 소득을 제공한다는 

말은 시장에서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에 한하여 국가가 참여소득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제공자에게 소득을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경우, 예를 들어 Pérez-Muñoz(2016: 186)의 사례 중 돌봄, 교육, 청소, 노인 및 

노숙자 돌봄 등은 시장에서 구매 가능하거나 일부 국가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참여소득의 여지가 생기지 않는다. 

또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라면 시장에서의 미충족 

욕구를 전제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페레즈 뮈뇨즈의 미충족 욕구가 진정으로 사회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중요한 욕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구매되지 않는 욕구라면, 예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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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교육, 생태활동이라면, 이러한 욕구를 자발적 참여자의 수요에 대응해서 제공하고, 

참여자가 없으면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참여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제공되는 제도적 방식으로 주로 제안되는데, 

돌봄이나 교육은 사회적 필요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임금과 근로강도, 서비스 

제공자의 숙련 향상 등의 체계를 갖추어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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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참여소득에 대한 찬반

1. 참여소득에 대한 지지

De Wispelaere and Stirton(2007: 526-527)은 사람들이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이유

는 3가지로 분류한다. 참여소득이 정의에 기반하여 최선의 선택지로 지지하거나,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지지하거나, 기본소득으로 가는 우회 경로로서 지지한다는 것이

다. 

이 절에서는 참여소득에 대한 지지는 두 가지로 재분류한다. 무조건적이지 않은 급여가 

더 정당하다는 정당화 논리,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로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 확보 논리로 분류한다. 

1) 무조건적이지 않은 급여의 정당화

De Wispelaere and Stirton(2007)이 참여소득을 지지하는 논리를 분류하면서 세 가지 

경향을 제시하였는데 이 중 두 가지는 무조건적이지 않은 급여에 대한 정당화라는 논리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두 가지 논리를 살펴보면, 첫째, 정의에 기반한 주장(justice-based argu-

ment)으로서 참여소득이 정의에 기반하여 최선의 선택지라는 것이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6). 이들은 참여소득이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믿는데, 

참여소득이 수급자에게 사회적으로 유용한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할 자유뿐만 아니라 관대한 

소득 지원까지 제공한다고 본다. 급여의 무조건성을 반대하며 참여소득을 지지한 Stuart 

White(2003b), Gutmann and Thompson(1996)이 대표적이다. 

둘째, 인센티브 주장(incentive argument)으로서, 두 번째 그룹 역시 참여소득이 현재의 

조건에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고 사고하는데, 이들은 인센티브에 기반하여 참여소득을 

정당화한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6~7). 이들은 참여소득이 너무 강압적인 

조치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들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데, 복지개혁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방식(McKay and Van Every 2000; Robeyns 2000; McKay 2001; 

Pateman 2003, 2004),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 접근방식(Offe 1992; 

Fitzpatrick 1999; Standing 1999, 2002; Van der Veen and Groot 200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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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Wispelaere and Stirton(2007)의 분류는 타당하지만, 참여소득을 정의(justice)에 

기반해서 지지하거나 인센티브 방식의 우월성 측면에서 지지하거나 이러한 주장의 가장 강

력한 근거는 사실 무엇보다 ‘호혜성’에 있다. Pérez-Muñoz(2016: 173~174)는 실행의 

측면에서 그리고 정의(justice)의 측면에서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낫다고 주장하는데, 

특히 정의의 측면에서 참여소득이 기회의 평등과 상호주의라는 중요한 정의 원칙을 더 잘 

구현한다고 주장한다.

앳킨슨(2015)의 경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1996년 저작에서의 ‘활동’에 대한 강조는 

‘기여’에 대한 강조로 초점이 이동했고, 이러한 강조점의 이동은 ‘호혜성’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앳킨슨은 호혜성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참여 조건은 긍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호혜성’에 관한 긍정적인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정당화되고 정치적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앳킨슨, 2015: 312)고 주장한다. 

2)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전략

참여소득에 대한 또 다른 지지 근거는 참여소득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서 참여

소득을 지지하는 ‘차선의 정당화’(second-best justifications)이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7). 

De Wispelaere and Stirton(2007: 527)은 이와 관련하여 앳킨슨을 포함해서 무조건적 

정책을 선호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충분한 정치적 지지를 모으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학자 그룹으로서, 필립 판 빠레이스, 클라우스 오페, 로버트 굿윈, 브라이언 

배리(Philippe Van Parijs, Claus Offe, Robert Goodin, and Brian Barry)를 포함한 많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이런 입장을 취한다고 본다. 디 위스펠레레와 스터턴은 참여소득에 대한 

‘차선의 정당화’는 다시 둘로 구분하는데 첫째, 정태적 측면(static terms)에서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인정하면서 마지못해 참여소득을 수용하는 그룹으로 앳킨슨을 이 그룹으로 

분류한다. 둘째, 보다 근본적으로 무조건적 제도를 향한 첫걸음으로 참여소득을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이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은 참여소득이 자리를 잡자마자 복지를 

보편화하는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사건이 수립된다고 가정하는 그룹으로서 참여소득 도입 

이후 전략은 참여소득에서 성숙한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이동하기 위해 다양한 

모수들(parameters)을 따라 제도를 조정하는 것(예: 수급자격 확대, 조건 완화, 급여 수준 

향상)으로 상정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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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본소득으로 가는 현실적 전략으로서 참여소득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대표적 

학자는 판 파레이스이다. 판 파레이스는 참여소득이 수많은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참여소득을 기본소득으로 가는 뒷문(back door)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판 파레이스는 참여소득은 아무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 기본소득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참여소득의 수급 조건을 수급자가 그냥 자기 

시간의 일부를 유용한 활동에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간주할 수 있고, 

청년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특별히 정치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면, 그 참여의 조건을 일정한 

연령 집단에게로 국한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0). 

또한 성인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학습 교부금(study grants)은 수급자가 교육 활동을 할 것을 

조건으로 삼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교부금 방식은 현재 학교를 다니는 청년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자금 지원을 모든 청년들에게 보편화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이 급여를 아주 넓은 의미에서 자신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에 

연계시키는 것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이고, 또는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지역 사회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의무화시키는 것도 도입할 수 있으며, 이는 잘만 설계한다면 여러 사회 

집단들을 섞이게 만들어 사회 응집력을 강화하고 또 우리의 환경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등의 유용한 부산물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0).

참여소득의 도입이 “일단 참여소득을 도입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여러 경로를 따라 

참여라는 조건을 계속 완화시켜 나가거나 아예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 차라리 엄격한 조건을 

유지하는 것보다 물질적으로 더 이득이 될 것”(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1)으로 

예측한다. 그들은 “순수주의야말로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1)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어떤 경우에든 거대한 

혁명이 성공을 거두어 그 결과로 후한 수준의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하루아침에 도입되는 일은 

기대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이 하루아침에 도입되는 일은 기대하지 않는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뒷문으로 슬며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판 파레이스와 판데르보우트, 

2018: 471~2)고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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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소득에 대한 반대

참여소득은 몇 가지 반론론에 직면하는데, 분류하면 행정적 측면에서의 참여소득의 트릴

레마, 호혜성에 대한 반대, 징검다리론의 한계이다.

1) 행정적 측면에서 참여소득의 불가능성

참여소득에 대한 반대로 가장 많이 제기되는 단점은 행정적 불가능성과 낭비이다. 이러한 

논거 중에 이를 가장 정교하게 분석하고 있는 논의는 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2018)가 제기한 ‘참여소득의 트릴레마’(Trilemma of Paticipation Income)이다. 

참여소득의 트릴레마란 모든 복지제도는 행정적 측면에서 3가지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데, 

참여소득은 이러한 3가지 측면을 절대로 모두 충족시킬 수 없고, 이 중 두 가지를 선택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이러한 트릴레마는 참여소득의 지지 기반이었던 정치적 실현가능성 

측면에서조차 우월성을 획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행정적 측면에서 3가지 주요 과업은 ① 

의도한 수급자를 정의하는 수급 자격을 정교하게 만드는 것, ②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선별하는 것, ③ 수급자격을 갖춘 수급자들에게 정확히 급여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정 과정에서 참여소득은 상당한 난점에 봉착한다. 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9)은 설계할 수 있는 참여소득 유형 3가지를 설정하고, 이러한 모델들 각각이 행정적 

과업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한다. 설계 가능한 참여소득 모델은 [모델 1] 고용, 자영업, 자선 

조직에서의 자원봉사활동, 대학에서의 학업, 부모, 아동,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돌봄 등에 주당 

최소 10시간 이상 전념할 경우, 참여소득 제공, [모델 2]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적절한 활동에 

참여한 어떠한 사람에게 참여소득 제공, [모델 3] 상세한 표에 규정된 활동들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참여소득을 제공하는 모델이다. 

이 모델들을 행정의 3가지 주요 과업이라는 측면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급 조건 기준의 명확한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세 모델은 모두 한계가 있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29~532). 

모델 1의 경우 투명하고 접근 가능하며, 수급자들이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포용적인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 개념을 촉진한다는 정책 목표 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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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편없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수많은 활동들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동시에 이 모델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포용적인데(overinclusive), 자선 

조직이 분명하게 공공선에 기여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뚜렷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선 조직들의 급증을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중 다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목표를 

갖고서 설립될지도 모른다. 이 경우 참여소득 제도가 부주의로 인해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활동들(negatively valued activities)을 지원하게 될 수도 있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의 

어려움 문제도 심각해진다.

모델 2의 경우 정책의 목표와 실제 정책의 집행 목표가 상이하게 되지 않도록 설계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장점을 갖지만, 기준이 너무도 광범위하여 클라이언트, 복지공무원, 

정책결정자, 그리고 심지어 일반대중 사이에서의 상호 충돌하는 해석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또한 이 모델은 모호하기 때문에 실행가능하지 않을 수 있는데, 특히 여러 정책목표가 경합하는 

곳에서 정책결정자들은 행정당국과 복지 담당자(caseworkers)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동기를 가질 수 있다. 복지행정에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자격을 

결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Diller 2000),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에 대해 확립된 합의가 

없는 경우, 주요 결정이 일반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일선 케이스워커에게 맡겨지기 때문에 

문제가 악화된다. 

모델 3의 경우 상세한 리스트를 통해 과도한 모호성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책결정자는 개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활동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활동 목록은 극도로 복잡할 것이어서 이 모델이 제공하는 이득은 투명성을 희생한 

대가가 된다. 

둘째, 수급자 선정과 모니터링의 측면에서 참여소득의 3가지 모델은 행정과업을 달성하기 

어렵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33~536). 

모델 1과 모델 3의 경우, 능동적 시민성(active citizenship)을 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순응 여부를 결정할 때는 개별 상황에 대한 사실만 

필요하게 된다. 고용정보, 교육정보는 객관적 자료가 있지만, 가정 내 돌봄 업무 등은 정보 

출처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를 자기 보고(self-reporting)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이러할 

경우 속임수에 취약해진다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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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2의 경우 모델 1과 모델 3보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기준의 명확성 측면에서 

형편없는데, 강력한 해석적 합의가 없는 경우,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이라는 추상적 

정의에 기초하여, 관리자들은 어떤 활동이 적격인지 판단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재량권은 정책 적용의 비일관성(inconsistent) 문제를 야기한다. 창의적 

순응(creative compliance)이라고 불리는 속임수(manipulation)에 취약하고, 기술적 

요건에는 순응하지만 실제 규칙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광범위한 참여 제도에 내재한 모호성으로 인해 광범위한 참여 요건의 모니터링과 집행은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고, 참여 활동의 증명이라는 입증 책임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 

참여소득 수급에 있어서의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제재와 관련된 문제가 추가된다. 참여소득의 

제재와 관련된 우려는 참여 요건의 유형(넓든지 좁든지)과 집행의 엄격성과 관련되는데, 

참여소득에 내재한 모호성으로 인해 클라이언트가 언제 제재를 받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기고,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더 많은 재량과 불공정한 처우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급여 지급의 정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참여소득의 3가지 모델은 모두 한계를 

갖는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37~540). 참여소득의 자격은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감독 메커니즘을 폐기할 수 없고, 참여소득의 대상은 

노동연계복지보다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참여소득의 케이스워커에 의한 대면 모니터링 

비용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높을 수 있다. 그리고 참여 요건은 비공식 활동(예: 돌봄 

업무)으로도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급여 시스템이나 대학등록 시스템과 같은 감시 가능한 

지급 채널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근거로 참여소득의 트릴레마가 도출된다. 트릴레마는 만약 참여소득이 

기본소득 옹호자들의 우려를 충족하고자 한다면, 참여소득은 첫째, 기본소득론자들의 우려를 

해결하려면, 참여소득은 실질적으로 포괄적인 형태(inclusive)로 남아야 하고, 둘째, 

상호성(reciprocity) 이론가들과 연성 노동연계복지(soft workfare) 지지자들에 의해 

주장된 바와 같이, 참여소득에서 수급자들은 진정한 참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충족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야 하고, 셋째, 관리가능성(administrability)에 수반되는 

경제적, 인적 비용이 적어야 하는데, 참여소득은 어떠한 모델로 설계하더라도 이 세 가지 중 

오직 하나만 충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De Wispelaere and Stirton, 2007: 5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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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혜성에 대한 반대

참여소득에 대한 두 번째 반대 논거는 호혜성에 대한 반대론이다. Zelleke(2018: 

276-277)는 젠더적 관점에서 앳킨슨 등을 비롯한 참여소득 논자들이 참여소득의 주요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호혜성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첫째, 참여가 증명될 때까지 참여소득 수급자를 무임승차자로 간주하는 것은 제도가 원래 

의도한 대로 모든 이들에게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도록 하는 것보다 무임승차자를 밝혀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것이 대체하고자 하는 자산조사 방식에 비해 

기본소득이 갖는 우월성을 저해한다. ‘참여 조사’(participation-testing)가 자산조사를 

대체할 뿐이며, 수용 가능한 참여의 형태가 사회 표준(social norms)에 따라 변화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한 문제가 심각하다. 20세기 후반, 베버리지 모델의 ‘의존적 주부’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에 자리를 내주었을 때, 자신의 인생을 전일제 돌봄에 헌신하기로 한 이들은 

사회부조에서 자신들이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미혼, 이혼, 과부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앳킨슨의 참여 정의의 경우 1996년 논문에서 ‘아이, 노인, 장애인 부양가족을 

돌보는 것’을 참여소득의 자격이 되는 참여의 형태로 포함하고, 이후 2015년 저서에서는 이 

참여의 범주가 ‘유아 또는 노약자에 대한 가정 돌봄’으로 좁혀진다. 더불어 모든 성인이 

전일제로 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표준이 되면서 ‘가족 임금’은 개인 수준으로 떨어졌고, 유아와 

노약자에 대한 돌봄은 예외 사항이 되었다. ‘참여’ 범주의 불안정성과 (특히 여성에게) 사회적 

지원을 사회적으로 허가된 관계 및 가족 구조에 연결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소득 지원 

역할을 방해하게 된다. 

둘째, 돌봄을 임금노동만큼이나 중요한 인간 활동으로 인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호주의의 

이러한 남성중심적 개념은 오직 ‘선택적’(selective) 상호주의만을 포괄한다. 돌봄 제공자는 

참여소득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제공하는 돌봄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돌봄을 받는 이들은 

그 돌봄의 대가로 무엇을 지불하는지 입증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참여소득은 젠더, 계급, 

인종적 지위에 따라 비비례적으로 부담되고 있는 돌봄의 책임을 재분배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고용소득이 일반적으로 돌봄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여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근로연령대 사람들은 돌봄 시간을 ‘최소화하고’(minimise) 유급 노동시간을 

‘최대화할’(maximise) 유인을 갖는다. 이런 맥락에서 돌봄의 재분배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이들에게서 취약한 이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평등을 

줄이려는 의미 있는 시도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돌봄 책임의 불평등도 함께 

해결해야 한다. 왜냐하면 돌봄에 대한 비비례적인 책임(특히 여성들이 맡고 있음)이 생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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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친 소득과 저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셋째, 참여소득은 선택적 상호주의에 더해 ‘선택적 조건성’(selective conditionality)도 

구현하게 된다. ‘참여’ 요건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부가 적은 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즉 

이들이 ‘참여’를 거절하면 부자들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러한 선택적 

조건성은 현재의 소득 및 부의 분배 상태를 암묵적으로 승인하는 셈이다. 반대로 무조건성 

원칙은 우리 중 상당수가 이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임승차 중인 ‘서퍼들’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타인의 무급 돌봄이나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직간접적 

수혜자임을 인식해야 한다. 동시에 집합적으로 보호받는 사유재산권을 개별적으로 누리는 

수혜자이기도 하다. 보호받는 1차 고용(protected first-tier employment), 태어날 때 운 

좋게 부여받은 것들, 경제 및 권력 구조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한 것 등을 통해 우리가 

우연히(unearned) 획득한 ‘지대’(rent)의 수혜자이다. 현재 우리 소득과 부의 일부는 이러한 

무임승차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현금 부조가 필요한 이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되는 ‘참여’ 

요건은 고소득과 부는 더 이상의 모니터링이 필요 없는 ‘참여’의 프록시(proxy)라는 부적절한 

함의를 갖게 된다. 젠더 관점에서 이는 더 분명해지는데, 여성은 소득과 부의 분포에서 

비비례적으로 맨 아래쪽에 위치하고, 따라서 참여소득의 조건성에 비비례적으로 종속되게 

된다. 

젤레케의 호혜성에 대한 비판은 다른 기본소득론자들의 참여소득 비판과도 연결된다. 앤디 

스턴과 크래비츠는 참여소득의 한계로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한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제공하자고 제안했지만,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규정해서는 안 되며, 인간에게 노동 자체를 강요하지도 말아야 한다”(스턴과 크레비츠, 2019: 

277)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참여소득이 갖는 호혜성이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의 종류에 

의해 구분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참여소득은 일의 구분을 근거로 어떤 일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보상하고, 다른 일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 시스템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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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징검다리로서의 참여소득의 한계

참여소득에 대한 세 번째 반대 논거는 관대한 참여소득이 무조건적 기본소득으로 확장하

는 징검다리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관대한 참여 조건을 통해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

한 기존의 반대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존의 주장들은 앞에서 살펴본 참여소득의 트릴레마

로 인해 불가능해진다. De Wispelaere and Stirton(2007)은 차선책으로서 참여소득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 타협(compromise)을 의미하는데, 정책결정자가 제도의 설계와 집행

에서 힘든 선택들에 직면하면 그러한 타협이 무효화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집행과정

에서 정치적 타협은 무너지기 쉽고, 참여소득의 트릴레마에 대한 해법들은 참여소득을 노

동연계복지(workfare)로 바꿀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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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여소득의 의의와 제도적 구상

1) 피츠패트릭의 사회보험 개선책으로서의 참여소득

Fitzpatrick(1999: 119)은 참여소득의 장단점을 검토하면서 장점을 3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참여소득이 사회적으로 기존의 공공부조 등의 급여보다 더 포괄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소득은 급여 지급의 조건으로서 수급자에게 요구하는 기여 혹은 근로와 관련하여 ‘뭐든 

한다’(anything goes)라는 접근을 채택하지 않고, 시민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확장한다. 

둘째, 이러한 개혁은 사회보장이 다른 주요 복지 제도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기존 복지 급여와 상당한 연계를 형성하게 한다. 

셋째, 참여소득은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더 젠더 중립적이다. 개인 단위로 제공되므로 여성은 

의존적 존재가 아니며, 고용 윤리에 기반하지 않으므로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비공식적, 

무임금 활동의 가치를 반영한다. 

그는 참여소득의 단점 역시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두 가지다(Fitzpatrick, 1999: 

119-120). 첫째,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고 참여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는 활동과 그렇지 못한 

활동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이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활동도 있겠지만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활동도 있는데, 이런 문제는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지만, 다수가 정말로 소수의 

덕목에 대해 심판할 수 있어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둘째, ‘참여적인 것’에 대한 합의가 있더라도 참여소득은 어떻게 집행되는가하는 문제를 

낳는다. 사회계약서를 붙여놓고 서명하라고 하면 되는가? 이렇게 되면 일부 사람들은 돈을 

갖고 도망갈 것이다. 아니면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해야 할까? 이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그 이전보다 국가가 사람들의 삶에 훨씬 더 많이 기웃거리게 될 것이다. 

어느 쪽이든 어려운 문제인데, 사회적 성원권(social membership)을 시민권의 

행동(acts)으로 정의하는 것의 위험성은 이것이 강제적(compulsory) 시민권이 되어 

강제적인 것을 거부하는 이들을 배제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소득의 장단점의 검토를 통해 피츠패트릭은 참여소득이 기본소득보다 

대중적으로 그리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호소력있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참여소득이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한다. 참여소득이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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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제도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유급 노동 중심의 사회보험 제도가 특히 

여성이 주로 수행하는 비공식적, 무임금 활동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고용 관계나 

유급 고용의 형태도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포착한다. 이에 대해 영국에서의 

사회정의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Justice)(1994: 240–3)가 시간제 근로자, 

자영업자, 실업자 등도 기여할 수 있는 개정 사회보험제도를 권고하는데, 피츠패트릭은 이러한 

사회보험 개선책으로서 참여소득의 도입이 사회보험의 ‘기여’ 범위에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이들(자원봉사자, 돌봄제공자 등)의 기여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Fitzpatrick, 1999: 121). 

피츠패트릭은 만약 사회보험 원칙이 시민권과 유상 기여라는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존재한다면, 지금까지의 사회보험은 유상기여(paid contributions) 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었는데, 사회보험이 시민권 윤리(ethic of citizenship)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인식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사회보험을 개혁하게 되면 참여소득과 매우 

유사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Fitzpatrick, 1999: 121~122). 

2) 생태 참여소득

가장 최근의 참여소득 제안은 Swaton(2018) 등이 제안한 생태 참여소득이다(Pinto, 

2020b: 266-267에서 재인용). 인류세(Anthropocene)라 구분되는 기후 위기의 시대에 

새로운 경제모델에 대한 해법이 요구된다. 생태 발자국(ecological footprint)과 지구위험 

한계(planetary boundaries)와 같은 지표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나타낸다. 

생물학적ㆍ생태학적 제약을 학문에 통합하여 경제학과 생태학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분야인 생태경제학을 필두로 하여, 기후 위기의 심각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실질적 제안들이 쏟아진다. 생태경제학에서는 특히 환경경제학에서의 시장적 

해법(도구)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시장적 해법만으로는 현재의 기후 위기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시장적 해법과 동시에 경제 성장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넘어 

정상상태 경제학(steady-state economics)과 탈성장(degrowth)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탈성장 정책으로 중요한 제안은 생태적 기본소득이다. 지속가능한 

탈성장 정책이란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는 한편 인간 복지는 향상되고 더 평등하게 분배되도록 

보장하는 다양한 사회, 환경, 경제 정책 및 제도를 통한” 순조로운 전환을 의미하는데(Kallis, 

2018, p. 12; cf. Latouche & Macey, 2009; Victor, 2019; Pinto, 2020a: 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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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주요한 생태적 전략이 된다(Pinto, 2020a: 4~5). 

첫째, 녹색 성장주의자들은 탈성장 정책이 대량 실업을 초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Pollin, 2015). 그러나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탈성장 정책으로서 생산과 소비의 감축을 줄이는 조치에 대한 대중의 반대를 설득할 수 있고, 

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하여 사용 가능한 일자리의 더 나은 분배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은 개인이 흥미가 없고 생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자리를 

수락해야 하는 압력을 줄일 수 있다. 

셋째, 기본소득은 자율 영역을 촉진하고 보다 검소한 생활방식을 촉진하는 생태주의자들의 

전략에 부합한다.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의 생산주의 모델(productivist mod-

el)은 유급 노동에 가치를 부여해왔다. 탈생산주의는 무엇보다 개인의 자율성 증진 및 유급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시한다. 특히 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을 크게 줄여 개인의 재량적 시간, 

예를 들어 경제적, 사회적, 생물학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시간 사용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Goodin, Rice, Parpo, & Eriksson, 2008, p. 34). 탈생산주의 전략은 

유급 일자리의 사회적 관련성을 제거하고 자율 영역을 촉진하는 것이 생태주의와 탈성장의 

핵심이 되는데 기본소득은 이러한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탈성장 생태주의 전략은 가장 좋은 방식은 기본소득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위기의 

급박성은 충분한 수준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이후 개인과 국가, 시장의 생산과 소비를 빠른 

시기에 줄여야 하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기본소득에 녹색 참여소득이 추가될 수도 있다. 

핀토는 Swaton(2018)이 제안한 녹색 참여소득이 생태주의적 전략이면서도 녹색 

공화주의에 걸맞는 제안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제시한다(Pinto, 2020b: 277~268). 

첫째, 탈생산주의 복지(post-productivist welfare)의 첫 번째 기준인 소득 

적정성(income adequacy)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녹색 참여소득의 급여 수준이 높아야 

한다. 높은 수준의 녹색 참여소득은 개인이 현재 고용된 시간을 시장이나 주 영역 밖의 다른 

비노동 또는 재생산 활동으로 이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탈생산주의(post-productivism)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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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간 적절성(temporal adequacy)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녹색 

참여소득에서 참여 조건으로서 개인이 생태학적 전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활동을 

얼마나 요구하느냐에 달려있다. 참여 조건으로서 요구되는 시간이 많을 경우 재량 시간이 

적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최소 조건 조항(minimum conditionality clause)을 잘 설계해야 한다. 참여소득은 

정의상 참여 조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많은 참여소득 주창자들이 제기한 참여의 내용은 

봉사활동, 교육 활동, 돌봄 활동 등 유급노동이 아닌 활동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조건성은 

누군가가 결국 항상 사람들/신청서를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위치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덜 가혹하더라도 여전히 조건이고, 따라서 조건성이 갖는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Zelleke(201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참여소득의 조건성은 선택적 

상호주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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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정책 사례

현실에서 참여소득을 명시적으로 제도로서 시행한 정책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절에서는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참여소득의 요소들이 일부 도입되었다고 평가된 몇 가

지 정책 사례를 살펴본다. 

1. 근로조건부 급여 사례 

참여소득의 요소를 정책에 도입한 사례로 Hiilamo and Komp(2018)는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사례를 예로 든다. 4개국의 사례는 모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덴마크의 경우 1990년대 초 소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 강화, 급여 기간 축소, 실업보험 및 기타 사회정책에 

노동연계복지(workfare) 요소를 도입한다. 시민과 사회 사이의 상호주의(reciprocity)를 

강조하고, ‘권리와 의무의 원칙’(right and duty principle)으로 불린다. 이를 위해 사회는 

구직자들의 일자리 전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실업자를 직장, 

교육, 훈련으로 재통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도구, 계획(laws, tools and ini-

tiatives)을 제공받는다. 주요 목표는 실업자를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에 재통합하고 덴마크 

내 필요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개혁의 일환으로 노동시장 규제가 해체되어 ‘채용과 해고’가 

쉬워졌다. 유연한 규제와 사회보장이 결합되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용어가 

덴마크 모델을 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 중반부터 핀란드 대중 담론은 ‘일이 최고의 사회보장’(work is the 

best social security)이라는 선전 문구로 활성화(activation) 아이디어를 홍보한다. 2001년 

장기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재통합시키기 위해 재활근로법(Rehabilitative Work Act)을 

도입하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모든 실업자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보장받는 팔타모 시(municipality of Paltamo)의 완전고용모델을 시범 운영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참여자들은 경쟁 노동시장(open labour market)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참여소득 아이디어는 2014년 6개 시에서 시범 도입한 포괄적 

사회보장모델(inclusive social security model)에 재등장한다. 이 모델은 장기 실업자에게 



제3장 위드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득보장제 : 참여소득제  57

노동 관련 활동을 제안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사회 급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 

배제된 사람들의 복지를 더 증가시킨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03~2005년 독일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은 노동시장과 실업 규제에 

참여소득 요소를 포함시킨다. 이 개혁패키지의 핵심은 ‘노동시장 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법률들’(laws for modern services in the labour market)로서, 연방고용기관(federal 

employment agency), 실업급여, 실업부조, 노동규제 등을 재구조화하고, 임시직, 시간제, 

자영업 근로의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시장 안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하르츠 

개혁을 통해 ‘1유로짜리 일자리’(one-euro jobs)의 도입으로 주류 노동시장 밖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하였는데, 수급자가 일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실업급여와 사회부조의 통합으로 실업자와 고용기관의 접촉을 확대하고, 새로운 규정으로 

고용기관들은 활성화 노력에의 불응을 더 쉽게 제재할 수 있게 되었다. 제재 가능성은 적합한 

일자리를 더 엄격하게 정의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더 넓은 지리적 영역과 더 광범위한 

일자리가 수용가능한 일자리로 지정되었다. 

네덜란드의 경우 참여소득 개념은 시민 지역사회 일자리(civil community jobs)에 가장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 이 일자리는 2012년 네덜란드의 사회부조 입법(social assistance 

legislation)에 도입되었는데, 지역사회(community)로부터 받은 연대의 보답으로 사회에 

대한 시민 기여(civic contribution)를 요구하는 상호주의(reciprocity)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다. 이 일자리의 일차적 목표는 실업자들을 경쟁 노동시장에 재통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받은 사회부조 급여(social assistance benefits)의 대가로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시민 지역사회 일자리는 2015년 참여법(Participation Act of 2015)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ies)는 이를 관장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이러한 정책에 의해, 사회부조 청구인을 위한 재통합 계획(reintegra- tion plans)이 

개발되었다. 이 계획에는 사회부조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건과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이행될 제재가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은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무보수 활동(non-re-

munerated activities)일 수도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4개국 모두 유급 노동(paid work)을 사회참여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4개국 모두 참여소득의 대상 집단을 근로연령층으로 정의한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에서 18세 이상의 모든 사회부조 청구인은 급여에 대한 대가로 임금 

없이 일할 것이 요구되고, 핀란드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으나 근로연령층 청구인은 활성화 

프로그램 참여를 거부할 경우 급여의 일부를 상실할 수 있다. 퇴직 연령 이상의 사람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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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면제가 적용되고, 이들은 상호주의 메커니즘에서 

제외된다(Hiilamo and Komp, 2018: 258).

이들 국가의 차이점은 인정되는 사회참여의 형태가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인데, 첫째, 돌봄은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덴마크는 사회참여 의무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실업급여에서 차감하고, 핀란드는 돌봄이 사회참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네덜란드의 경우에만 사회참여로 인정된다. 둘째, 자원봉사의 경우 

3개국에서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 간주되지만 핀란드와 독일에서는 장기 실업자가 직장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수단으로서만 고려된다. 셋째, 교육 역시 네덜란드에서만 사회참여의 한 

형태로서 가치가 있고, 다른 국가에서는 실업자의 고용 가능성(employability)을 촉진하는 

수단으로만 간주된다(Hiilamo and Komp, 2018: 259). 

참여소득이 엣킨슨이나 페레스 뮈뇨즈의 제안에 따라 한 국가의 정책으로 제도화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참여소득적 요소가 도입된 정책에 대한 소개로 최근 참여소득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Hiilamo and Komp(2018)의 논문이 자주 인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 언급된 사례들을 참여소득으로 해석할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들 사례에서 사회참여는 엣킨슨 등이 사고했던 방식의 사회참여라기보다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노동연계복지 프로그램의 확대로 급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사회부조법(Social Assistance Law) 시행이 지자체 

(municipalities)로 이행되면서 참여법(Participation Act)으로 법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법률의 주요 내용은 상시 구직 의무와 지자체가 선정한 취업제안 수용 의무(신청 및 재통합 

의무application and re-integration obligations) 등 기존의 다양한 의무가 강화되고 

엄격해졌다는 것이다. 참여법에 따르면, 복지 수급자는 비록 지자체의 취업 제안이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과 맞지 않더라도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매우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그 

일자리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하여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하일 경우 통근해야 한다는 

것이다(Muffels and Gielens, 2019: 114). 참여법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새 법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 수급자가 급여를 받는 대가로 봉사활동(volunteer work)에서부터 지역 

사회활동(local societal activities, 네덜란드어 Tegenprestatie)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무들(obligations)을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가 삭감될 수 

있고, 수급권자의 재취업 노력이 불만족스럽다고 판단되거나 엄격한 조건 및 규칙(access 



제3장 위드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득보장제 : 참여소득제  59

conditions and rules)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여 삭감을 할 수 있다(Muffels 

and Gielens, 2019: 114).

둘째, 이들 사례가 참여소득 주창자들이 본래 주장했던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목록들을 현실에서 거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급노동을 참여로 인정하고, 4개국 모두 

참여소득의 대상 집단을 근로연령층으로 국한하고, 공공부조 청구인은 공공부조 급여에 대한 

대가로 임금 없이 일할 것이 요구되는 등 유급노동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또한 돌봄 

노동은 참여로 인정이 되지 않는 등 참여소득이 갖는 참여의 다양한 방식을 구현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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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호주 CDEP

Quiggin et al.(2020)은 기본소득 전면 실시 이전의 단계별 전략으로서 ‘먹고 살만한 소

득보장’(a Liveable Income Guarantee, LIG) 정책을 제안하는데, 이 제안은 자산조사 

방식의 참여소득이다. 

이 정책은 ① 평생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에 충분하고, ② 처벌적 조건성 없이 이용

가능하며, ③ 호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기꺼이 기여하려고 하지만 적절한 시장 소득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된다(Quiggin et al., 2020: 4~5). 이 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적격

성 요건은 ① 적절한 시장 소득이 없고, ② 참여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③ 16세 이상이어야 

한다(Quiggin et al., 2020: 5). 

이 때 참여는 7가지 유형을 인정한다(Quiggin et al., 2020: 6). 

• 아동 또는 노인 돌봄을 하면서, 유급 돌봄이 아닌 경우.

• 소방활동, 파도타기 인명 구조(surf lifesaving), 여성 쉼터(women’s refuges) 또는 

영연방 경기대회(the Commonwealth games)와 같은 공적 이벤트에서 자원봉사. 

• 보조금을 받은 지역사회 프로젝트에서 일(Work on grant-funded community 

projects)

• 소기업 창업을 위한 지원 

• 생태적 돌봄 프로젝트

• 예술활동, 창조활동

• 전일제 공부 (Full-time study)

Quiggin et al.(2020)은 이러한 먹고살만한 소득보장 정책은 처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서 선례가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 선례란 1977년 경제학자 Dr HC ‘Nugget’ 

Coombs가 제안한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the Community Development 

Employment Program, CDEP)이다. 호주 원주민 정책으로서 파일럿 제도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04년 35,000명 이상의 원주민이 참여했고, 265개 지역사회 기반 원주민 조직들이 

이 제도의 행정을 담당했다(Altman and Klein, 2018).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CDEP)은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핵심적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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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활동은 원주민 조직들에 의해 관리됨

• 참여 활동은 노동과 기여에 대한 원주민들의 개념을 지원하기에 충분히 유연함. 

• 참여 활동과 지역사회 일괄 보조금(block grants)은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

• 모두를 위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함.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Altman and Klein, 2018: 136).

첫째, 무엇보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은 지역사회가 통제하는 시

스템이자 자발적 시스템이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원주민 공동체 위원회나 

조직은 일시불의 임금 보조금(lump sum wages grant)을 할당받았는데, 이 보조금은 복지 

수급자격(welfare entitlements)에 근접하는 참여자당 비율로 계산되었다. 여기에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조직들은 이 제도 및 관련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자본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 두 가지 요소를 합치면 임금 

구성요소에 40%가 추가된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조직은 이렇게 

조성된 기금을 최저 임금으로 시간제 일자리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 개인별로 배분하는데, 

일반적으로 참여자들은 급여를 받기 위해 약간의 일을 수행해야 한다. 

이 근로 요건은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임금과 복지의 연관성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었다. 지역사회 조직의 의사 결정자들이 종종 참여자들의 친족인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아무 소득도 없이 남겨질 수는 없었기 때문에 ‘무노동 무임금’ 규칙의 적용에 

상당한 관용이 있었다. 일부 조직은 활동하지 않는(inactive) 이들에게는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지급액을 낮췄고, 다른 조직은 그들이 연방정부 사회보장기관인 

Centrelink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도록 장려하였다. 

둘째,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은 전일제로 일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공식 노동시장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 유연한 근로를 허용함.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은 ‘일’(work)을 유연하게 정의하여, 문화적으로 생산적이지만 공식 경제 

밖에 위치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형태의 노동도 허용하였다. 

셋째,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은 매우 외딴 상황에 처한 원주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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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시간제 일자리(work)를 창출하고 자체 관리(self-management)에 의한 개발을 촉

진하는 등 지역사회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

(CDEP)은 원주민 조직이 지역적 바람과 우선순위에 따라 ‘개발’을 추구할 자유를 제공했

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의 임금은 사람들이 굴 양식, 원주민 문화

센터, 관광 이니셔티브, 상업적 판매를 위한 땔감 수확, 가구 제조 벤처기업 같은 기업을 육

성하도록 지원하였고, 이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임금은 개인과 지역

사회 복지를 위한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여 가족 간 및 가족 내 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공

동의 목표와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넷째,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는 공식 노동시장이 작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근로(work) 기회를 제공하였다. 호주 사막이나 열대 사바나에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은 주요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Productivity Commission, 2015). CDEP 

참여가 종종 그 지역 고용 소득의 주요 원천이 되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참여는 사람들이 빈곤선 아래로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에 더해 생산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추가 서비스 및 이니셔티브가 제공되지 않은 것은 수년에 걸친 정부 개발 정책의 

실패의 결과였는데, 많은 지역에서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조직이 주요 

서비스 제공자가 되었고 약간의 경제적 보장과 개발을 제공하게 되었다.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가 최고조에 달했던 2002년 NATSISS의 정

보에 따르면, 이 제도는 다차원적 목표 달성을 이룬다(Altman and Klein, 2018: 137). 

Altman, Gray and Levitus(2005)는 NATSISS 데이터를 사용하여 CDEP 참여자들이 

복지급여 수급자들보다 평균적으로 주당 AU$100를 더 벌었음을 보여준다. 아주 외딴 

지역에서는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참여자의 90%가 주당 최소 15시간 

이상 일했으며, 5명 중 1명은 3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노동시장의 부재를 

감안할 때 상당한 고용 창출 결과였다. 동시에 외딴 지역의 호주의 지역사회 발전 고용 

프로그램(CDEP) 참여자들은 정식 고용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나 실업자들보다 사냥과 낚시, 

더 많은 의례 활동(ceremonial activity), 더 많은 여가 및 문화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CDEP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었지만, 참여는 자발적이었고, 생산적이었으며, 정당성을 

가졌고, 복지보다 훨씬 더 나은 지역사회 개발의 결과를 낳았다(Altman and Klein, 2018: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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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인일자리 정책과 참여소득

참여소득에 대한 검토가 한국의 노인일자리 정책에 주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 정책이 담당하고 있는 소득보장, 사회참여 지원, 고용보장이라는 다차

원적 성격을 보다 세분하는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때, 참여소득 성격의 도입은 노인

의 사회참여 지원에 대하여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정책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이라는 성격이 크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한 연령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소득보장 급여는 현금급여 방식이다. 고용보장 정책적 

성격은 주로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노인 빈곤율을 낮추고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현금급여 방식으로 제공되는 

것이 사회보장 체계에서 보다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선진국 중 단연코 1위를 2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악명높은 현재의 한국의 노인 빈곤율

은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의 성숙이 

무엇보다 필요하지만, 이는 시간의 경과를 요한다. 1999년 전국민연금으로의 확대 이후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확대되고 기초연금의 도입 및 급여 확대가 이루

어지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높고,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넓어서 이 제도의 성숙만을 기대하기에는 요원한 상황이다. 

보다 근본적인 현금 급여의 확대가 요구된다. 근로능력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여전히 

근로조건부성 급여로 현금급여를 실시하는 방식은 사회보장 제도의 여러 목적과 기능을 

고려할 때 효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무조건적 현금 급여로 일차적인 소득보장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노인층을 

위한 소득보장은 무조건적 기본소득과 기초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의 다층적 시스템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정책은 하나의 정책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점과 한계가 제기된다. 일차적으로 소득보장 기능을 기본소득을 포함한 

다층적 시스템으로 분리하고, 현재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동 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또다른 주요 기능인 사회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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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에서 참여소득의 논거들이 함의를 제공한다. 참여소득이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 혹은 

기본소득으로 가는 뒷문(back door) 전략으로 주장이 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은 ‘공유부 

배당’으로서 참여소득과는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돌봄노동, 자원봉사활동 

등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미충족 사회욕구(unmet social needs)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의 활성화로 충족시키는 병행전략으로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을 정책패키지의 형태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이건민, 2020). 단순히 노인의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정책이 아니라, 노인 세대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토대로 노인 세대의 사회적 네트워크 및 삶의 행복을 유지 및 증대시키고, 

‘활동적 노화’를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일자리 정책은 근로조건부 급여로서의 성격이 아니라, 사회 참여에 대한 

지원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참여소득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을 활성화하자는 기획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참여소득은 다양한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방식의 구조화가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의 활성화 전략 중 한 가지인 페레스 뮈뇨즈 방식의 시장에서의 

미충족 욕구를 참여소득으로 환원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윤이 크지 않아 공급되지 않는 미충족 욕구는 낮은 임금(또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참여소득이 아니라 국가가 적절한 임금과 적절한 인력을 통해 충분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활동에 대한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활동의 양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그러므로 시장에서 공급되지 못한 사회적으로 미충족된 사회적 욕구 방식의 협의의 

참여소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에 대한 보다 광의의 참여소득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참여소득이 사회참여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집행은 느슨하게 한다면 기본소득과 

닮게 되지만, 참여 요건을 협소하게 정의하고 집행은 강력하게 한다면 

근로연계복지(workfare) 프로그램을 닮게 된다(Groot and van der Veen, 2000). 

노인일자리 정책이 광의의 참여소득 방식으로 구성될 때,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으로서가 

아니라, 노인 세대의 다양하고 유의미한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기획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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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후 위기 시대에 에너지 처리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생태적 사회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유의미성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기후 위기 문제의 시급성

을 피부로 느끼게 했다는 것이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매우 시급하고, 과감하게 에너지 소

비량을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줄이지 못하면 지구의 미래는 없다. 이 시기에 생산과 소비와 

탄소배출을 늘리는 방식의 활동을 국가가 장려하거나 지원해서는 안 된다. 

참여소득은 그런 의미에서 갖는 장점이 있다. 참여소득은 유급 노동을 줄이고, 재량 시간

을 늘리며, 지역 사회에 기반한 활동들을 장려하는 방식의 구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제도적 구성은 생태위기의 시기에 특히 주목할만하다.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제도는 지역사회에 기반하여 수요처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유의미한 활동을 부단히 찾

아내왔다. 생태적 활동, 특히 지역사회에 기반한 생태적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 이러한 형

태의 참여를 기준으로 참여소득적 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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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일자리보장제 개념과 제도원리

1. 일자리보장제의 특징

일자리보장(Job Guarantee) 개념은 일자리와 보장이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다. 

보장(security)은 근심을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개인이 

스스로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 발생되는 사회적 위험을 없앤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컨대 

실업과 같은 소득 감소를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을 제 3자가 개입해서 해결하는 접근방식을 

넓은 의미에서 사회보장이라 할 수 있는데, 국가가 재원을 동원해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일자리보장은 국가가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자에게 인위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그러한 취업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Tcherneva, 2020).

경기가 불안정해 지면 물가의 변동으로 실업이 늘어나고 총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정부의 

총수요 관리정책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에 있다. 재정지출을 확대를 하거나 

통화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정부는 총수요 변동에 대응하는데, 정부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대출을 통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에 두 가지 정책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수요는 확대될 수 있지만 재정정책은 정부가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정책수단을 우선시 하는 반면에 통화정책은 통화공급을 확대하여 민간부문에서 

자발적으로 일자리가 확대되는 수단을 중요하게 여긴다.   

제 4장 위드코로나 시대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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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일자리를 제공해 비자발적 실업에 대응하는 일자리보장제는 경기역행적 재

정정책이며, 민간부문의 총수요 수축으로 실직자에게 필요한 노동수요를 무한 탄력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 원하는 누구든지 일자리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느슨한 완전고용(loose full employment)’을 추구하는 보편적 고

용보장 프로그램이다(Mitchell & Wray,2005).

1) 기본전제 

또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일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일자리보장제

의 기본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보장제는 바닥에 있는 이들부터 고용(hire off the bottom)하는 방식이다. 즉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즉 퇴직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여성, 청년 등 

노동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이 제도는 시장경제를 작동하기 위해 이들과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노동시장에서 이들이 당면한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빈곤 문제에 관심으로 갖고 직접 개입한다. 따라서 민간부문과 경쟁하거나 

경쟁원리로 일자리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 

둘째, 일자리보장제를 통한 창출된 일자리는 민간영역의 일자리와 구별된다. 특히 이윤 

획득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기업에 의지하지 않고 정부가 고용창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청년들을 위한 인턴형 일자리 외에는 대부분 공공부문 혹은 비영리조직에 의해 

제공되는 일자리이며, 민간시장 영역과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공공서비스 고용에 치중된다. 

민간부문에서는 노동자의 능력과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이 없지만 

일자리보장제는 개인의 능력에 맞춰 일자리 수요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구직자보다 많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수요가 창출된다. 예를 들면, 노인돌봄, 환경계획, 

비영리 커뮤니티 활동,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을 활성화 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Tcherneva & Wray, 2005).

셋째, 일자리보장제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workfare) 일자리와 

성격이 다르다. 자산조사에 기초한 선별적 복지급여 수급자격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부과된 

근로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일자리보장제는 참여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급여를 제공하며, 성별, 소득상태, 취업상태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특성을 지닌다. 또한 근로연계복지는 저임금 민간 일자리에 진입하도록 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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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강제화 하는 경제적 유인이 있지만 일자리보장제는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기회를 얻지 

못하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괜찮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Harvey, 2005).      

넷째, 일자리보장제의 권리적 성격은 노동권이다. 즉 일자리보장제의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일자리는 헌법 상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노동권(right to employment)의 실현방식이며, 

이러한 노동권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권리장전에서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다.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들 내에서도 일할 권리를 

인식하는 관점은 차이를 보이는데, 사회 정의론에 입각한 인식(Wray and Forstater, 2004), 

근본적인 인권이나 자연권으로 보는 관점(Harvey, 1989; Burgess and Mitchell, 1998), 

실업의 경제적 비용(Sen,1999), 사회적 비용(William, 2004)에 입각한 인식으로 다양하다. 

하지만 노동권을 실현하는 방식은 고용창출인데, 고용은 현실적으로 기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권리 보장에서 한계가 있다. 

    

2) 일할 권리(right to work)

일은 창의성, 분석적 사고, 육체적 또는 정신적 소질을 결합하는 모든 활동이다(Perez, 

2003). 따라서 일의 가치는 직업과 소득을 확보하는 임금고용(wage employment)에 

국한되지 않는다. 일을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쌓고,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도전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를 맺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중요하다. 기본소득 지지자는 일할 권리에 대해 

임금고용(wage employment)에 초점을 둔 유급 일자리라는 인식을 거부하는 대신에 스스로 

선택한 직업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입장에 서 있다(Standing, 2002a: 255-261). 그래서 

누구든지 일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러한 선택을 하더라도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다. 

세계인권선언 제23조에는 일자리보장제의 근거가 되는 일할 권리에 대해 구체화 되어 

있다(Watts, 2002). 첫째는 유급 고용(paying job)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며, 이러한 조건은 

부족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권리와는 대조된다. 둘째는 정당하고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제공하고,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임금을 충분하게 지급하는 권리이다. 

셋째는 할당된 일자리가 아닌 자유롭게 선택한 일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이다. 넷째는 

노동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동일노동 동일임금’(equal pay for equal work)을 보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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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이다. 끝으로 근로자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일자리보장제는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자발적 노동과 생존을 위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유급 고용보장을 지향한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와 같은 일할 권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후의 고용주(employer of last resort)로서 국가가 모든 

시민에게 일을 보장한다면 그렇게 제안된 일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일할 권리와 

일할 의무는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즉 국가가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노동의 의무를 부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Kildal, 1998: 69, Standing, 2002: 

255).  

하지만 일자리보장제에서 주장하는 일한 권리는 워크페어 정책에서 조건화 된 일할 

의무(the duty to work)와 전혀 다르다. 기본소득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들도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정책수단으로 동원하는 접근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유급 고용(paid employment)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얻을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지 일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Harvey, 2005). 또한 유급고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문제는 

일자리보장제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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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자리보장제의 목적 : 완충재고(buffer stock)와 완전고용 

일자리보장제는 정부가 직접 창출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을 꾀하는 완충재

고 목적과 비자발적 실업을 제거하는 완전고용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1) 경제의 자동 안정화 장치로 기능

일자리보장제는 과잉 노동력에게 고정된 기본 임금(최저임금, 생활임금 수준)을 적용한 

일자리를 공급하는 접근방식을 통해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안정화 시키는 완충재고 역할을 

한다. 농산물 가격지원제도가 완충재고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Mitchell, 

1998). 만약에 특정 농산물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면 정부는 미리 정한 가격으로 잉여 농

산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다시 수요가 회복될 시점에 현물을 방출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것

을 막을 수 있는데 노동도 그러한 기능이 가능하다. 이러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임금

이 설정된 일자리보장제는 경기침체로 인해 대규모 실업이 발생되어 임금과 총수요가 떨어

질 경우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일자리보장제의 이러한 경기조정적 안정화 기능

은 공공고용과 민간고용의 상호 보완적 기능을 통해 자동적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민간고

용이 줄어들면 공공부문의 고용이 증가하게 되며, 반대 방향으로도 고용이동이 발생된다. 

2) 경기순환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 해소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는 실업을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구조적 문제로 본다. 주류 경제학

자들이 실업을 자연적 현상으로 이해하거나 개인이 해결해야 할 책임으로 보는 관점을 비

판한다. 무엇보다 실업의 사회경제적 비용과 부정적 효과를 주목하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실업문제를 인식한다. 

반면에 주류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자연적 실업수준은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안정된 수준의 실업률’(Non-Accelera- 

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 NAIRU)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4)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낮은 실업률을 우려하는 근본적 이유는 노동시장에서 기업이 노동인력을 

유입하기 힘든 여건이 조성되면 임금을 인상시켜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4)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실업률을 ‘자연실업률’(natural rate of unemployment)

이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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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물가와 실업률 간에는 역의 관계를 설명하는 필립스 곡선(Philps 

curve)을 증명하는 실증연구들을 근거로 들어 명목 임금상승률이 높으면 실업률이 낮아진

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업과 물가상승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지 못하였고(Klein, 2017; 

Fleming, 2017), 중앙은행의 NAIRU 추정치를 통해 물가상승을 통제하는 정책도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Tcherneva, 2020).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물가상

승률은 연간 3%인데, 이 수준이 초과한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확인하기가 어렵다(Epstein & Yeldan, 2008; Tatliyer, 2017; 전용

복, 2021 재인용). 

한국은행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자연실업률은 

2011년 3.3%에서 2020년 3.9%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이와 같은 변화는 단기적·마

찰적(frictional) 실업보다는 장기적·구조적(frictional) 실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었고, 장

기실업자 증가 추세와 물가와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아 필립스 곡선 관계뿐만 아

니라 이를 기반한 추정치의 불확실성도 높다(오삼일·이종하·안희주,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를 볼 때 중앙은행이 자연실업률을 물가상승을 막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접근방식은 오

히려 실업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3) 두 갈래

일자리보장제는 현대화폐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최종고용주 프로그램(employer of last resort)과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재정을 투입하여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 ment)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Harvey, 1989; 금민,2020: 248). 그런데 이 두 개념은 동일한 이론적 

계보에서 출현되었다기보다 최종고용주 프로그램의 실현된 형태로서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종고용주 프로그램은 주권통화의 작동원리를 

설명한 현대화폐론을 정당화 하는 핵심 정책이며,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프로그램은 소득유지 및 증가, 경기 변동적 실업 흡수, 취약집단 및 장기 

실업인구의 노동인구로 재편입 등 다양한 목적으로 수 세기 동안 시행해 왔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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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고용주 프로그램(employer of last resort)

현대화폐론(Modern Monetary Theory: MMT)은 정부가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거시경제 이론이다.5) 정부의 재정구조는 수입을 기반으로 

지출을 행하는 가계나 기업과 재정운영 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권통화를 보유한 국가는 

독점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이용하여 재정지출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래덜 

레이, 2017). 현대화폐론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실업의 위기가 확산될 때 정부의 화폐창출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입각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화폐창출이 부족하면 위기상황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주권국가는 자국의 통화로 지급 불능상태에 빠질 수 없고, 오히려 화폐 창출로 발생된 정부의 

부채는 비정부 부문의 금융자산이 된다.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보장제를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현대화폐론 이론가들은 일자리보장제의 재정적 제약을 설정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자리보장제를 최종 고용주 프로그램으로 일컫는데, 그 이유는 정부가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금민, 

2020). 최종 고용주인 국가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제한 없는 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으며, 완전고용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재정지출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Minsky, 1986). 경기에 따라 변동하는 민간고용과 정부의 재정투입은 부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데, 민간에서 고용이 줄어들면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반면 민간에서 

고용이 증가하면 재정지출을 줄이게 된다.

그런데 경제의 주기적 변동(cyclical fluctuation)에 따른 완충재고(buffer stock) 기능을 

하는 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의문제기는 노동력에 

대한 민간수요가 크게 증가할 때 일시적으로 일자리보장제에 진입한 근로자들이 대거 민간 

노동시장에 재진입 하게 되면 원활한 제도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5) 민스키(Hyman Minsky)는 현대화폐론을 주창자인데, 그의 제자인 레이(Randall Wray)는 캔자스시티 

미주리대학과 바드대학의 제롬 레비 경제연구소(Jerome Levy Economics Institute)를 중심으로 

현대화폐론을 배경으로 한 일자리보장제를 발전시켰다(금민, 2020: 248). 한편 미국 럿거스대학 법학 교수인  

하비(Philip Harvey)는 일자리 보장의 타당성을 주장하며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금민, 2020: 249).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현대화폐론자의 일자리보장제와 하비가 제안한 PSE 프로그램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현대화폐론자와 달리, 

하비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 PSE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는데, 그가 설명한 PSE 정책은 다양한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형태를 포괄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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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총수요에 따라 일자리보장제의 규모는 정해지는데 총수요가 낮으면 공공에서 

흡수하는 풀(pool)이 커질 수 있지만 총수요가 확대되면 민간부문 고용이 확대되면서 이 

제도의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제 고용인원이 

없을 정도로 총수요가 높은 상황을 예상하기가 어렵고 실제 경제의 주기적 변동이 크지 

않다(Mitchell & Wray, 2005). 

현대화페론자들은 통화발행 권한과 공급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정부가 독점적 통화주권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채용한 

민간기업의 재원을 일부 활용할 수도 있지만 중앙정부는 임금, 복지급여, 행정비용, 인프라 

비용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지방정부는 채용과 인력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는 모범 고용주(model employer)로서 민간부문에 좋은 근로환경을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생활임금 이하의 저임금 일자리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경쟁관계에 놓여서 개선의 압박을 받게 된다.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민간부문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부가 표준화 된 근로조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근로조건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일자리의 선결조건이다.    

일자리보장제의 근로소득은 수요를 진작시켜 경제에 활력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성장과 고용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Tcherneva, 2020). 

임금수준에 대해서 일자리보장제 지지자들 내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는데, 최종 고용주 

프로그램 지지자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전제로 하고 있다(Wray, 1998, 2:00; 

Mitchell and Watts, 1997; Mosler, 1997; Cowling, Mitchell and Watts, 2003).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으로 고정된 일자리는 경기변동에 따라 발생된 일자리 갭의 변화에 

맞춰 공급량을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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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Public Service Employment)은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정책이다. Ellwood and Welty(1999)는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실업발생에 

대응하거나, 취약 노동계층의 고용 및 소득보장을 제공하거나, 공공부조의 디스인센티브를 

강화를 목적으로 PSE 프로그램을 유형화하였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제와 동일시 되는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은 이러한 모든 유형의 직접 일자리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일할 준비가 갖춰져 있고, 일할 의사가 있는 개인들에게 일할 권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자리보장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강제적인 근로조건을 부여하는 

직접 일자리 프로그램은 일자리보장제와 무관한 PSE 프로그램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직접 일자리 창출 전략은 기본소득 지지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 내용은 

프로그램 운영비용과 행정의 복잡성,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것이다. 

첫째, 직접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많고 행정적 복잡성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한다. 먼저 빈곤 해소를 위해 공적인 영역에서 고용하는 것은 임금뿐만 

아니라 감독, 원자재, 운송, 계획 수립 등 간접비용(overhead costs)이 크게 든다(Widerquist 

and Lewis, 1997: 28, Noguera and Raventos ,2002: 15). 하지만 하비는 이와 같은 

공공서비스 고용 프로그램의 총비용에 대해 과대평가 되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였다(Harvey, 

2002, 2005). 일자리보장제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만 비용이 투입되므로 총비용이 크지 않고 

간접비용에는 참여자의 납세로 인해 순비용(net cost)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하비는 미국에서 직접 일자리 창출과 일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 프로그램을 

합한 비용이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1조 7천억 달러(1999년 기준)가 더 

소요될 것으로 주장하였다(Harvey, 2003). 

한편 일자리보장제를 시행하려면 정부가 개입하는 업무가 너무 많고 행정적으로 복잡한 

것을 비판한다. 일자리 창출 업무의 특성상 대규모의 행정관리 활동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일자리보장제는 적절한 관리 운영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권위주의적 체계를 구축하지 않고서는 이 제도를 통한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주장(Widerquist and Lewis, 1997: 29, Noguera and Raventos, 

2002: 15)은 바람직하지 않다. 권위주의적인지, 민주주의적인지 그 차이는 제도 내용보다는 

조직문화에서 비롯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자리보장제를 권위주의체계에 걸맞는 제도라고 

비판하는 것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그램을 설명하기에 적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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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둘째, 직접 일자리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다는 비판이다(Sawyer, 2003; 

금민, 2020). 이러한 비판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정부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부정적 인식이다. 좋은 일자리(good job)는 경제적 보상, 사회적 지위, 

직무만족도 등 다차원적 조건을 포함한 개념이다(방하남·이상호. 2006).직업상실에 대한 

객관적 위험이 높거나 주관적 불안감이 높을수록 고용불안정이 커질 수 있으며(이시균· 

이주현, 2008), 이러한 조건은 좋은 일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자리보장제는 고정된 

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의 최소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임금수준 설정도 가능하다. 하비(Harvey, 2005)나 체르네바(Tcherneva, 2007)는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의 최저 기준에 밑도는 일자리보다 높은 수준의 적절한(decent) 근로 

조건을 제안하고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양질의 일(decent work)을 지향하며, 민간부문의 일자리보다 열등한 

조건의 일자리를 상정하지 않는다(Harvey, 2005). 일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선택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 이동을 강제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와 마찬가지로 이탈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 혹은 다른 

공공부문에 선택할 더 좋은 일자리가 없다면 일자리보장제 내에서 고용보장(employment 

security)이 가능하다. 또한 적절한 임금수준이 전제된 고용보장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돌봄 

등 다른 복지급여 패키지를 결합해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것에도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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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행방안 

1) 자발적 활동 

일자리보장제는 노동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에 주목한다. 노동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재화를 획득하는 수단이지만, 인간은 이러한 노동을 통해 외부 환경을 변화 시켜 나가면서 

개인의 삶을 바꿔 나간다. 인간은 노동을 하면서 단순한 생계를 마련하는 목적 외에도 일을 

통해 자존감을 세우고, 사회 공동체에 속하여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자아를 실현한다. 즉 

노동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 생산적 영역과 비생산적 영역을 아우르는 사회활동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감안해 노동의 가치는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심현주, 2019). 

또한 일자리보장제는 노동의 자율성에 기반해 있다. 일자리보장제 프로그램으로 행하여

지는 노동이 자발적인지, 강제적인지 여부는 제도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문제이다. 호혜성

의 원칙에 입각한 노동윤리를 제도적 규범으로 정하지 않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특징이

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일자리보장제는 사회적 급부를 받기 위해 노동의무를 강제하는 근

로연계 복지제도와 확연하게 다른 제도이다. 따라서 자신의 선택과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호혜성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낙인감, 복지의존 등의 부작용을 초래

하지 않고 제도의 목적이 유급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지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지 않더라도 복지급여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Wray, 2018).

스탠딩은 모든 이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할 경우 생산성이 낮은 자에 대한 해고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발적  동기를 저해하며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Standing, 2012). 그는 실업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자리를 제시해 이를 거부할 경우 자발적 

실업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공급과 수요의 미스매칭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을 지적한다(Standing, 2012). 또한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 정책은 

강제적· 자선적이며, 사회적 낙인효과를 초래함은 물론 간접비용 때문에 소득보장 프로그램 

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Kildal, 1998: 69 ; Noguera and Raventos, 

2002: 16-17).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보장제는 불안정한 노동시장의 변화에 실업문제에 대응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경력, 인종, 연령, 성별 등 인적 특성과 관계가 없고 그리고 

거주지역이 어디든지 노동권이라는 시민권적 권리에 기초하여 노동능력이나 자산조사 없이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Tchernev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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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 서비스 고용(Public Service Employment)과 사회적 생산성

일자리보장제는 공공 서비스 고용에 초점을 두고 민간 경제 활동과 경쟁하지 않는다 

(Tcherneva, 2021). 직접 일자리 창출(direct job creation) 프로그램은 민간시장에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발생된 일자리 갭(job gap)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운영해 

왔다. 일자리의 공백이 생기는 이유는 실업자에게 제공할 일이 부족한 시장의 실패 때문이며, 

정부는 공공고용(public employment)을 통해 비자발적 실업을 해결하고자 한다. 

일자리 부족문제는 새로운 일자리를 충분히 창출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 혹은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여 저임금 고용에 대한 수용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유급 고용 

가능성을 높이거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효과는 한계가 있다. 경제적 보상정책은 

고용주에게 임금을 낮추는 유인이 생겨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Harvey, 2005).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유보임금(reservation wage)을 낮추는 접근만 

으로 충분하지 않고 민간시장이 존재하는 않는 상황에서 즉각적이면서 직접적인 해결방식이 

필요하다. 

노동의 가치를 단순히 시장의 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일자리보장제 근로자의 생산성 

이해에 한계가 있다. 생산성은 생산활동에 투입된 경제적 자원, 즉 재화와 용역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투입되는 노동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여러 활동들이 포함된다. 사회적 가치는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되며,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관심사를 의미한다(배성호·신수진, 2020). 경제적 가치만으로 보면 생산성이 ‘제로’에 

가깝더라도 공동체 차원에서 높은 이익이 되는 사회적 생산성을 추구하기에 일자리보장제가 

적합하다.    

하지만 일자리보장제는 생산성 측면에서 많은 의심을 받고 있다. 소여(Sawyer, 2003)는 

이 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업문제를 저고용(underemployment), 즉 불완전고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비판하였다. ILO(1966)에서는 불완전 고용상태를 근로시간이 

충분히 충족되지 않는 가시적 불완전성(visible underemployment)과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을 온전하게 사용하지 않는 상태를 ‘비가시적 불완전 고용’(invisible underemploy-

ment)으로 정의하였는데, 소여는 이 개념으로 일자리보장제 근로자는 맡은 업무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근로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가시적 불안전 고용 문제가 생기고, 

일자리보장제 근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였을 때보다 생산성이 낮은 경우에 비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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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고용이 발생된다고 설명한다. 소여(Sawyer, 2003 ; 897)는 만일 일자리보장제 

근로조건이 더 많은 근로시간을 희망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전문직 능력에 

부합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불완전 고용이 커져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여의 이런 비판은 일자리보장제가 프로젝트별로 시간이나 근로조건에 대해 유연한 

방식을 취할 수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나 인적자본이 맞지 않은 사람들인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 일자리보장제 근로를 하게 된 경우는 이들의 취업은 

일시적이거나 기회가 되면 민간부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가시적 불완전고용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한계생산성 이론에 입각해 일자리보장제 근로자는 임금수준에 비해 낮은 생산물을 

산출한다고 비판한다(Sawyer, 2003). 하지만 노동의 한계생산물은 곧 근로자의 임금으로 

나타나는데, 생산물의 가치를 시장적 가치로만 치환할 경우 일자리보장제 근로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적 관점과 달리 일자리보장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Mitchell et al, 2005). 

일자리보장제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연계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이다.

민간부문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충족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주로 환경적 요인과 핵심 공공 

서비스에 투자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이다(Tcherneva, 2020). 예컨대, 물, 토양, 공기 등 

환경회복과 보존을 위한 환경친화적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필요에 맞춰 민간부문이 스스로 

수행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공동체의 욕구에 대해 일자리보장제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경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양육과 재생산의 일을 수행하는 돌봄 

노동에 일자리보장제의 장점을 결합하기에 적절하다.      

또한 시장가치로 평가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갖는 많은 활동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여가와 같은 활동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틀을 갖추고 있다. 체르네바는 환경, 사람, 

지역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일자리보장제를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Tcherneva, 2020). 기존에 실행되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여 

서비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어서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부족한 서비스를 보충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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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Tcherneva의 일자리 보장제 적용 예시 

자료 : Tcherneva, 2020에서 정리 

3) ‘임금+사회보장’ 패키지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적인 급여는 균등한 시간당 임금과 급여 패키지(package of ben-

efits)로 구성된다. 고정된 시간당 임금은 일자리보장제의 완충재고 기능, 즉 물가안정 목

적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이다. 이 제도의 지지자들은 공공부문에서 정한 임금단위로 균일

하게 적용되는 기본임금은 화폐가치의 닻으로 기능하여 물가안정 장치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임금수준은 기본적으로 생활임금(living wage)과 적절한(decent) 근로조건을 제

공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하비(Harvey)는 급여의 수준에 대해 ‘생활임금 수준’ 이상을 

전제로 제안하였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체르네바의 주장은 미

국에서 일자리보장제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설정하면 물가를 안정시키고 임금을 

떠받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Tcherneva, 2021).6)      

또한 일자리보장제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Harvey, 2005; Tcherneva, 

2021). 일자리보장제 참여자에게 고정적인 임금과 더불어 의료보험 및 사회보험 가입, 보

6) ELR 임금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듯이 정치적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물가가 임금단위에 비해 상승

하거나 하락할 경우 일자리보장제의 임금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구분 일자리 보장제 적용 예시

환경 돌봄 프로젝트
도심 나무심기, 홍수예방, 생태조사, 멸종위기 생물 모니터링, 나무심기, 공
원 보존과 재생, 침입성 식물제거, 지역 어장 구축 등

사람 돌봄 프로젝트

노인돌봄, 방과후 학교, 환자나 장애인 음식배달 서비스, 위기청소년·퇴역군
인·출소자·장애인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젊은 엄마들을 위한 건강 인지 프
로그램, 학교와 지역 도서관의 자기계발 강좌, 종일반 아동돌봄, 운동 코치, 
호스피스 노동자, 도서관 사서 보조 등 

지역 공동체 돌봄

공터 청소, 버려진 자원 개간, 소규모 인프라 시설 건설 및 복원, 학교 정원 
만들기, 도시 농업, 공동작업실, 태양광 패널 설치, 공구 도서관, 각종 강좌, 
놀이터 만들기, 역사 유적지 복원, 마을 극장 조직, 카풀 프로그램, 재활용, 
물 재사용과 집수 시설 건설, 음식물 쓰레기 프로그램, 이야기 역사 프로그
램, 도시농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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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서비스, 사회보장세 가입, 유급휴가 및 병가 등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보장 급여는 참여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며 근로의 조건과 급여수급 자격을 

연동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일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 복

지급여 자격은 고용상태와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다. 한편 유급고용을 원하지 않는 사람의 

소득지원은 일자리보장제가 아닌 소득보장 프로그램에서 다룰 문제이다(Harvey, 2005).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일자리 자체도 공공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

어, 아동, 노인, 장애인, 가족 등 돌봄 노동과 연계된 일자리는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으로 활

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 영역이다(Tcherneva, 2021).     

4) 분권적 방식의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보장제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제공하지만 분권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Tcherneva, 2021).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는 지역공동체의 충족되

지 않은 욕구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된 결과물이다. 즉 주정부 및 시정부, 비영리 단

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획한 프로젝트를 승인 받아서 운영한다

(Tcherneva, 2021). 1930년대 미국의 뉴딜정책은 대규모 공공 서비스 고용 사업이었지

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기획하는 프로젝트는 대규모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아도 운영

될 수 있는 소규모 프로그램이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서 2001년에 시작된 가장 고용 계

획(Plan Jefes)은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규모 프로그램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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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일자리보장제에 대한 찬반을 넘어

진정한 자유의 최소극대화(miximin real freedom)을 달성하는 최선의 정책수단으로 

기본소득을 지지하고 있는 빠레이스(Van Parijs, 1995:126)는 관대한 기본소득이 일할 

권리를 대체할 수 있지만 직접 일자리 창출이 그러한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하는 정책수단

이라고 인정한다. 하지만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최대치를 감소시키고 

유급 노동을 선호하는 이들에게 자원배분이 불평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스탠딩(Standing, 2002)은 일할 의무(예: 워크페어 정책)와 일할 권리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는데,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일할 권리를 통

한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한 킬달(Kildal, 1998)은 국가가 

최후의 고용주가 되면 국가와 개인 사이의 노동계약은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니

라 강요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일할 권리에 관한 정책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노동을 강제화 한다는 것과 이런 정책들이 기본소득의 확대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먼저 강제적 근로방식은 기본소득제뿐만 아니라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된

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을 부과하되, 개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활동

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일자리보장제의 정책사례로 

소개되고 있는 아르헨티나 Jefes 프로그램은 설계, 승인, 실행 단계에 소요된 4개월 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서도 기본소득 형태로 소득지원을 했는데,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실업자 

자신이 제안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한편, 기본소득의 호혜성(reciprocity) 논쟁은 일자리보장제의 일할 권리와 직접적인 관

련성이 없다. 일할 권리의 실현 때문에 기본소득의 호혜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일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자리보장제의 기본이념이 

아니다. 따라서 일자리 보장제 지지자들은 소득보장 프로그램 설계에서 일을 희망하지 않

는 사람들에게 일을 의무화 하는 방식을 반대한다.

둘째, 일자리보장제와 기본소득은 상충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정책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 본 앳킨슨이 제안한 참여소득은 일자리보

장제와 기본소득의 결합된 정책이다(Tcherneva, 2005). 다만 일자리보장제가 유급노동

(paid work)에 치중된 대안적 고용제도인 반면에 참여소득제는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

의 노동시장 참여에다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까지 광범위한 참여를 허용

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일자리보장제를 급여를 실현하기 위한 워크페어 정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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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거나 기본소득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제도로 여기고 거부한다면 두 제도는 양립할 

수 없다.

셋째,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을 제공하

더라도 일할 권리를 실현하는 일자리보장은 기본소득 만큼 중요하다. 기본소득은 일할 권

리를 대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비자발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기본소득은 임금대

체 기능을 하기가 어렵다. 퇴직하기 이전과 동일한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겠지만 퇴직 이전

의 임금을 대체할 수는 없다.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기본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해고 되어 실직을 당할 경우 기본소득으로 인해 빈곤에 빠지지 않을 만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실직기간 동안 하는 무급노동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비슷

한 직업을 얻지 않고서는 실직으로 줄어든 수입을 대체하지 못할 것이다. 비자발적 실업자

를 위한 유급 고용의 결여, 비임금 고용(non-wage employment)을 선호하는 이들에 대

한 보상, 유급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증가, 저임금 일자리의 질 향상 측면에서 

기본소득이 일할 권리를 대신할 수 없다(Harvey, 2005).    

결론적으로 일자리보장제는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상호보완적으로 결합될 수 있다. 이 제

도는 일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 궁극적 목적이기 때문에 유급고용을 원하는 않는 사람에게 어떠한 조건을 부과할지 여

부는 기본소득에서 다룰 문제이다.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제가 결합 된다면 유급 일자리를 

받아들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모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하비(Harvey, 2005), 체르네바(Tcherneva, 2007)는 기본소득과 일할 권리 사이에 모

순이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취하고 있다. 하비는 일자리보장제가 실행되면 필연적으로 기

본소득의 규모는 줄어든다는 빠레이스(Van Parijs, 1995:126)의 주장을 비판하고, 일자

리는 교육 및 의료와 같은 외부효과를 발생시켜 기본소득의 규모를 더욱 증가시키는 데 기

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보았다. 기본 일자리보장(basic job guarantee)은 금전으로 구매

할 수 없는 자원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진정한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

본 소득보장과 별도로 재분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체르네바는 공공 부문 일자리의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

를 결합한 정책설계를 제안하였다. 결합정책의 구상(joint proposal)은 청년, 노인, 장애

인을 위한 무조건적 소득을 지원하고, 이들이 환경문제(보전, 회복, 재생)와 같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고정된 시간당 임금(fixed hourly pay)을 설정한 공공 서비스 일자리에 참여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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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 정책사례 

일자리보장제의 원리가 온전히 구현된 현실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세계 곳곳에

서 크고 작은 직접 고용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고,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들도 여럿 존재한

다(체르네바, 2021: 131-136; Haim, 2021: 33-39; Tcherneva, 2018: 53-57). 이런 

사례들은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일자리보장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해 준다. 아래에서는 아르헨티나, 인도,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살펴본다. 

1. 아르헨티나의 남․녀 실직 가장 고용 계획(Plan Jefes y Jefas de Hogar 

Desocupados, Plan Jefes)

아르헨티나의 ‘남․녀 실직 가장 고용 계획’(이하 가장고용계획, Plan Jefes)은 지역사회 

일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 이전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빈곤한 가장들

(heads of households)에게 일자리를 보장한 프로그램이다(Haim, 2021: 34). 2002년 

빈곤 및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 고용 프로그램으로 도입되었으며(Haim, 2021: 

34), 2005년 ‘사회통합가족제도’(Familias por la Inclusión Social)로 통합되어 운영

되다가,7) 경제가 회복되면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다(Tcherneva, 2018: 53). 

1) 도입 배경

아르헨티나는 1990년대에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의 상징적 존재였다. 

통화위원회 채택, 시장 개방, 정부 역할 축소, 자본 자유화 등의 조치로 인해 경제는 붕괴되

고 실업과 빈곤은 엄청나게 증가했다(Tcherneva and Wray, 2005: 139). 2001년 아르

헨티나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평화시위에 가담했고 이들

은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항의시위 이틀만에 델 라 루아

(De la Rua) 대통령이 사임하고, 2001년 12월 말 단 7일 동안 집권한 아돌프 로드리게스 

사아(Adolfo Rodríguez Saá) 임시 대통령이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이라는 일자리 창

출 프로그램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뒤를 이은 에두아르도 두할레

(Eduardo Duhale) 대통령이 이를 법제화하였다.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이 시작될 즈

7)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비기여 사회보호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https://dds.cepal.org/bpsnc/ptc) (2021.11.21.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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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인 2002년 5월, 아르헨티나의 실업률은 21.5%로 정점에 달해 있었다(Tcherneva, 

2012: 6-8). 

미국에서 발전한 ‘최종 고용자’(Employer of Last Resort, ELR) 제안에 익숙했던 노동

부의 경제학자 다니엘 코스트젤(Daniel Kostzer)이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을 주도하였

다(Tcherneva and Wray, 2005: 140). 이 프로그램은 도입 후 실행까지 5개월이 채 걸리

지 않아 최종 고용자 프로그램이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동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Tcherneva and Wray, 2005: 141). 

2) 목적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

소득 가구, 특히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빈곤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열악한 지

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와 소규모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다(Tcherneva and Wray, 

2005: 140). 

3)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가구에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

애인이나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했으며, 프로그램 참여는 가구 당 1명으로 제한

되었다(Tcherneva and Wray, 2005: 140). 이 프로그램은 자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적

용범위가 광범위했지만(Haim, 2021: 34),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주요 표적으로 하였

다(Tcherneva and Wray, 2005: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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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8)

가장고용계획(Plan Jefes) 참여자는 근로 또는 훈련(정규교육 이수 포함)에 참여하는 것

을 조건으로 월 150페소(당시 최저임금의 75%)를 지급받았다. 

법률에 따라, 근로는 주당 20시간 이상 수행되어야 했다.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활동)는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 필요한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는 것과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표 4-2> 아르헨티나 가장고용계획의 프로젝트 내용

범주 내용

지역사회 프로젝트

(community projects)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 및 재화 생산 활동

Ÿ 돌봄, 건강 프로그램 지원, 급식 등 서비스 제공

Ÿ 지역의 기반시설(하수 및 관개 시설, 학교, 병원, 산림, 공원, 
커뮤니티 센터, 체육관 등) 건설 및 유지

Ÿ 소비재(음식, 의류, 재활용 등) 생산

소규모사업

(microenterprises)

참여자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시작하는 소규모 프로젝트

Ÿ 주택 유지보수, 목공일, 소규모 철물 작업장 등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Ÿ 협동조합이나 민간부문 조직과 연계 가능

복학

(go back to school)
학교로 돌아가 정규교육 이수

직업훈련

(vocational training)

지방정부가 지역단위의 요구를 파악하여 조직하고 기술학교, 노조, 
고용주 등을 통해 실행

지자체의 행정 업무

(administrative work at municipalities)

기타

(other)

출처: Kostzer(2008: 22-26), Tcherneva and Wray(2005, Figure 10) 정리

8) Kostzer(2008: 17, 22-26)을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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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은 분권화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아르헨티나 연방정부가 재

원의 상당부분을 제공하고 실행을 위한 지침 및 관리를 위한 보조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

고 승인, 거부, 완료된 모든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여 운영의 투명성

을 높이고자 했다. 프로그램의 실제 집행은 지자체(municipal governments) 단위에서 

이루어졌다. 지자체는 해당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평가하고, 지역의 비영리기구(NPO)

나 비정부기구(NGO)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를 평가할 책임을 졌다(Tcherneva and Wray, 

2005: 141-142). 프로젝트 관리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노동부에 수급자 명단을 제출하

는 지자체, NGO 또는 뿔뿌리 조직들이 직접 담당했다. 이런 행정 방식은 지역 기관들이 

지역민의 요구와 참여자들의 근로 참가(work commitment)를 위해 어떤 종류의 프로젝

트가 실행되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Kostzer, 2008: 19).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연방정부는 고용주연합, 노동자조직, 비정부기구

(NGO), 종교단체, 연방정부의 대표로 구성된 행정통제위원회(The National Council of 

Administration and Control)를 설치하였는데, 이 위원회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 

이질적인 여러 집단의 대표들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한편 지

자체는 급여 할당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지역위원회(Local Councils)를 

설치하였다(Kostzer, 2008: 19). 

6) 재원

연방정부가 가장고용계획(Plan Jefes) 프로젝트에 대해 최대 80%(대개는 60%)의 자금

을 제공했다. 나머지는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기업과 비정부기구(NGO) 등이 자체 재원으

로 충당하도록 했다(Tcherneva and Wray, 2005: 143).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에 대한 연방정부 재원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1% 그리고 

연방정부 총예산의 약 5% 정도였다. 2003년 이후에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6억 달

러의 재정을 지원하였다. 급여는 은행 계좌를 통해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Kostzer, 

20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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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 특징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매우 분권화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는 것이다. 연방정부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부담하고 제도 운영의 전체적인 지침을 제공하

지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 단위에서 실행되었다. 특히 지역의 비영리기구(NPO)나 비정부기

구(NGO)가 지역의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들을 제안하고 실행하면서 가장고용계획

(Plan Jefes)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들도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의 압도

적 다수인 87%가 지역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했고(Tcherneva and Wray, 2005: 142), 대

부분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됨으로써 지역사회에 실질적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Tcherneva and Wray, 2005: 143). 

8) 현황 및 효과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은 절정기인 2003년 상반기에 인구의 약 5%, 노동력의 약 

13%에 해당하는 200만 명의 근로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후 수급자 수는 점차 줄

어들었지만 2005년 초에도 약 150만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의 총지출은 GDP의 약 1%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빈곤율이 50%를 넘고 아동빈

곤율이 75%에 육박하던 당시 아르헨티나의 상황에서는 필요에 비해 지출수준이 너무나 낮

은 것이었다(Tcherneva and Wray, 2005: 140). 

하지만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아르헨티나 정부

(노동부)는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이 경제성장에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Tcherneva and Wray, 2005: 145). 세계은행은 이 프로그램의 지출

이 의도한 인구집단(자녀가 있는 가난한 가장)에 잘 표적화되었고, 열악한 지역사회에 필요

한 서비스와 소규모 기반시설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가난한 가장들을 빈곤선 이상으

로 끌어올리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가시켰다고 평가했다(Tcherneva 

and Wray, 2005: 140). 일자리보장제 연구자인 체르네바와 레이 역시 가장고용계획

(Plan Jefes)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잘 표적화되었고, 지역사회의 경제

적 욕구에 잘 대응하였으며, 다양한 종류의 활동을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인식함으로

써 일(work)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참여 근로자들

을 민간부문에 재통합하는 데 성공하였고, 참여자들의 극빈율(indigence rate, 하루에 필

요한 최소한의 칼로리 구매에 필요한 소득 기준)을 감소시켰으며, 거시경제 차원에서 통화

가치와 물가의 불안정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Tcherneva and Wr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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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46). 이후 체르네바는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이 미국에서 발전한 최종 고용자

(ELR) 모델을 토대로 설계된 세계 유일의 직접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라고 보고, 이 프로

그램이 최종 고용자(ELR) 모델을 얼마나 잘 구현하였는지를 11가지 항목을 통해 살펴보았

다. 그 결과, 가장고용계획(Plan Jefes)은 무조건적 고용 보장 프로그램으로 설계되지는 않

았지만 거시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일부 수행하였으며, 공공 고용 프로그램이 빈곤 및 젠더 

불평등 같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 변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인 것으로 평

가하였다(Tchernev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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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Scheme, MGNREGS)9)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이하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 MGNREGS)는 

취업권(right to employment)을 법률로 정해, 농촌 가구에 연간 최소 100일 이상의 유급 

일자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다(체르네바, 2021: 132). 

1) 도입배경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2005년 8월 23일 제정된 「국가농촌고용보장법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NREGA)」에 의해 2006년 2월 2일 도

입되었다. 2009년 10월 2일 「마하트마 간디 국가농촌고용보장법(Mahatma Gandhi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MGNREGA)」으로 법명이 바뀌면서 지

금의 제도명을 갖게 되었다.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당시 농촌 지역의 심각한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05~2006년 당시 전체 인구의 76%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진영, 2008: 97).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는 인도의 독립 이래 줄곧 중요한 개발과제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 제도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다양한 정책이 실시되었다(권기철, 2019: 

6). 하지만 이들 정책은 협소한 대상자 범위, 잘못된 목표 설정, 기관들 간 통합 부족 같은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

(MGNREGS)이다(권기철, 2019: 8). 

2) 목적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의 목적은 크게 2가지이다. 우선은 농촌지역 각 가구

에 연간 100일 이상의 임금고용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생계를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증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참여자들의 작업으로 지역에 생산적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목적이다. 

9) MGNREGS 홈페이지(https://nrega.nic.in/Nregahome/MGNREGA_new/Nrega_home.aspx) 

(2021.11.13.접속)와 Suresh et al.(2014)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외 인용한 경우에만 출처를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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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특정 주(state)나 디스트릭트(district)로 제한되

지 않고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2006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낙후된 200개 디스트릭트에서 

시작하였으나 2021년 현재는 전국 715개 디스트릭트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적용대상은 농촌지역의 각 가구인데, 특히 취약집단인 지정 카스트(Scheduled 

Castes, SCs), 지정 부족(Scheduled Tribes, STs), 여성 등을 주요 표적으로 한다. 

4) 급여(일자리)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에 의해 농촌 지역의 각 가구는 연간 100일 이상의 

유급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각 가구의 18세 이상 성인은 구직자(wage- seeker)로 

등록하고 가구별 일자리 카드(Job Card, JC)를 발급받은 후 일자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일자리는 신청 후 15일 이내에 제공되어야 한

다. 

임금은 주로 주급으로 지급되며, 임금 수준은 해당 주(state)의 최저임금과 같다(권기철, 

2019: 10; 신진영, 2008: 99). 일자리가 거주지에서 5k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10%의 추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15일 이내에 일자리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금지급이 미뤄지는 경우에는 지연된 1일당 

0.05%의 비율로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에 의한 일

자리 제공은 주정부의 의무이기 때문에 임금, 추가 임금, 추가 보상을 지급할 의무 역시 주

정부가 지게 된다.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주로 숙련된 기술이 거의 필

요없는 육체노동 일자리이다. 「국가농촌고용보장법(MGNREGA)」이 취약집단으로 지정하

고 있는 장애인, 원시부족, 유목민, 미망인이거나 빈곤한 여성,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해

서는 육체적 요구량이 더 적은 일자리를 배정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한

다. 

업무의 대부분은 관개시설의 개보수나 도로망 건설 같은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

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지역 공동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지만, 법에 의해 취약집단으로 지정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거나 그들의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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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식량안보법(National Food Security 

Act, NFSA)」이나 농촌 빈곤층의 자영업 및 조직화를 돕는 국가농촌생계사업(National 

Rural Livelihood Mission, NRLM) 같은 타 제도와 연계된 업무도 포함된다. 

<표 4-3> 인도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의 일자리 내용

범주 일자리 내용

범주A: 천연자원관리 관련 공공사업

Ÿ 제방 및 댐 건설로 수자원 보존

Ÿ 계단식 도랑이나 참호로 강의 분기점 관리

Ÿ 소규모 관개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Ÿ 관개탱크를 비롯한 전통적 수관(water body) 보수

Ÿ 지정 집단(취약 집단)이 용익권을 갖는 공유지나 임야 관리

범주B: 지정된 취약집단의 자산 관리

Ÿ 관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토지의 생산성 향상

Ÿ 원예, 양잠, 조림지, 임업 등을 통한 생계 개선

Ÿ 휴경지나 황무지의 개발

Ÿ 정부의 계획에 따른 주택 건설

Ÿ 가축 사육을 위한 시설 조성

Ÿ 어업 활동을 위한 시설 조성

범주C: NRLM과의 조응을 위해 
자활집단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Ÿ 농산물 저장 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

Ÿ 자활집단의 생계활동을 위한 공동 작업장 마련

범주D: 농촌지역 기반시설 확충

Ÿ 화장실 등 공중위생 관련 작업

Ÿ 도로망 건설

Ÿ 운동장 건설

Ÿ 도로 등 필수 공공기반시설 개보수

Ÿ 그람 빤쨔야트(GP), 여성 자조집단 연맹, 태풍 대피소 등을 위한 
건물 건설

Ÿ NFSA 조항에 의한 곡물 저장시설 건설

Ÿ 건설에 사용되는 건설자재 생산

출처: Suresh et al.(2014: 33-35)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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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체계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매우 분권적으로 실행된

다. 이 제도의 추진체계는 중앙정부, 주정부, 디스트릭트(district), 블록(block), 빌리지

(village) 수준 각각의 기관들로 이뤄진다. 특히 디스트릭트 이하 단위에서는 인도의 지방

자치단체인 3단계의 빤쨔야뜨들(Panchayati Raj Institutions, PRIs)이 많은 역할을 담

당한다. 

중앙정부 수준에서는 농촌개발부(Department of Rural Development)가 제도의 전

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국가고용보장기금(National Employment Guarantee Fund)을 

통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원한다. 

주정부는 주 차원의 제도를 계획 및 실행하고 주고용보장기금(State Employment 

Guarantee Fund)을 통해 예산의 일부를 충당한다. 농촌 가구에 일자리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주정부에 있다. 주고용보장위원회(State Employment Guarantee Council)가 

설치되어 주정부에 제도에 대한 자문과 평가를 제공한다. 주정부는 「국가농촌고용보장법

(MGNREGA)」 조항이나 중앙정부가 정한 규칙의 범위 안에서 스스로의 규칙을 정할 수 있

으며, 하부 조직에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도 있다. 

디스트틱트 빤쨔야뜨(질라 빠리샤드)는 제도 시행의 중심 단위로서 하위 블록들의 실행

계획을 디스트릭트의 실행계획에 통합하여 실행한다. 

블록 빤쨔야뜨(빤쨔야뜨 싸미띠)는 블록 수준의 실행계획을 세워 디스트릭트 빤쨔야뜨에 

보내고 해당 수준에서 계획을 실행한다. 블록 수준에서 프로그램 관리자(Programme 

Officer, PO)가 조정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 주된 책임은 일자리에 지원한 모든 이들이 15

일 이내에 일자리를 얻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단위인 빌리지 수준의 빤쨔야뜨인 그람 빤쨔야뜨(Gram Panchayat, 

GP)가 구직자 등록, 일자리 카드 발급, 일자리 지원서 접수, 일자리 할당, 일자리 욕구 조사 

등 최일선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업무의 성격과 선택, 구직자의 채용 순서 등에 대한 모든 

계획과 결정은 주민총회인 그람 사바(Gram Sabha, GS)의 공개 회의에서 이루어지며, 그람 

빤쨔야뜨(GP)가 이를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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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원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의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한

다. 중앙정부가 미숙련 단순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100%를 포함하여 전체 비용의 약 75%

를 부담한다. 주정부는 각종 자재구입비 일부, 숙련․반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 정

해진 기한 내에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실업급여 등을 포함하여 전체 비용

의 약 25%를 부담한다(권기철, 2019: 10; 신진영, 2008: 100). 

이 제도의 총 예산(임금비용, 자재비용, 행정비용)에서 임금비용은 반드시 60% 이상이어

야 하고, 자재비용은 40%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행정비용은 임금비용과 자재비용의 최대 

6%까지 가능하다. 

7) 주요 특징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의 가장 큰 특징은 취업권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권

리에 기반한 유급고용 프로그램의 틀을 마련하고 일자리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이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정부에 부과하였다는 것이다(Tcherneva, 2018: 55). 이 제도를 통해 농촌지

역 각 가구는 권리에 기반하여 일자리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대

한 선택권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이 제도는 매우 분권화된 방식으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을 따라, 수요에 기반

하여 실행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중앙정부가 전체적인 규칙을 정하고 재원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지만 실제 제도의 설계와 집행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주정부로의 자원 이전은 각 주정부의 고용 수요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또한 제도의 실행 

과정에서 인도의 지방자치단체인 3단계의 빤쨔야뜨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가장 

기본 단위(빌리지)의 그람 빤쨔야뜨(GP)가 최일선 업무를 수행하는데, 특히 이들의 욕구 

조사는 상위 단계의 블록 빤쨔야뜨 및 디스트릭트 빤쨔야뜨를 거쳐 주정부의 실행계획에 

반영된다. 업무의 성격와 선택, 근로자의 채용 순서 등도 기본 단위(빌리지)의 주민총회인 

그람 사바(GS)에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또한 이 제도는 천연자원관리와 생계개선을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제방

과 댐을 건설하고 관개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수자원을 보호하면서 생계에도 도움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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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취약집단의 생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도

움이 되도록 조림지를 조성하고 황무지를 개척하고 집을 지어주기도 한다. 이는 일자리보

장제에서 강조하는 ‘돌봄’(care)의 형태이기도 하다. 

이처럼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일할 권리의 보장, 고도로 분권화된 운영, 

상향식 설계, 돌봄적 성격 등 일자리보장제가 강조하는 여러 특성들(체르네바, 2021)을 내

포하고 있다. 또한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경제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이들

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일자리보장제의 정의에 매

우 가깝다(Tcherneva, 2018: 54). 

8) 현황 및 효과

2021년 말 현재 715개 디스트릭트, 7,165개 블록, 269,482개 그람 빤쨔야뜨(GP)에서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가 실시되고 있다. 

2020~2021년도(회계연도) 총지출액은 1조 1,144억 루피이고, 이 중 임금지출이 65.4%를 

차지하였다. 제공된 총 일자리수는 38억 9,170만 인일(personday)이고, 이 중 19.9%가 지정 

카스트에 의해 그리고 17.9%가 지정 부족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여성이 전체 인일 중 53.2%를 

수행하였다. 가구 당 제공된 평균 고용일수는 51.5일이었고, 인일(personday) 당 평균임금은 

200.7루피(약 3,200원)였다.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 일자리에서 일한 

총가구수는 7,550만 가구이고, 일한 총근로자수는 1억 1,190만 명이다. 2020년 현재 인도의 

총인구수가 13억 8,000만 명10)인 걸 감안하면, 인도 전체 인구의 8.1%가 국가농촌고용 

보장제도(MGNREGS) 일자리에 참여한 것이다. 2020~2021년도의 이 모든 수치는 이전 

년도들에 비해 훨씬 높아진 수치로, 이는 COVID-19 팬데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

도 했다. 우선 일자리 요청 가구 수 대비 수혜 가구 수의 비율이 2012~2013년도까지 99% 

내외로 유지되다가 이후 2015~2016년도에는 90%까지 하락하였다. 그 원인은 아직 정확

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금지불의 지연으로 사람들이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거부한 결과

라거나 정부가 프로그램에 소극적이어서 예산을 적게 배정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

10) OECD(2021). Population (indicator). doi: 10.1787/d434f82b-en (2021.11.13.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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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권기철, 2019: 14). 그리고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에 의해 착수되는 작

업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완료되는 작업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기술 부족

으로 인한 미완성 사업의 누적으로 지적되고 있다(권기철, 2019: 16). 

하지만 국가농촌고용보장제도(MGNREGS)는 농촌 공동체 사회에 많은 생산적 공공 자

산(우물, 연못, 도로, 공원 등)을 만들고, 수자원 보존, 원예, 홍수 예방, 가뭄 대응, 기타 환

경 프로젝트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체르네

바, 2021: 133-134). 

그리고 빈곤, 임금, 고용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임금을 상승시키고(Azam, 2012; 권기철, 2019: 17에서 재인용; 

Chandrasekhar and Ghosh, 2011), 농업부문의 실질임금을 상승시키며(Berg et al., 

2015; 권기철, 2019: 18에서 재인용), 민간부문의 고용을 줄이고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

(Imbert and Papp, 2015; 권기철, 2019: 18에서 재인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제도

로 인해 1인당 식품 및 비식품 지출이 증가하고, 식량 안보가 개선되며, 저축 보유율이 상

승하고, 농촌지역 가구의 우울증 발생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avi and Engler, 

2015; Haim, 2021: 34에서 재인용). COVID-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5월에는 

3,300만 가구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 수치는 1년 전에 비해 55%가 증가한 

것으로, 이것이 농촌지역의 실업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11)

11) “Jobs returning, unemployment rate back at pre-lockdown levels(24 June 2020, 《The 

Times of In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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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일자리보장 모델 프로젝트

(Modellprojekt Arbeitsplatzgarantie Marienthal, MAGMA)12)

오스트리아의 ‘마리엔탈 일자리보장 모델 프로젝트’(이하 마리엔탈 프로젝트, MAGMA)

는 9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게 최대 3년간 일자리를 보장하는 시범사업임과 동시에 

세계 최초의 보편적 일자리보장 실험(universal jobs guarantee experiment)13)이기

도 하다. 

1) 도입배경

오스트리아의 실업률은 1980년대 초반부터 증가해 왔는데, COVID-19 위기를 거치며 

장기 실업자 수도 증가했다. 니더외스터라이히 주(Niederösterreich, 또는 로어 오스트리

아 주[Lower Austria])는 그동안 장기 실업자에 대한 집중 개입으로 실업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하지만 2020년 8월 말 기준 이 지역의 실업자 5명 중 1명은 

최소 1년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었고, 2020년 4~8월 사이 장기 실업자 수는 12.9% 증가

했다. 장기 실업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노동시장 개입 모델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에 옥스퍼드 대학교(University of Oxford)의 경제학자 루카스 레너(Lukas Lehner)

와 막시밀리안 케이시(Maximilian Kasy) 교수가 설계하고 니더외스터라이히 공공고용서

비스(Arbeitsmarktservice Niederösterreich, AMS NÖ)가 실행하는 마리엔탈 프로젝

트(MAGMA)가 2020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2024년 3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는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의 작은 마을인 마리엔탈(Marien- 

thal)과 그것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인 그라마트노이지들(municipality of Gramatneu- 

siedl)에서 진행되는데, 마리엔탈은 1933년 “마리엔탈의 실업자”(Die Arbeitslosen von 

Marienthal)라는 연구로 유명해진 곳이다. 당시 연구자들(Hans Zeisel, Marie Jahoda, 

12) Kasy and Lehner(2020)와 아래 니더외스터라이히 공공고용서비스(AMS NÖ) 홈페이지 및 막시밀리안 

케이시(Maximilian Kasy) 교수의 마리엔탈(Marienthal) 연구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그 

외 인용한 경우에만 출처를 표기하였다. 

Ÿ https://www.ams.at/regionen/niederoesterreich/news/2020/10/ams-noe-startet-weltweit-erstes-m
odellprojekt-einer-arbeitsplatz (2021.11.15.접속)

Ÿ https://maxkasy.github.io/home/Marienthal/ (2021.11.15.접속)
Ÿ 13) “World’s first universal jobs guarantee experiment starts in Austria(2 Nov 2020, News, Univ. of O

xford)”, “Unconditional job guarantee to be trialled in Austria, in world first(1 Nov 2020, 《INDEPEND
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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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Lazersfeld)은 마리엔탈의 섬유공장이 문을 닫았을 때 이 마을을 강타한 ‘실업’이 

1,300여 명의 노동자에게 미친 광범위한 영향을 조사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

금, 이번에는 ‘고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다시 마리엔탈이 선택된 

것이다. 

2) 목적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그라마트노이지들 지역 

에서 장기 실업을 없애고, 장기 실업자를 노동시장에 통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적 결과, 건강, 

웰빙 등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일자리보장 모델을 검증하는 것인데 즉 고용 

안정이 지역사회 경제와 주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이다. 

3) 적용지역 및 적용대상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는 마리엔탈 및 해당 지자체인 그라마트노이지들에서 장기

실업상태(실업기간 1년 이상)이거나 장기실업의 위험이 있는(실업기간 9개월 이상)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약 150명이 적용대상으로 예상되었다. 실제 9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주민 62명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4) 급여(일자리)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는 우선 2개월의 준비 교육을 제공한다. 준비 교육은 민간

업체인 ‘itworks’가 제공하는데, 이 업체는 공공고용서비스(AMS)의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

그램을 구현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itworks’는 준비 교육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고용된 

후에도 계속해서 상담과 교육을 제공한다. 준비 교육은 최대 8주로 예정되어 있지만 개인

별 상황과 진행 상황에 따라 그 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개인별 상황에 맞

는 맞춤형 커리큘럼이 제공되는데, 여기에는 개인 및 집단 상담, 기술 향상 훈련, 자기주도

능력 지원, 건강 관련 문제 지원 등이 포함된다. 

준비 교육 이수 후 참여자들은 최대 3년간 일자리보장 프로그램에 돌입한다. 우선 참여

자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민간부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 보조금은 공공고용서비스

(AMS)가 지원하는데, 첫 3개월 동안은 임금비용 전액을 그리고 이후 9개월 동안은 임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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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2/3를 지원한다(1/3은 고용주 부담). 

민간부문 일자리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제공된다. 공공부문 일자

리는 신규 설립된 사회적기업에 의해 제공되는데, ‘itworks’가 그 운영을 맡는다. 참여자들

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으며, 사회적기업은 지자체 및 지역 수준에서 사업을 실행한

다. 업무는 보육시설 근무, 정원 가꾸기, 건물 수리, 목공일 등 사회적기업이 수주한 주문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자가 사회적기업의 사업에 대해 직접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도 장려

된다. 사회적기업의 사업 활동으로 프로젝트 기간 동안 383,000유로의 추가 수입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참여자의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참여

자가 이전에 가졌던 직업의 기술수준과 소득수준에 걸맞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근로능력에 제한이 있거나 시간제 근무만 가능하거나 건

강 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일자리가 제공된다. 참여

자들은 사회복지사, 상담사, 산업보건의(occupational physicians) 등으로부터 계속해

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참여자는 이에 

표적화된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용보험법(Arbeitslosenversicherungsgesetz, AlVG)」에 따라 실업자는 공공

고용서비스(AMS)에 의해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배정된다. 실업자는 여기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그들의 기술에 부합하는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반해, 마리엔탈 프로

젝트(MAGMA)에서는 오직 정보 제공 행사와 준비 교육 단계에만 참여 의무가 적용되고, 

일자리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에 맡겨진다. 즉 일자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제재조치는 없다. 

5) 실험 설계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의 실험 설계는 2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대진 방식의 무작

위 배정(pairwise randomization)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유사한 참여자들을 

아래와 같이 시간차를 두고 1기(first wave)와 2기(second wave)에 배정한다. 1기와 2기 

참여자 간 비교를 통해 프로그램의 단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Ÿ 2020년 10월: (1기 참여자 31명) 준비 교육 시작 

Ÿ 2020년 12월: (1기 참여자 31명) 고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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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2021년  2월: (2기 참여자 31명) 준비 교육 시작 

Ÿ 2021년  4월: (2기 참여자 31명) 고용 시작

둘째, 그라마트노이지들을 실험집단으로 설정하고, 통제집단합성법(synthetic control 

method)을 통해 니더외스터라이히 주에 속한 다른 지자체들을 통계적으로 합성하여 하나

의 통제집단으로 설정한다. 두 집단을 비교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의 프로그램 효과를 측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 자격이 없는 주민에 대한 효과까지 포함된다. 

6) 추진체계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의 예산 및 운영은 니더외스터라이히 공공고용서비스(AMS 

NÖ)가 전담한다.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 및 평가는 프로젝트 운영과는 독립적으로 수행된다. 실험에 대한 

평가는 실험을 설계한 옥스퍼드 대학교의 경제학자들(루카스 레너, 막시밀리안 케이시)이 

수행하며, 빈 대학교(Universität Wien)의 사회학자들이 참여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수

행한다. 두 연구는 참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몇 달의 시간 간격을 두

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7) 재원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의 전체 기간 동안 74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이

는 니더외스터라이히 공공고용서비스(AMS NÖ)가 전액 부담한다. 참여자 1인당 연간 비

용은 29,841유로로 예상된다. 오스트리아에서 실업자 1인당 연간 실업비용이 30,000유

로에 달하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리고 이 프로

젝트의 사업 활동으로 약 383,000유로의 추가 수입도 예상된다. 

8) 주요 특징

니더외스터라이히 공공고용서비스(AMS NÖ)는 기존의 노동시장 프로그램과 차별화되

는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일부의 장기 실업

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해당 지역의 모든 장기 실업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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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이 일률적이지 않고 개인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된다. 전문가 상담, 기술 훈

련, 건강 지원 등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근로의 형태(시간제, 전일제)나 업무량 등도 개인별 

상황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셋째,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보조금을 통해 추

가적인 일자리가 창출된다. 

9) 현황 및 효과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에 대한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Kasy, 2021)는 2021년 2월에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1기 참여자들은 고용 상태에 있는 실험 집단으로, 2기 참여자들은 

프로젝트 참여 전인 통제집단으로 그리고 그라마트노이지들 이외 지역의 거주자들은 

통제지역으로 설정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 웰빙, 소득 보장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실험집단인 1기 참여자들이 통제집단이나 통제지역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공공고용서비스(AMS)의 행정 데이터와 결합한 

분석 결과도 아니고 공식적인 보고서로 출간된 것도 아니다. 

마리엔탈 프로젝트(MAGMA)에 대한 최종 연구결과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2024년 이

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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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인일자리 정책과 연계 및 적용방안

국가가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비자발적 실업이 제거된 완전고용을 추구하

는 일자리보장제는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물론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경기변동에 대한 완충장치 기능, 비자발적 실업자의 고용불안정 및 

소득단절 방지, 지역공동체 욕구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여러 

방면에서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일할 권리를 확장하는 정책으로서 정체성이 명확하며 기

본소득이나 참여소득과 같은 대안 정책들과 결합해 설계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강력

한 시너지 생성이 가능하다. 

일자리보장제는 소득보장 정책과 구별되는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정책으로서 정체성

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 각 부처 단위에서 여러 형태의 직접 일자리사업 프로그램이 시행되

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

지만 우리나라의 직접 일자리사업은 일자리보장제와 비교해 취지가 전혀 다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일자리나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우선, 일자리보장제는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고용보장 제도

인데 비해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은 한시적 비정형 일자리를 조건으로 한다. 지침에 “한시

적으로 일자리나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전제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일자리가 상

시적 직업과 업무가 아니어야 한다는 사업의 성격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민간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한다는 것은 직접일자리가 민간부문의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대다수 프로그램은 참여기간이 1년 미만(최대 2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역시 9개월~12개월 사이에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목적과 일자리의 한시성은 총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 창출된 직접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소득보장 기능을 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일자리 유도를 통해 재진입할 수 있는 단기 실업자가 아닌 이상 정책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가 어렵다.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의 민간일자리 취업률은 22.2%에 

지나지 않고 반복참여률이 매우 높다(류민정, 2020).14) 그런데 일자리보장제는 민간부문의 

14) 성과감사 접근방법의 이론과 적용: 직접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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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요와 무관하게 유지되고 안정된 상시적 고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실업자를 강제적으로 민간부문으로 밀어내는 유인책을 사용하지 않는다. 한시적 참여조건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의 총수요가 증가할 경우 그러한 경기변동에 따른 이직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줄어들게 된다.        

둘째, 일자리보장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하는 

정책이라면, 직접일자리 사업은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취약계층으로 정책대상의 범위를 

협소하게 제한하고 있다. 지침상에서 정의된 취업취약계층의 범위에는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단 1인가구는 12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자, 노숙자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원칙적으로 반복참여를 허용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의 경우에 반복참여를 허용한다.15) 일자리보장제는 민간부문 에서 

일자리를 잃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 안전망 구실을 한다. 일을 하고자 하는 실업자에게 

소득단절 없이 일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실업으로 발생되는 빈곤진입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이들에게 부가적으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현재 성, 연령, 장애, 이민 등 복지욕구가 큰 직접일자리 정책대상의 취약성을 고려할 

때 참여자의 안정된 고용보장과 더불어 소득단절을 최소화 하는 복지적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일자리보장제의 조건은 노인일자리 정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이 있다. 

첫째, 노인일자리 정책이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자발적 실업을 완화하는 거시경제적 효과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보고서에 따르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90%는 60세 

이상 연령층에 해당될 정도로 노인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고령자들이 집중된 인적구성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려운 

현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일자리 사업 프로그램 중 노인일자리사업은 반복참여를 

허용하는 예외적 사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외를 두는 이유는 60세 이상 정년제로 적용 

15) 지침상으로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선발 총점의 5%이상을 감점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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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면서 강제적으로 민간일자리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에서 민간일자리 이동으로 

유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보장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운영한다면 

일반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일자리가 노인층 고용확대로 인해 줄어드는 문제를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의 총수요 확대는 민간일자리 총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좋은 일자리로서 유급노동의 근로조건과 복지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의 근로조건은 좋은 일자리로서 평가되기가 어렵다. 여러 사업유형마다 일자리의 

근로조건이 제각각이며, 사업별 월평균 급여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12%~79% 수준을 보여 

대부분의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저임금 근로에 속한다.16) 급여기준이 정해져 사업은 

공익활동형과 사회서비스형인데, 사업목적이 사회활동 지원과 일자리 지원으로 달라 급여기 

준이 차별화 되어 있다. 공익활동형은 활동비 명목으로 월 27만원의 고정임금 형태로 

지원하지만 사회서비스형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월 최대 

72만원으로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생활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사업수익이나 수요처(기업포함)에서 

제공되는 근로조건에 의해 달라지는 사업들도 근로소득이 매우 낮다.     

유형
지원기준

(활동비, 사업비)
월보수(평균)

중위임금대비 
비율(%)

참여개월(평균)

사회활동 공익활동 월 27만원 27 12 11.0

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월 59.4만원, 주휴 및 
연차수당 145.8만원

71.3 32 10.0

시장형사업단 연 267만원(사업비) 31.3 14 8.4

취업알선형 연 15만원(사업비) 137.0 61 5.5

시니어인턴십
월 37만원 

(최대 6개월)
178.7 79 9.0

고령자친화기업
개소당 최대 3억 원 

(설립비용 및 컨설팅 비용)
89.0 40 5.7

<표 4-4> 노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내용
(단위 : 천원, 개월) 

주1)중위임금은 2020년 기준으로 월 225만원으로 산정(https://eboard.moel.go.kr/indicator/detail?menu_idx=3)

주2)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정보는 2019 노인일자리활동 및 사회활동 통계동향(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참고

16) OECD 기준에서 저임금 근로는 월임금 중위값의 2/3 미만을 받는 임금근로자로 정의됨(OECD, 

「https://stats.oecd.org,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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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보장제의 일환으로 노인일자리 정책을 재설계 한다면 다른 직접일자리사업 프로

그램에 함께 적용될 수 있는 표준화 된 노동가격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법정 최저임금 적

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주거 등의 부문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

에 기여하는 적절한 생활임금 수준을 고려한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이나 참여소득이 도입되면, 이러한 대안 정책들과 일자리 

보장제와 결합한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다. 참여소득제와 결합한 일자리보장제 운영이 가능한 

정책환경이 만들어지면 현재 노인일자리가 안고 있는 딜레마인 저소득층 참여자 위주로 

사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비정합적 사업모델 구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일자리 

정책체계 내에서 유급노동과 사회적 기여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뚜렷하게 구분하여 

포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의 일자리 유형에 속하는 사업의 경우, 

일자리보장제 운영원리에 부합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전일제 근로조건(파트타임 선택 가능)과 

의료, 사회보장세 납부, 휴가 및 병가 등 부가적인 복지혜택을 강화하는 사업모델로서 정립이 

가능하다. 또한 사회활동 유형(공익활동형)의 경우 참여소득제 운영 방식에 따라 유급고용이 

아닌 광범위한 비시장적 활동을 적용한 자기주도식(self-directed) 활동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셋째, 지역공동체 욕구와 문제해결에 사업을 표적화 함으로써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생산

성을 높일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고용의 완충재고(buffer stock) 기능을 통한 경제 안정화 뿐만 아니라,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자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도구이다. 앞서 체르네바가 제시한 내용을 살펴 보았듯이,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환경, 

지역공동체, 대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생산적 

활동들이 일자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와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 결합을 

통해 은퇴 후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사회적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실현할 수 있다.      

일자리보장제는 탈중앙화 된 행정모델(decentralized model)로 프로그램이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조달하고 프로그램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실행된다.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욕구와 자원을 평가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업무를 

개발하는 데 관심을 갖고 지역 내 비영리조직에서 제안한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서울 70: 30, 다른 지역 50: 50)를 매칭하는 방식으로 자금이 



108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조달되고, 개별적인 프로그램 구성은 지역단위에서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기획되지만, 큰 틀에서 프로그램 기획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획일화 된 일자리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자율성이 강화된 

기획과 사업 수행방식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제1절 코로나19 감염병과 노인일자리사업

제2절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과 효과

제3절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

제4절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리사업 추진방안

5제 장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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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위드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방안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관한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시스템 현황

자료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코로나상황에서 추진된 노인일자리사업이 실제로 노인의 삶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한 일지역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하는 노인복지관협회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과 그렇지 않은 노인의 생활을 비교하여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제3절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떻게 추

진되었는지 양적조사와 질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코로나19가 장기

화되는 위드코로나시대에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 코로나19 감염병과 노인일자리사업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 이후 다른 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노인일자

리사업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고 있다. 감염 초기에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노인들

의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수행기관 자체의 운영이 중단되었었다. 

이후에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운영의 중단과 재개

를 반복하게 되었고,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확진자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서울과 수

도권 지역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유병선, 장백산, 2020).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은 여전히 원만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의 소득 보전 뿐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서 차질이 생기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성용 외, 2021). 구체적으로, 박건하 외(2020)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이 대부분 전면 중단되었다가, 후반기에는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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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활동이나 실외 활동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사업들이 중단되어 활동인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0년 5월, 17만 9천명으로 줄었던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인원이 8월에는 6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가, 9월에는 다시 40만명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박건하 외, 2020).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수행되었던 노인일자리 

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노인일자리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지난 1년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

여 운영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으며, 2020년 5월부터는 지자체의 판단으로 실

외 활동과 비대면 활동에 한해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다(정재환, 2020). 수행기관에

서는 기존 대면 방식에서 비대면 방식 또는 외부활동 등으로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였다

(채새롬, 2020). 주된 전환 사업들로는 지역사회의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활동, 취약계층 

안부전화 및 도시락 배달,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공유 등이 있으며 다양한 사업들이 기존 

사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유병선, 장백산, 2020). 

정부와 지자체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관련 노인일자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수

행기관의 방역지침 등을 관리하고 있다(연합뉴스, 2020).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역시 사업

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코로나19대응 워크북을 제작 및 배포하여 비대면 

교육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복지뉴스, 2021).

하지만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에 대해서 아직 실증적으로 조사된 바가 많지 않

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포함한 노인 고용에 대한 집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노인일자

리사업의 대면 활동이 실외 및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는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노인일자리사업의 내용적인 변화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향후 위드코로나(WithCorona) 시대의 노인 일자리사업 정책수립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노인일자리사업이 기존 대면 활동 중심

에서 실외 또는 비대면 활동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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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현황과 효과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의 변경과 중단된 현황을 살펴보고,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의 

운영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시스템 일자리 운영 현황 데이터

(2020년 7월 말 기준)를 활용하였으며, 운영현황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사업유형별

(공익형,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이 코로나19상황에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노

인복지관협회로부터 추천받은 13개 노인복지관 이용자 중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전화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조사에

는 2019년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노

인과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표

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01명이 응답하였다. 조사시점은 코로나19 감염병이 10개월 가까

이 진행되었던 2020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이들의 노인일자리사

업의 노인의 우울과 사회적 관계망사이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1.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1) 감염병 상황에서 운영되는 노인일자리사업단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변경 현황 시스템(7월 말 기준)에 등록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총 

3,553개로 나타났다. 이중 공익활동형에 해당하는 사업단 수는 총 2,870개(80.8%)였다. 

반면 사회서비스형에 해당하는 사업단 수는 683개(1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공익활동형 2,870 80.8

사회서비스형 683 19.2

전체 3,553 100.0

<표 5-1> 사업유형(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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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중분류) 사업단 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사업유형은 공공

시설 봉사로 2,085개(58.7%)였으며, 다음으로 노노케어가 391개(11.0%), 경륜전수 봉사

가 263개(7.4%)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낸 사업 유형은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으로 62개(1.9%)였다.

빈도 퍼센트

공공시설 봉사 2,085 58.7

노노케어 391 11.0

경륜전수 봉사 263 7.4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225 6.3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221 6.2

기타 121 3.4

공공전문 서비스 116 3.3

취약계층 지원 69 1.9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62 1.7

전체 3,553 100.0

<표 5-2> 사업유형(중분류) 

이어서 사업유형별(소분류) 사업단 수를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빈도수를 나타낸 유형은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로, 467개(13.1%)였다. 다음으로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

사가 437개(12.3%), 노노케어가 391개(11.0%)를 나타내며 그 뒤를 이었다. 노인일자리사

업 업무지원, 다문화가정 봉사, 가정서비스 지원, 지역 재생환경 활동 등은 모두 10개 이하

의 사업단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적은 빈도수를 가진 유형으로 해석되었다.

빈도 퍼센트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A-15) 467 13.1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A-13) 437 12.3

노노케어(A-01) 391 11.0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A-16) 355 10.0

기타(A-19) 200 5.6

스쿨존교통지원 봉사(A-08) 136 3.8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B-01) 121 3.4

보육시설 봉사(A-10) 118 3.3

<표 5-3> 사업유형(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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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상황에서 등록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사업량을 조사한 결과, 전체 3,551개

의 사업단의 평균 사업량은 78.24명으로 나타났다. 1개 사업단의 최소값은 1명, 최대사업

량은 1,648명으로 나타났다.

빈도 퍼센트

건강체조 취미생활 지도(A-20) 112 3.2

노인 관련 시설지원(B-07) 103 2.9

경륜전수 활동(A-23) 102 2.9

학교급식 지원봉사(A-07) 86 2.4

기타(B-13) 75 2.1

온종일돌봄 시설 지원(B-02) 73 2.1

도서관 봉사(A-12) 71 2.0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A-18) 67 1.9

지역아동센터 봉사(A-11) 54 1.5

문화재시설 봉사(A-14) 48 1.4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B-11) 48 1.4

장애인 서비스 지원(B-06) 47 1.3

공공행정업무지원(B-12) 44 1.2

주정차질서 계도 봉사(A-17) 42 1.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B-08) 41 1.2

시범사업(B-14) 40 1.1

지역상생활동 기타(A-26) 38 1.1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B-09) 34 1.0

생활시설이용자 지원봉사(A-06) 32 0.9

문화공연 활동(A-21) 25 0.7

시니어 컨설턴트(B-10) 24 0.7

체험활동 지원(A-22) 21 0.6

지역상생 활동작업장(A-24) 20 0.6

청소년선도 봉사(A-05) 17 0.5

교육시설 학습보조(B-04) 12 0.3

장애인 봉사(A-02) 11 0.3

청소년 시설 지원(B-03) 11 0.3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B-15) 6 0.2

다문화가정 봉사(A-03) 5 0.1

가정서비스 지원(B-05) 4 0.1

지역 재생환경 활동(A-25) 4 0.1

한부모가정 봉사(A-04) 4 0.1

CCTV 상시관제(A-09) 4 0.1 

시범사업(A-27) 3 0.1

전체 3,55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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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에 따른 활동 변경 내용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활동변경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변경이 있었다고 응답한 사

업단이 24.4%를 차지한 반면, 변경 없이 유지되었다는 사업단이 2,685개로 75.6%로 나타

났다.

수업유형별(대분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활동변경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공익활

동형의 경우 활동이 변경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5%였고, 유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5%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활동이 변경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1.4%였고, 

유지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88.6%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형에 비해 공익활동형이 코로나19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빈도 퍼센트

변경 868 24.4

유지 2,685 75.6

전체 3,553 100.0

<표 5-5>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활동변경 여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업량 3,551 1 1,648 78.24 110.389

<표 5-4> 1개 사업단이 관리하는 사업량 현황 

변경 유지 전체

공익활동형
빈도 790 2,080 2,870

% 27.5% 72.5% 100.0%

사회서비스형
빈도 78 605 683

% 11.4% 88.6% 100.0%

전체
빈도 868 2,685 3,553

% 24.4% 75.6% 100.0%

<표 5-6> 사업유형별(대분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활동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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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분류의 사업유형별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활동변경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

과,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 경륜전수 봉사,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활동이 변경되었다는 응답이 40%를 넘어 다른 유형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더 많이 받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기타를 제외한 나머지 유형 중에서 활동 변경이 가장 적었던 유형은 공공전문서비

스로, 6.9%의 비율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유형에서 활동 변경이 

있었던 사업단 비율이 10.9%로 나타나 코로나19 영향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

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대면, 비대면의 활동변경에 대한 유효 응답 값은 868개였다. 활동 

변경 전에는 대면으로 활동이 진행된 경우가 91.1%였으나, 변경 후에는 8.9%로 떨어졌고 

반면 비대면 활동 비율이 91.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코로나19로 인해 전에는 

대부분 대면으로 진행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이 비대면활동으로 많이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변경 유지 전체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빈도 24 197 221

% 10.9% 89.1% 100.0%

경륜전수 봉사
빈도 144 119 263

% 54.8% 45.2% 100.0%

공공시설 봉사
빈도 392 1,693 2,085

% 18.8% 81.2% 100.0%

공공전문 서비스
빈도 8 108 116

% 6.9% 93.1% 100.0%

노노케어
빈도 214 177 391

% 54.7% 45.3% 100.0%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

빈도 9 53 62

% 14.5% 85.5% 100.0%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빈도 42 183 225

% 18.7% 81.3% 100.0%

취약계층 지원
빈도 31 38 69

% 44.9% 55.1% 100.0%

기타
빈도 4 117 121

% 3.3% 96.7% 100.0%

전체
빈도 868 2,685 3,553

% 24.4% 75.6% 100.0%

<표 5-7> 사업유형별(중분류)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활동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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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별(대분류)로 활동특성을 비교한 결과 활동 변경 전 공익활동의 경우 대면 사업

이 90.8%를 차지하였으나 변경 후에는 8.2%로 떨어졌고, 반면 비대면 사업이 91.8%로 증

가하였다.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활동 변경 전 대면 사업 비율이 94.9%였으나, 

변경 후에는 15.4%로 떨어졌고, 반면 비대면 사업은 84.6%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비대면으로 활동전환이 많이 이루어진 가운데 사회서비스형보다는 공익활동

형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중분류)로 대면, 비대면활동을 비교한 결과, 활동 변경 전에는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과 기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대면 활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변경 이후에는 공공전문 서비스와 기타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

서 비대면 활동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증가하여 수치가 역전되었으며, 특히 지역상생활

동(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비대면 활동 비율이 100%로 나타났다.

변경 전 변경 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대면 791 91.1 77 8.9

비대면 77 8.9 791 91.1

전체 868 868 868 100.0

<표 5-8> 대면, 비대면 활동 변경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대면 비대면 전체 대면 비대면 전체

공익활동형
빈도 717 73 790 65 725 790

% 90.8 9.2 100.0 8.2% 91.8% 100.0%

사회서비스형
빈도 74 4 78 12 66 78

% 94.9 5.1 100.0 15.4% 84.6% 100.0%

전체
빈도 791 77 868 77 791 868

% 91.1 8.9 100.0 8.9% 91.1% 100.0%

<표 5-9> 사업유형별(대분류) 대면, 비대면 활동 변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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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의 활동 장소를 비교한 결과, 유효 응답 값은 868

개였다. 변경 전에는 실내에서 진행된 비율이 82.3%였고, 실외에서 진행된 비율은 17.7%

였다. 반면 변경 후에는 실내 활동이 77.0%로 이전에 비해 5.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다. 활동 변경 후 실외 활동 비율은 23.0%였다.

사업유형별(대분류)로 활동장소를 비교한 결과를 비교한 결과, 변경 전 공익활동의 경우 

실내에서 활동이 진행된 비율이 81.8%였으나, 변경 후에는 77.3%로 감소하였고, 실외 활

동의 경우 18.2%에서 22.7%로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활동 변경 전에는 실내

변경 전 변경 후
빈도 퍼센트 빈도 퍼센트

실내 714 82.3 668 77.0
실외 154 17.7 200 23.0
전체 868 100.0 868 100.0

<표 5-11> 활동장소 비교

변경 전 변경 후

대면 비대면 전체 대면 비대면 전체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빈도 24 0 24 3 21 24
% 100.0% 0.0% 100.0% 12.5% 87.5% 100.0%

경륜전수 봉사
빈도 140 4 144 11 133 144
% 97.2% 2.8% 100.0% 7.6% 92.4% 100.0%

공공시설 봉사
빈도 338 54 392 38 354 392
% 86.2% 13.8% 100.0% 9.7% 90.3% 100.0%

공공전문 서비스
빈도 8 0 8 2 6 8
% 100.0% 0.0% 100.0% 25.0% 75.0% 100.0%

노노케어
빈도 203 11 214 13 201 214
% 94.9% 5.1% 100.0% 6.1% 93.9% 100.0%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

빈도 7 2 9 0 9 9
% 77.8% 22.2% 100.0% 0.0% 100.0% 100.0%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빈도 39 3 42 6 36 42
% 92.9% 7.1% 100.0% 14.3% 85.7% 100.0%

취약계층 지원
빈도 29 2 31 3 28 31
% 93.5% 6.5% 100.0% 9.7% 90.3% 100.0%

기타
빈도 3 1 4 1 3 4
% 75.0% 25.0% 100.0% 25.0% 75.0% 100.0%

전체
빈도 791 77 868 77 791 868

% 91.1% 8.9% 100.0% 8.9% 91.1% 100.0%

<표 5-10> 사업유형별(중분류) 대면, 비대면 활동 변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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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행되던 비율이 87.2%였으나, 변경 후에는 73.1%로 감소하였다. 반면, 실외 활동의 

경우 12.8%에서 26.9%로 증가하였다. 대체로 공익형에 비해 사회서비스형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실외 활동으로 전환한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해석된다.

사업유형별(중분류)로 활동장소를 비교한 결과, 변경 전에는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경

륜전수 봉사, 노노케어,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유형에서 실내 활동 비율이 

80% 이상을 나타낸 반면 공공시설 봉사와, 공공전문 서비스, 그리고 기타 유형에서 실내 

활동 비율이 80%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활동 변경 후에는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경륜전수 봉사, 노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유형에서 실내 활동 비율이 

80%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의 경우에도 88.1%에서 81.0%로 감소하

였다. 변경 후 실외 활동 비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로, 4.2%에서 

37.5%로 증가하였다. 

반면 공공시설 봉사와 공공전문 서비스의 경우 오히려 실내 활동 비율이 더 높아진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활동이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 운영된 것에 비해 공공시설봉사와 공

공전문서비스 사업의 경우, 실내활동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활동이 대부분 방역, 소독, 출

입자 확인 등을 하는 활동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실내활동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

인다.

변경 전 변경 후

실내 실외 전체 실내 실외 전체

공익활동형
빈도 646 144 790 611 179 790
% 81.8% 18.2% 100.0% 77.3% 22.7% 100.0%

사회서비스형
빈도 68 10 78 57 21 78
% 87.2% 12.8% 100.0% 73.1% 26.9% 100.0%

전체
빈도 714 154 868 668 200 868
% 82.3% 17.7% 100.0% 77.0% 23.0% 100.0%

<표 5-12> 사업유형별(대분류) 활동 변경 전후 활동장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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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경 후

실내 실외 전체 실내 실외 전체

가정 및 세대 간 서비스
빈도 23 1 24 15 9 24
% 95.8% 4.2% 100.0% 62.5% 37.5% 100.0%

경륜전수 봉사
빈도 127 17 144 106 38 144
% 88.2% 11.8% 100.0% 73.6% 26.4% 100.0%

공공시설 봉사
빈도 300 92 392 315 77 392

% 76.5% 23.5% 100.0% 80.4% 19.6% 100.0%

공공전문 서비스
빈도 5 3 8 7 1 8
% 62.5% 37.5% 100.0% 87.5% 12.5% 100.0%

노노케어
빈도 187 27 214 160 54 214
% 87.4% 12.6% 100.0% 74.8% 25.2% 100.0%

지역상생활동

(시범사업)

빈도 7 2 9 7 2 9
% 77.8% 22.2% 100.0% 77.8% 22.2% 100.0%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빈도 37 5 42 34 8 42
% 88.1% 11.9% 100.0% 81.0% 19.0% 100.0%

취약계층 지원
빈도 25 6 31 23 8 31
% 80.6% 19.4% 100.0% 74.2% 25.8% 100.0%

기타
빈도 3 1 4 1 3 4
% 75.0% 25.0% 100.0% 25.0% 75.0% 100.0%

전체
빈도 714 154 868 668 200 868
% 82.3% 17.7% 100.0% 77.0% 23.0% 100.0%

<표 5-13> 사업유형별(중분류) 활동 변경 전후 활동장소 비교

3) 코로나19 감염병 영향에 따른 노인일자리사업 중단 현황

2021년 7월말 기준, 사업중단 현황 시스템에 등록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은 총 8,716개

로 나타났다. 이를 사업유형별(대분류)로 살펴보면, 전체 등록된 사업단 중에서 6,560개

(75.3%)의 사업단이 공익활동형으로 분류되었다. 사회서비스형으로 분류된 사업단 수는 

2,156개로 전체에서 24.7%를 차지하였다.

빈도 퍼센트

공익활동형 6,560 75.3

사회서비스형 2,156 24.7

전체 8,716 100.0

<표 5-14> 중단된 사업 유형(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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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중단된 노인일자리 사업단 수의 사업유형별(중분류)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봉사 

사업단 수가 5,005개로 57.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노노케어와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의 경우 각각 777개(8.9%)와 706개(8.1%)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의 경우 

665개(7.6%)의 사업단 수를 나타났다.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으로 분류된 사업단 수는 

146개(1.7%)로,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사업유형별(소분류)로 사업단 수를 살펴보면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와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가 각각 1,055개(12.1%)와 1,027개(11.8%)의 빈도수를 나타내며 가장 

많았고,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가 997개(11.4%)의 빈도수를 나타내며 그 뒤를 이었다. 

노노케어의 경우 777개(8.9%)로 네 번째로 많은 사업단 수를 나타냈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수를 나타낸 사업유형은 가정서비스 지원, 다문화가정 봉사, 지역 재생환경 활동, 

시범사업, 한부모가정 봉사, CCTV 상시관제로, 모두 20개 미만의 사업단 수를 나타냈다. 

빈도 퍼센트

공공시설 봉사 5,005 57.4

노노케어 777 8.9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706 8.1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665 7.6

경륜전수 봉사 471 5.4

기타 399 4.6 

공공전문 서비스 386 4.4

취약계층 지원 161 1.8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146 1.7

전체 8,716 100.0

<표 5-15> 중단된 사업 유형(중분류) 

빈도 퍼센트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A-13) 1,055 12.1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A-15) 1,027 11.8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A-16) 997 11.4

노노케어(A-01) 777 8.9

기타(A-19) 465 5.3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B-01) 385 4.4

<표 5-16> 사업유형(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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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퍼센트

스쿨존교통지원 봉사(A-08) 313 3.6

노인 관련 시설지원(B-07) 284 3.3

보육시설 봉사(A-10) 265 3.0

기타(B-13) 236 2.7

온종일돌봄 시설 지원(B-02) 227 2.6

학교급식 지원봉사(A-07) 206 2.4

경륜전수 활동(A-23) 198 2.3

공공행정업무지원(B-12) 189 2.2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A-18) 189 2.2

건강체조 취미생활 지도(A-20) 169 1.9

도서관 봉사(A-12) 152 1.7

취약계층 공익증진 서비스(B-09) 152 1.7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B-11) 132 1.5

지역아동센터 봉사(A-11) 125 1.4

장애인 서비스 지원(B-06) 119 1.4

문화재시설 봉사(A-14) 112 1.3

시범사업(B-14) 112 1.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B-08) 110 1.3

주정차질서 계도 봉사(A-17) 93 1.1

지역상생활동 기타(A-26) 81 0.9

시니어 컨설턴트(B-10) 65 0.7

생활시설이용자 지원봉사(A-06) 61 0.7

지역상생 활동작업장(A-24) 53 0.6

청소년선도 봉사(A-05) 53 0.6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지원(B-15) 51 0.6

문화공연 활동(A-21) 51 0.6

체험활동 지원(A-22) 44 0.5

교육시설 학습보조(B-04) 41 0.5

청소년 시설 지원(B-03) 34 0.4

장애인 봉사(A-02) 25 0.3

가정서비스 지원(B-05) 19 0.2

다문화가정 봉사(A-03) 15 0.2

지역 재생환경 활동(A-25) 12 0.1

시범사업(A-27) 9 0.1

한부모가정 봉사(A-04) 7 0.1

CCTV 상시관제(A-09) 6 0.1 

전체 8,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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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업중단 현황 시스템(7월 말 기준)에 등록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운

영 상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진행예정사업단이 4,152개로 전체의 47.6%를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정상운영 중으로 나타난 사업단 수는 2,257개(25.9%)로 나타냈다. 이어서 전체

중단인 사업단 수는 1,408개(16.2%)로 그 뒤를 이었고, 부분중단과 사업미실시에 해당하

는 사업단 수는 각각 781개(9.0%)와 118개(1.4%)였다. 

빈도 퍼센트

부분중단 781 9.0

사업미실시 118 1.4

사업진행예정 4,152 47.6

전체중단 1,408 16.2

정상운영 2,257 25.9

전체 8,716 100.0

<표 5-17> 중단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상태 

사업유형별(대분류) 운영상태를 살펴보면, 공익활동형에서 사업진행예정이 2,881개

(4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정산운영에 해당하는 사업단 수는 1,779개

(27.1%)로 나타났으며 전체중단에 해당하는 사업단 수는 1,194개(18.2%)였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도 사업실시예정이 1,271개(59.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정상운영되고 있는 사업단 수는 478개(22.2%)였고, 전체중단된 사업단 수는 214개(9.9%)

였다. 부분중단과 사업미실시의 경우 두 유형 모두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부분중단 사업미실시 사업진행예정 전체중단 정상운영 전체

공익활동형
빈도 629 77 2,881 1,194 1,779 6,560

% 9.6% 1.2% 43.9% 18.2% 27.1% 100.0%

사회서비스형
빈도 152 41 1,271 214 478 2,156

% 7.1% 1.9% 59.0% 9.9% 22.2% 100.0%

전체
빈도 781 118 4,152 1,408 2,257 8,716

% 9.0% 1.4% 47.6% 16.2% 25.9% 100.0%

<표 5-18> 사업유형별(대분류) 운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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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사업중단 현황 시스템(7월 말 기준)에 등록된 노인일자리 사업단의 활

동 인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평균 활동 중단 인원은 18.98명이었고, 평균 정상 활동 인원

은 27.22명이었으며, 평균 미선발 인원은 1.52명이었다. 한 개 사업단에서 최대 활동 중단 

인원과 최대 정상 활동 인원은 모두 2,847명이었고, 미선발 인원의 경우 최대 848명이었

다.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활동 중단 인원 0 2,847 18.98 74.534

정상 활동 인원 0 2,847 27.22 78.515

미선발 인원 0 848 1.52 14.872

<표 5-19> 활동 인원 

사업유형별(대분류) 활동 인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공익활동형의 경우 평균 활동 중

단 인원은 23.73명, 평균 정상 활동 인원은 33.48명, 미선발 인원은 1.76명으로 나타났다. 

공익활동 유형에서 한 개 사업단의 최대 활동 중단 인원과 정상 활동 인원은 동일하게 

2,847명이었으며 미선발 인원은 848명이었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평균 활동 중단 인원은 4.52명이었고, 평균 정상 활동 인원은 8.17

명이었으며, 미선발 인원은 0.81명이었다. 사회서비스형은 상대적으로 활동 인원 규모가 

공익활동형에 비해 적었는데, 최대 활동 중단 인원은 269명이었고, 정상 활동 인원은 246

명이었으며, 미선발 인원은 216명이었다. 

사업유형(대분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익활동형

활동 중단 인원 0 2,847 23.73 84.830

정상 활동 인원 0 2,847 33.48 88.877

미선발 인원 0 848 1.76 16.436

사회서비스형

활동 중단 인원 0 269 4.52 16.906

정상 활동 인원 0 246 8.17 20.145

미선발 인원 0 216 0.81 8.462

<표 5-20> 사업유형별(대분류) 활동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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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총 8,716개의 사업단 중에서 유의미한 응답값을 

기록한 사업단 수는 2,307개로 나타났다. 이 중 24.1%의 사업단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

한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자체 요청에 따른 경우가 1.4%를 차지하며 그 뒤를 이었고, 수요처 요청에 따라 중

단한 경우와 사업준비 단계 따라 중단한 경우는 각각 0.6%와 0.4%였다.

빈도 퍼센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관 자체 판단 2,099 24.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처 요청 48 0.6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자체 요청 125 1.4

사업계획변경 2 0.0

사업준비 단계 33 0.4

전체 2,307 26.5

<표 5-21> 사업 중단 사유 

이어서 사업유형별(대분류) 사업 중단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공익활동형의 경우 

기관 자체 판단에 의해서 중단한 경우가 92.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지자체 요청

(4.8%), 수요처 요청(1.4%), 사업준비 단계(1.0%)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공익활동형에 비해 전반적인 비율은 낮지만 여전히 기관 자체 판단

에 의해서 중단한 경우가 82.8%였다. 지자체 요청과 수요처 요청, 사업준비 단계에 따라 

중단한 경우는 각각 8.1%, 5.4%, 3.4%였다. 대체로 사업 중단 사유에 있어서 두 유형 모두 

비슷한 추이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관 
자체 판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수요처 요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지자체 요청

사업계획변경 사업준비 단계 전체

공익활동형
빈도 1,762 26 92 1 19 1,900

% 92.7% 1.4% 4.8% 0.1% 1.0% 100.0%

사회서비스형
빈도 337 22 33 1 14 407

% 82.8% 5.4% 8.1% 0.2% 3.4% 100.0%

전체
빈도 2,099 48 125 2 33 2,307

% 91.0% 2.1% 5.4% 0.1% 1.4% 100.0%

<표 5-22> 사업유형별(대분류) 사업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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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단 일수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유의미한 응답값을 기록한 사업단 수는 3,021개였

으며, 평균적으로 21.98일의 중단 일수를 기록하였다. 한 개 사업단의 최대 중단 일수는 

347일이었다.

 

사업 중단 일수를 사업유형별(대분류)로 살펴본 결과, 먼저 공익활동형의 경우 평균 중단 

일수는 22.24일이었으며 한 개 사업단이 기록한 최대 중단 일수는 347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형의 경우 평균 중단 일수는 20.73일이었으며, 한 개 사업단이 기록한 최대 

중단 일수는 242일이었다. 대체로 공익활동형이 중단 일수가 더 많았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사업유형별(중분류) 사업 중단 일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평균 중단일수를 기록

한 유형은 28.36일을 기록한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이었으며, 취약계층 지원이 25.40일

을 기록하며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평균 중단 일수를 기록한 유형은 공공전문 서비스

로, 18.88일이었다. 

중단일수의 편차는 사업유형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소값은 사업유형

에 따라 1일에서 4일로 편차가 적었으나, 최대값은 67일에서 331일로 편차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노인일자리사업단의 중단일수가 1년 가까이 중단된 경우는 사업단 자체

에서 사업운영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확진자가 나온 경우, 사업단

운영자체를 안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중단 일수 3,021 1 347 21.98 22.941

<표 5-23> 사업 중단 일수

사업유형(대분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공익활동형 중단 일수 2,493 1 347 22.24 23.359

사회서비스형 중단 일수 528 1 242 20.73 20.827

<표 5-24> 사업유형별(대분류) 사업 중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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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중분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중단 일수 196 1 87 20.07 15.236

경륜전수 봉사 중단 일수 195 2 160 22.12 18.435

공공시설 봉사 중단 일수 1,933 1 347 22.05 23.829

공공전문 서비스 중단 일수 81 2 86 18.88 13.410

노노케어 중단 일수 258 2 67 22.05 14.209

지역상생활동(시범사업) 중단 일수 39 2 196 28.36 32.011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중단 일수 184 1 214 20.84 22.039

취약계층 지원 중단 일수 68 4 331 25.40 39.358

기타 중단 일수 67 3 242 24.63 34.527

<표 5-25> 사업유형별(중분류) 사업 중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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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

1)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검증의 필요성

노인일자리사업은 지난 20여 년간 노인들의 삶에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해왔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나 외(2017)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을 4.0% 이상 감소시키며, 빈곤갭의 비율을 21.7%~27.8%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맥락에서 손병돈 외(2019)의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빈곤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결합되었을 경우 더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신체적인 건강을 증진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은나

(2018)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횟수가 절

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석원 외(2014)의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의 건강 수준을 증진시킴으로써 개인 의료비 지출을 54만 5천원 감소시키며, 입원일

수 또한 3.76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의 심리사회적인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우울 수준이 감소하고, 사회적인 지지체계 역시 강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수영ㆍ이민홍ㆍ장수지, 2014).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스스로를 가치있다고 여기는 자아존중감과 일정한 수준의 역할을 수행해 낼 수 있다

고 인식하는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미 외, 2016).

한편, 노인일자리사업의 중단은 참여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추정된

다. 이는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의 감소가 소득보전에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

히 김태완(2020)의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1분위를 넘어 중간계층에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할 수 없는 노인들이 단기적

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소득 뿐 아니라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신

체적 기능의 저하와 사회적 관계 유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김유진, 박순미, 2020). 따라

서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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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검증 방법 

(1) 검증 모형

감염병으로 인한 다양한 영향 중에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노출되었을 때 사회적 관계망

의 크기는 외로움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요인으로 증명되고 있는 만

큼(Nitschke et al., 2020; Saltzman, Hansel, & Bordnick,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사회적 관계망을 증가시키고 외로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검증하는 방

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그림 5-1] 검증 모형

사회적 관계망 외로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

통제변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수급여부

(2) 검증 변수 

종속변수: 외로움은 Gierveld와 Tilburg(2006)가 개발한 외로움 척도(De Jong 

Gierveld Loneliness Scale)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2개 차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총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허함, 그리움, 거부할 것 같은 생각 등의 문항으로 구성된 

정서적 외로움(emotional loneliness)과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가깝다

고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등의 사회적 외로움(social loneliness)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그렇다’가 1점, ‘다소’가 2점, ‘아니오’가 3점으로 범주화되어 있으며, 분석시 역코

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외로움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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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변수: 사회적 관계망 문항은 Lubben 등(2006)의 연구에서 개발된 Lubben 사회관

계망 척도(LSNS-18: Lubben Social Network Scale-18)를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김용

석(2020)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원 척도는 친인척, 친구, 이웃 등 3개의 다른 대상에 대한 

동일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설문문항 검토단계에서 노인

복지 현장 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는 사람

은 몇 명입니까?”의 단일 문항으로 사회적 관계를 측정하였다. 응답범주는 원 척도와 마찬

가지로 ‘없다’가 0점, ‘1명’이 1점, ‘2명’이 2점, ‘3~4명’이 3점, ‘5~8명’이 4점, ‘9명 이상’

은 5점으로 측정하였다. 

조절변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참여’는 1점, ‘미참여’는 2점

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에는 ‘미참여’를 기준변수로 더미화하였다. 코로나19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사업 참여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사당시 시점에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비대

면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제외하였다.  

통제변수 : 통제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수급자 여부로 구성하였

다. 성별은 여성을 기준변수로 더미화하였으며, 연령은 연속형 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

준은 ‘무학’은 1점, ‘초등학교 졸업’은 2점, ‘중학교 졸업’은 3점, ‘고등학교 졸업’은 4점, 

‘대학교 졸업 이상’은 5점으로 측정하였으며, 신체적 건강상태는 ‘매우 안 좋다’에서 ‘매우 

좋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수급자 여부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점, ‘조건부수

급자’는 2점, ‘차상위’는 3점, ‘해당없음’은 4점으로 측정하였으며, 분석에는 ‘해당없음’을 

기준변수로 더미화하였다.

3)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과성 검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

석을 수행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

계와 조절변수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를 곱한 상호작용항을 위계적으로 투입한 결과, 

모형1에서는 통제변수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신체적 건강상태, 수급여부 및 독립변수인 

사회적 관계망과 조절변수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를 투입하였으며, 모형2에서는 사회적 

관계망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여부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모형1의 설명력은 

31.0%, 모형2는 32.0%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이 1.942로 나타나 잔

차의 독립성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공차(tolerance)는 .798~.982, 분산팽창지수(VIF)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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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1.254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통제변수와 독립 및 조절변수를 투입한 모형1에서는 신체적 건강상태(β=-.364, 

p<.001), 수급여부(β=-.114, p<.05), 사회적 관계망(β=-.231, p<.00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β=-.151, p<.01)가 노인의 외로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은 신

체적 건강상태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외로움의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

활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에 비해 받는 노인일수록 외로움의 수준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클수록,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수록 외로움의 수준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관계망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2의 결과를 살펴보

면, 모형1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건강상태(β=-.354, p<.001), 수급여부(β=-.112, p<.05), 

사회적 관계망(β=-.227, p<.00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β=-.152, p<.01)가 노인의 외로

움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관계망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의 상호작용항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β=.101, p<.05). 따라서 노인일

자리사업 참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이 외로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관계에서 이를 완충

해 주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6> 사회적 관계망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조절효과

구분
모형1 모형2

B S.E. β t B S.E. β t

(상수) 7.781 1.877 　 4.147 7.756 1.866 　 4.156

성별 .122 .308 .021 .397 .092 .306 .016 .301

연령 .027 .022 .068 1.256 .026 .022 .064 1.194

교육수준 -.036 .118 -.017 -.301 -.044 .118 -.021 -.377

신체적 건강상태 -.987 .146 -.364
-6.736**

*
-.959 .146 -.354

-6.552**
*

수급여부 -.814 .364 -.114 -2.237* -.796 .362 -.112 -2.199*

사회적 관계망 -.462 .106 -.231
-4.368**

*
-.453 .105 -.227

-4.302**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811 .286 -.151 -2.840** -.814 .284 -.152 -2.867**

사회적관계망×
노인일자리사업

.408 .204 .101 1.999*

R2 .310 .320

Adj. R2 .292 .300

F 17.414*** 15.905***



제5장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133

  주: 1: 성별(여성), 수급여부(수급), 노인일자리참여 여부(미참여)

  * p<.05, ** p<.01, *** p<.001

[그림 5-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의 조절효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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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정부, 지자체 및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변

화를 시도하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참여 노인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사업단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선 수행기관에서는 대면으로 하던 활동의 많은 부분을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노노케어는 전화상담 및 각종 영상을 공유하는 활

동으로 전환되었고, 취약계층지원은 도시락 및 밑반찬 서비스를 배달하거나 노인이 자가에

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키트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

었다. 또한 사회서비스형의 사업에서 기존 수요처에서의 활동이 제한된 사업단에서는 수요

처의 인원이 없는 시간에 방역작업 및 환경정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일선의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수행하고 있

는 비대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 상황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

문조사와 FGI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사례와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조사 개요 

1) 설문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기

본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진행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수행

기관의 현장전문가와 자문회의를 통해 설문 내용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개발된 초안을 연

구진 3인이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개발하였다. 구체적인 설문문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문항

일반적 특성
기관의 위치(시·군), 시설의 위치(접근성) 

응답자 직위, 응답자 근속연수, 응답자 노인일자리사업 경력, 응답자 담당업무

노인 일자리사업 운영 
현황

확진자 발생 여부, 자가격리자 발생 여부, 노인일자리 사업 중단 현황(이유),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의 변화(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기존 업무 대비 코롼19로 인한 추가업무,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사업추진상 어려움

코로나19로 새롭게 개발한 일자리, 프로그램, 향우 시행될 프로그램,

4차산업혁명 등 시대변화에 대비하여 할 노인일자리사업

<표 5-27> 노인일자리수행기관 대상 설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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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설문조사는 2021.7.21.부터 7.30.까지 약 2주간 진행되었다. 조사대상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전국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수행기관 담당자였다. 

2021년 기준,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1,291개소로, 원칙적으로 각 수행기관

에서 대표자 1명만 응답하도록 하였다(일부 수행기관에서 사업유형별로 담당자가 구분되

어 있는 경우 담당자별로 응답). 전국의 1,291개소 수행기관 중 최종적으로 604곳이 응답

하여 46.78%의 응답률을 보였다. 설문 응답에 대한 기술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2) FGI 개요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의 운영 현황에 대한 구

체적인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종사자 대상 FGI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조사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28>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실무자 FGI 조사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비대면,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수행기관 실무자 12명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표 8명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장 실무자 4명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2021년 11월 9일 ~ 11월 12일 (약 4일)

조사 내용

- 코로나19 현황 속 노인일자리사업 진행 방식과 이후 개선 방안

-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

- 위드코로나 시대의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및 수요처 관점 개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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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1) 노인일자리사업 추진과정에서 확진자·자가격리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진행 간 확진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

과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440명으로 전체 응답자 중 73.7%였다. 반면 ‘발

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121명으로 20.3%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단에서

는 없었으나 참여 어르신이 다른 곳에서 확진된 경우와 기관 또는 참여자와 관련된 제 3자

가 확진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각각 27명(4.5%)과 9명(1.5%)이었다.

<표 5-29>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진행중 확진자 발생 여부

빈도 퍼센트

발생한 적이 있다 121 20.3

발생한 적이 없다 440 73.7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없었으나 참여 어르신이 다른 
곳에서 확진된 경우는 있다

27 4.5

기관 또는 참여자와 관련된 제 3자가 확진되었다 9 1.5

전체 597 100.0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진행 간 자가격리자 발생 여부에 대해서 조사

한 결과 ‘발생한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인원과 ‘발생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한 인원은 각각 

296명(49.6%)과 266명(44.6%)으로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사업에

서는 없었으나 참여 어르신이 다른 곳에서 확진되어 자가격리되었다고 응답한 인원은 24

명(4.0%)이었고, 확진자(참여자 지인, 복지관 이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었다

고 응답한 인원은 11명(1.8%)으로 나타났다.

<표 5-30>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진행중 자가격리자 발생 여부

빈도 퍼센트

발생한 적이 있다 296 49.6

발생한 적이 없다 266 44.6

노인일자리사업에서는 없었으나 참여 어르신이 다른 
곳에서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경우는 있다

24 4.0

확진자(참여자 지인, 복지관 이용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자가격리되었다

11 1.8

전체 5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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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추가 업무 

감염병 상황에서도 노인들의 소득보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

염병으로 인한 추가 업무 발생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2명(71.5%)이 ‘추가

업무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들이 추가된 대부분의 업무가 방역, 소독임으로 나타났다. 

추가업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응답도 28.5%를 보였는데, 이들 응답자들은 감염병으로 추

가된 방역, 소독 등의 업무를 위한 별도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의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

측된다. 

<표 5-31>  코로나 19로 인한 추가 업무 발생 여부

빈도 퍼센트

추가업무 없음 172 28.5

추가업무 있음 432 71.5

전체 604 100.0

추가된 업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참여어르신 건강체크’가 21.2%로, 가

장 많은 응답 비율을 차지하였고,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어르신에 대한 추가 연락 및 대응’

이 18.0%, ‘교육장 및 사업장 소독, 기타 방역 업무’가 16.6%로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없

음’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실내활동을 실외활동으로 전

환하면서 새로운 업무 발굴’로 10.2%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표 5-32>  추가 업무 내용 (중복응답 가능)

N 퍼센트

참여어르신 건강체크(예: 발열, 소독, 백신 접종) 402 21.2%

교육장 및 사업장 소독, 기타 방역 업무 315 16.6%

사업내용 변경에 따른 어르신에 대한 추가 연락 및 대응 341 18.0%

수요처 및 지자체에 대한 사업내용 변경 등 대응 및 보고 235 12.4%

교육방식 변화(예: 비대면 전환, 규모 축소)에 따른 추가 업무 236 12.5%

실내활동을 실외활동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업무 발굴 193 10.2%

해당 없음 172 9.1%

전체 18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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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염병으로 인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 변화 : 비대면활동으로 전환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 변화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444명

(73.5%)이 운영방식에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표 5-33>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 변화 여부

(참여활동, 교육, 간담회, 문화활동 모두 포함)

빈도 퍼센트

운영방식 변화 없음 160 26.5

운영방식 변화 있음 444 73.5

전체 604 100.0

구체적으로 운영내용의 변화를 양적조사에서 양적조사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부분을 

FGI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 다양한 노인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코로나19 여파로 실내 대면 일자리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들

에서는 다양한 비대면 일자리 사업을 시도해 왔다. 우선 환경 정화나 주차 관리, 지킴이 순

찰 활동 등 기존에 하던 야외 비대면 일자리를 유지하며, 인원 배치를 늘려간 사례들이 확인

되었다. 

◎  환경 정화, 주차 관리 등 기존 야외 비대면 일자리 인원 확대

Ÿ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내 집 앞에 있는 집 앞 청소 활동 그다음에 또 하나가 플러스에서 내 집 
주변 300m 이내에 불법 광고물 제거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그거를 그냥 정말 3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나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어르신들에게 이제 여기 진행을 했
는데 일단 공공형은 일단 복지성이고 생계성 생계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서 100프로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A1)

Ÿ 저희는 이제 그전에 사업 승인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실내의 활동을 실외로 바꾸고 이렇게 활동 내
용을 좀 변경했던 상황은 있었고 저희는 학교 이제 아이들 순찰 때 활동을 실외로 이제 기존에 진행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지키면서 이제 예전에 사용하던 깃발이나 이런 것들 소독하시
고 그 정도의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이제 했었는데. (A4)

Ÿ 실내에서 실외로 그거는 우선은 복지관 청소원은 청소 에코도우미는 이제 주변 환경 정리로 바꿔서 
지자체랑 저희가 협의해서 실내 활동을 아예 하지 말라고 권고가 내려와서 그렇게 진행했던 사례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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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의 대표적인 사업인 노노케어 사업의 경우 기존의 대면 방식이 불가한 조건에서 안

부 전화나 도시락 배달 등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기도 하였다. 

◎ 노노케어는 전화 안부, 배달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Ÿ 그래서 공익형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비대면 얘기 나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노동 강도며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3시간 동안을 전화로 될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
이 회의를 막 토론을 하다가 비대면 유형을 전화를 이제 우리 일단 어르신 내에 일하는 어르신만의 
건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르신들 네트워크를 만들었어요. 비상 연락망을 만들
어 가지고 이제 비상 연락 전화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때 처음에는 굉장히 막 2020년도에는 되게 
긴박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전화를 하게끔 하고. (A1)

Ÿ 노노케어 같은 거 할 때 보면 다 일일이 케어하시던 분들 다 못 하니까 이제 정서적인 거로 전화 안부 
묻고 아니면 뭐 도시락 같이 배달하면서 거기 뭐 메모 편지 이렇게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으로 그
냥 지지해 주는 뭐 이 정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B1)

또한, 코로나19라는 시기적 특성을 살려서, 발열체크, 소독, 홍보 캠페인 등 방역 관련 비

대면 일자리를 추진한 기관들도 다수 있었다. 

Ÿ 야외에서 하는 그런 공익활동 같은 거 이런 거 중심으로는 이제 계속. (B1)

Ÿ 저희도 일자리 사업 시작하면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일단 모든 게 올 스톱되는 바람에 일자리가 전면 
아예 금지됐다가 조금 한두 달 지나면서 외부 프로그램이라든가 외부에서 활동하는 프로그램이라든
가 이런 것들은 방역 지침 지켜가면서 실시를 해라 그래서 주차 관리라든가 청소 관리 이런 것들은 
진행을 했고요. (C4) 

Ÿ 공익형 중에서 이제 교육프로그램 그런 것들은 교육처가 아예 수요를 감당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못 했죠. 교육프로그램들은 뭐 어린이집 가서 하는 거나 노인복지관에서 교육프로그램 진행하
는 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가 한 한 달 뒤에 이제 전환, 가능하면 어르신들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전환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전환해라 그래서 일부 교육프로그램들은 외부 일자리 전환을 해서 확대시
켰고 가령 주차 관리가 100명이면 주차 관리를 150명으로 늘렸고. (C4)

◎ 방역 관련 일자리

Ÿ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열감지 사업하고 우리가 방역 사업하고 코로나 홍보 계도 사업으로 변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이쪽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또 그냥 그대로 수용해서 진행할 수 있는 데
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 열감지하고 열감지 사업은 나중에 추가로 이제 인원을 만들어서 정
규 사업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다음에 방역하고 코로나 홍보 계도를 갖다가 지금 실제 사업하고 같이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였고요. (A1)

Ÿ 이제 비대면은 야외로 진행이 됐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감염병 예방 사업단을 운영을 했었어
요. 시흥시 노인복지관에서 그걸 운영을 했었는데 주로 이제 지역 놀이터라든가 버스 정류장 이런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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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대면일자리로 전환으로의 장단점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은 비대면일자리로 전환되어 추진되었으며, 그에 따른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FGI결과, 일자리 배치에 용이하고 정서적 도움, 관계 형성에 

제약이 있고 날씨 변화에 취약한편, 참가자들은 비대면 일자리의 장단점에 대해서도 의견

을 개진하였다.

우선, 비대면 일자리로의 장점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일자

리 배치가 용이했다는 점, 또 코로나19로 노인들이 자칫 실내에만 머물 수 있는데 실외 활

동을 통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거론되었다.  

소독하고 감염병에 대한 거리 지키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거 홍보 활동 같이 하면서 샌드위치 판넬이라
고 앞뒤로 이렇게 큼지막히 써서 홍보하는 것이라든가 크게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감염병과 관련돼
서 같이 매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가까이 만나지 않고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운영했던 것도 있고요. (A5)

Ÿ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공공성은 잃고 싶지 않았고 그냥 위험한 것들을 그냥 노출시킬 수는 
없고 중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는 지역에 놀이터 소독 방역. 아이들 자전거 뭐 씽씽
카 이런 것들 소독해 주는 거하고 아파트 같은 그런 공동주택이 아닌 저층 빌라 세대들 관리 인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로 그런 쪽에 노인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손잡이하고 뭐 이런 것들 관리, 소독해 드
리는 일을 위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C3)

Ÿ 또 일부 교육프로그램들은 방역 활동에 투입해도 괜찮다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
로 어르신들 발열 체크하는 거, 또 방문객들 발열 체크하는 거, 또 청소 작업. 주로 이제 소독이나 방
역 활동 중심으로 일자리를 가급적 끌어가려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C4)

◎ [장점] 다수 일자리 배치 용이함

Ÿ 저희는 비대면 개척할 때 그래도 좋았던 거는 이제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는 각각 이제 관장 말씀
처럼 다 지침들이 있는데 저희는 공원 녹지과하고만 연동이 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 아파트에 주민
자치위원회하고만 소통만 되면은 바로 그냥 일자리가 투입될 수가 있어서 비대면 사업들은 워낙 크
게 이렇게 부딪침은 없었던. (A5)

Ÿ 캠페인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널찍하니까 아까 미추홀 같은 경우는 수천 명인데도 저희는 
400명인데도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공간이 넓은 야외에는 공간이 넓으니까 놀이터라든가 
그런 곳도 많이 있어서 배치하는 데는 강점이었던 것 같아요. (A5)

◎ [장점] 실외 활동을 통한 정서적 도움

Ÿ 강점도 있어요. 실외로 나가니까 하늘 쳐다보고 낙엽 떨어지는 것도 보고 답답한 거 해결 해줘서 고
맙다고 정말 손 잡고 우시는 분도 계셨어요. 나 살려줘서 고맙다. 그래서 제가 명단을 적을 때 쉰들러 
리스트를 적는 것 같은 기분이라고 어르신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내가 살려내는 쉰들러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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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대면 활동과 비교해 관계 형성이나 공동체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점, 날씨 변화에 참여 

어르신들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 갑자기 늘어난 비대면 일자리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 근로가 

필요하고, 참여자에 대한 지휘통솔이 어려워진 점이 단점으로 제기되었다. 또, 비대면 일자리가 

대체로 노동강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왜냐하면 이제 집에만 계시다가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도 쳐다보고 비 떨어지는 것도 쳐다보시고 가
슴이 뚫린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또 비 내리고 하면은 물론 이제 비 다 맞을 때를 다 마련을 했죠. 그
럼에도 불구하고 또 좋아하시는 면은 없잖아 많이 있었어요. 밖에 나가서 공기도 쐬고 좀 답답한 거 
해결하고 실내에 있는 것보다 실외에 있는 강점도 또 있긴 하더라고요. (A5)

◎ [단점] 대면 활동 대비 관계 형성의 제약

Ÿ 이분들이 사회 참여라는 사실 우리 굉장히 큰 목적이 사회 참여를 위하고 이렇게 같이 서로 동반 사
회와 같이 더불어 가는 그런 것도 굉장히 큰 목적인데 불 불구하고 그 부분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면을 일단 해놓은 게 저는 목적에. 네. 대면의 강점이 있고. (A1)

Ÿ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했을 때 보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만나잖아요. 만나면 이제 원래 
회의도 하고 평가 회의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다음에 문화체험 나눔 문화 나눔 행사도 하고 영화 
나눔 행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같이 소속감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회의를 하려고 하
더라도 많은 인원수가 있는 건 20명씩 쪼개서 회의해야 되고 커피 한 잔도 못 마시는 상황들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쫓기듯이 막 뭐만 하고 나가시고 이래야 되니까 사실은 저희 시니어 클럽 오시는 
분들은 복지관도 가기 싫다. 경로당도 가기 싫다.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
운 커뮤니티의 어떤 느낌인 건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면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 일자리 하나만 보
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A2)

Ÿ 저도 새로운 것들을 아까 제시해왔지만 기본적인 게 대면인 것 같고요. 저도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
럼 공동체에서 얻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저희가 특
히나 공익형 같은 경우는 노동을 제공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자부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어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 생기를 얻어갈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해
서 대면 중심이 아무래도. (A5)

◎ [단점] 날씨 변화에 취약할 수 있음

Ÿ 사실 뭐 날씨에 제일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이해는 하세요. (A4)

Ÿ 단점도 물론 이제 비가 오거나 비바람이 치거나 폭염이 오거나 이럴 때는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A
5)

◎ [단점] 관리 및 지휘통솔의 어려움

Ÿ 비대면이 사업별로. 특성 상 틀릴 것 같고. 저는 비대면을 하면서 느낀 점이 어르신들이 소속감이 없
어져가지고 옛날에 어르신 아니시더라고요. 약간 어르신들이 되게 굉장히 좋게 말하면 개성이 더 강
해지셨고 나쁘게 말하면 컨트롤하기 힘들 정도로 일지 내려와도 이제 다들 뭐 정말 개성이 강하죠.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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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대면일자리로 전환에 대한 수요처의 반응  

비대면 일자리에 대해 수요처 또는 수혜자가 만족한 사례들도 다수 확인되었다. 방역 활

동, 분리수거 캠페인에 대해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사례가 거론되었다.

◎ 방역 및 캠페인 활동에 대한 주민 만족

Ÿ 그런데 저희가 사실 걱정했던 건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
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올해까지 민원이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되게 열심히 잘 설명을 해 주셨고 교육이 좀 잘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요. (A2)

Ÿ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든 어르신들을 살려내야 된다라고 해서 감염병 예방 사업단을 새로 만든 거죠. 
그건 되게 호응이 참 좋았었어요. 저희가 밖으로 나가면서 특히나 지역 주민들이 매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 놀이터에 나가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소독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고맙다
고. (A5)

Ÿ 되게들 좋아하셨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놀이터에 오셨던 학부형이라든가 아이들 데리고 온 
분들 그리고 아파트에서 잔소리하기 어려운데 어르신들이 와서 피켓만 돌고 있죠. 굉장한 효과가 있
는 거예요. 그래서 싸들고 왔다가 보시고 다시 들고 가서 집에서 다시 분리수거해서 다시 나오시고 
이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굳이 잔소리 안 해도 그런 강점들은 또 있었어요. (A5)

Ÿ 일부 이제 아파트에 나갔던 곳들은 전화가 막 빗발쳤죠. 옆에 아파트에서 우리도 보내달라고. 그래
서, 아, 예. 그래서 방역 활동을 이제 주민센터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일반 공공일자리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좀 방향을 바꿔서 노인을 위한 방역 활동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많이 했고. 
(C3)

Ÿ 근데 일자리가 시니어 클럽도 그렇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실외로 딱 가다 보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대처했던 게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느라고 힘들어서 
그만두는 직원도 있었어요. (A5)

Ÿ 7시 이전에 출근해야 되고 이러니까 모니터링 수준이 아니라 아예 근무를 7시 이전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서 젊은 친구들은 9시에 출근하기도 힘든데 7시에 계속 출근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
어서 그만두려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 (A5)

◎ [단점] 과소한 노동강도로 인한 형평성 문제 야기

Ÿ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활동만 하는 게 아니라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이렇게 인력 파견형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자리를 편하게 드리면 이분이 과연 다른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이라는 부분들이 너무 어르신들을 편
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종종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의 
강도 정도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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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야외 공간에 많은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배치되면서 주민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 야외 배치 인력 과다로 주민 민원 야기

Ÿ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부적으로 활동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었어가지고 중단 기
관이 타 저기 지역들보다 훨씬 길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
었을 때는 이제 부천 안에 있는 수행기관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도 아마 대면으로 했던 거
를 비대면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됐다 했을 때 거리로 나오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에요. 
특히나 어르신들께서 이제 특정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하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게 외부 환경정화 
활동이라던지 아니면 스쿨존 교통 지도라던지 이런 활동들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지역 주민들 입장
에서 봤었을 때는 거리로 나오는 어르신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여기에 따른 민원도 굉장히 컸었
고요. (B3)

Ÿ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께서 거리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유사 사업단이 
이제 세 개 사업단 정도가 구역은 명확히 다른데 활동의 내용은 큰 틀에서 비슷해요. 이제 외부 환경
을 정화한다라는 큰 틀은 비슷하지만 활동의 장소가 이제 명백히 다르니까 겹치지는 않는데 이제 팀
별로 최소 2인, 많으면 6인 정도 해서 1조로 나가게 되면 마냥 세 시간 동안 걸어 다니실 수는 없어
요. 이제 그러면 공원이라던지 이런 데 가면 잠깐이라도 앉아계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순간 
바로 이제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노력을 하긴 했지만 수행기관끼리 활
동 장소가 겹치지 않게끔 이제 관련 내용을 굉장히 서로 소통을 많이 하긴 했어요. 이제 그럼에도 놓
치는 장소가 있을 때에는 이제 서로 다른 수행기관에서 한 두 개 팀 정도 나오게 되면 민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그리고 제가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거는 코로나 
전과 후의 이제 시민분들의 태도나 노인 일자리에 대한 반감이 좀 많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었
어요. (B3)

6)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의 어려움

코로나19 사업 추진상 어려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1명(71.4%)이 ‘어

려움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34>  코로나19 사업 추진상 어려움 여부

빈도 퍼센트

어려움 없음 173 28.6

어려움 있음 431 71.4

전체 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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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업 추진상 어려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23.0%가 사업중

단시 근무일정 조정이나 타 사업으로 활동 전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

로는 19.5%의 응답자가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어르신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불가

로 인한 소득 보전 문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15.9%가 감염염

려로 인한 수요처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불가능을 구체적인 어려움 사유로 선택하였

다. 가장 적은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상품권 지급, 백신 접종 체크, 방역 업무와 같은 추

가 업무의 증가로, 2.1%였다.

<표 5-35>  사업 추진상 어려움 내용

빈도 퍼센트

중앙정부와 지자체와의 지침 상이 및 명확한 지침 부재 83 6.7%

감염염려로 인한 어르신들의 활동거부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불가능 62 5.0%

감염염려로 인한 수요처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불가능 196 15.9%

생계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어르신의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불가로 인한 
소득 보전 문제

240 19.5%

중도탈락자 발생 시 새로운 참여자 모집 문제 138 11.2%

사업중단시 근무일정 조정이나 타 사업으로 활동 전환 문제 283 23.0%

거리두기로 인한 교육 및 활동 제약 32 2.6%

추가 업무 증가(예: 상품권 지급, 백신 접종 체크, 방역 업무) 26 2.1%

해당 없음 173 14.0%

전체 1233 100.0%

FGI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비대면, 디지털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

정에서 마주한 여러 어려움도 자연스럽게 분출되었다. 

먼저 기존 실내/대면 사업의 요구가 비대면 방식으로 충족되지 않아, 전환이 불가한 경우

들이 많았다. 비대면 일자리도 무한정 배치할 수 없고 안전의 위험성도 있기에 전환이 쉽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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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실내/대면 사업 전환의 어려움, 사업 중단

Ÿ 이제 수요처가 좀 지정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비대면을 하는 부분을 좀 많이 싫어했죠. 그것도 이제 
또 위험한 부분은 그때는 또 나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변환되는 자체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A1)

Ÿ 저희는 그냥 수요처에서 실내 활동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수요처로 되어 있던 곳들
은 사실 그냥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대처가 좀 어려웠었습니다. (A4)

Ÿ 줄어들었죠. 네네. 그니까 11개월 중에 그래도 6개월 정도는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제 나머지 활동
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A4).

Ÿ 또 대안으로 주신 게 실내 활동을 실외로 바꾸라 였어요. 근데 실외로 바꾸는 것도 굉장히 한계가 있
거든요. 왜냐하면 공익형 자체의 모든 사업단이 이미 다 실외로 돌아갔었고 거기에 실내 사업장까지 
다 돌려버리게 되면 어르신들의 활동 그 구역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많이 어렵고 그저 어르신들이 밖
으로 보낸다고 해서 활동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공간이 안전한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지 우리
의 모니터링 안내에 계시는 건데 교통사고나 이런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저희도 그냥 아무 구
역에나 가셔서 활동하시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저 개발원에서는 실내를 실외로 바꾸세요. 이렇게 
그냥 말 한 마디로 너무 쉽게 하시는 게 아니었나라는 좀 답답함이 현장에서도 너무 있었고 그래서 
사실 비대면으로 아무리 돌리라고 해도 이 비대면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A4)

Ÿ 이제 IT 기기나 뭐 이런 쪽을 이제 활용한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개발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기존에 하던 일들을 원활하게 전화하기는 쉽지 않았어요.(B1)

Ÿ 사실 사업단이 뭐 적으면 뭐 열 명, 열다섯 명, 뭐 오십 명 안쪽이지만 많은 사업단들 같은 경우는 백 
명, 뭐 저희 스쿨존 같은 경우는 삼백 명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백 명 사업단이 각각의 
수요처에서 대면 활동을 하고 있다가 비대면으로 돌린다 했었을 때 수요처 측과 협의 부분에서 활동
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상당히 줄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행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할당받은 사업량을 
다 추진하는 데 제약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진행을 한다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
제 이제 저희 지역 안에서도 이제 타 수행기관 같은 경우는 내려놨었어요. 네. 그냥 아예 다 반납을 
해버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고. 시장형이나 뭐 작업장 같은 경우도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도 한 달에 벌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이런 부분에서도 좀 어
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B3)

이러한 가운데,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로 전환하라는 중앙의 지침만 있었지, 정작 현장에

서 필요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아 고충이 컸다는 목소리도 다수 확인되었다. 

◎ 가이드 라인 부재

Ÿ 그리고 디지털화시키라고 하면요. 저는요. 지침은 그렇게 따박따박 내려주면서 왜 디지털화 하라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라는 어떤 예시도 안 들어주시고 그냥 디지털화시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되는 걸까요. 저는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정부 지침처럼 그 디지털도 이렇게 하세요라
고 딱 내려주시던가 그런 거는 저희 자율적에 맞게 그러니까 힘든 거하고 어려운 거는 저희 자율 쪽
에 맡기시고 그다음에 모든 걸 제어하고 싶으신 거는 중앙 지침을 다 내려버리시고 이런 거는 현장이 
두 배 세 배 힘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A2)

Ÿ 저는 제일 이거 하면서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실내 실외로 전환하세요. 디지털로 전환하세요.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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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자체의 입장이 다르고, 수요처들도 지침을 받는 상급기관들이 달라, 지자체의 입장, 

수요처의 입장, 노인인력개발원의 입장, 참여 노인들의 입장 간의 혼란이 컸다고 지적하였

다. 결국 제대로 책임지는 주체는 없이 중간에서 수행기관들의 고충이 컸다는 것이다. 

하시면 가점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는 현장은 정말 보면서 맨날 그런 얘기하거
든요. 당신들이 나와서 일해 봐라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어서 현장이랑 좀 소통을 많이 해 주시고 그
런 것들을 하실 때 좀 아웃라인이라도 잡아주셔가지고 해야지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 그래야 지자
체에서도 사실 말이 없어요. 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아웃라인이 나와서 이렇게 진행합니다라고 얘
기를 하면 지자체에도 말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대로 하면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라고 얘기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아요. (A2)

Ÿ 사실 비대면 디지털 이렇게 말은 너무 좋고 막 내려오는데 정말 뚜렷한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이 현장
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갈피를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의 2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 지침 
내에서는 감염병 관련된 내용이 뚜렷하게 나와 있지도 않았었고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도 답변은 막 그렇게 딱 시원하게 내려주지 않으시니까 마음에 들었
던 답변을 지자체에서 결정되면 바로 해 주세요라는 게 사실 지자체 입장은 책임에 대한 소재가 지자
체로 간다라고 밖에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약간 중간에서 어떻게 이제 이 
사업을 좀 훌륭하게 끌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금 주신 말씀처
럼 좀 가이드라인이 조금 더 구체화되게 현장에 조금 더 적합하게 내려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이제 다양한 사업들 해 주시는 걸 들어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어떻게 또 새로운 사업들
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A3)

◎ 지자체 등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입장차로 어려움이 큼

Ÿ 1~2년 동안은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그것도 그렇고 수요처도 자기네들도 나름대로의 지침을 받는 
곳이 있잖아요. 보육시설이면 보육시설대로 지침이 따로 나오고 교육청이면 교육청대로 따로 지침
이 따로 나오고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그분들도 움직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어쨌든 제일 수요
처에서 좀 힘들어했던 부분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왜 강남구에서 문을 안 열어주
냐 이런 대부분이 그런 거였고. 그런데 나름대로 지자체 그러니까 그 수요처마다 자기네들이 어떤 지
침을 받고 있는 곳에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다 저희가 일일이 
수요처마다 다 일률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고 수요처도 마찬
가지고. 자기네들은 열어줬는데 저희가 파견 보내는 곳은 못 여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열었는데 저쪽
은 못 여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A2)

Ÿ 근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서초구가 감염병 상황에서 되게 소극적이게 자치구가 많이 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어
르신들이 너무 일을 하고 싶으셔도 일을 할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실외 활동조차도 작년에는 한 
6개월도 채 못했었거든요 활동을. 근데 어르신들도 작년에는 코로나 이제 첫 맞이하는 시기였으니
까 확진자가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있으셔가지고 그걸 수용을 하셨지만 올해 올해 상황에
서는 수용이 좀 안 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왜 이렇게 1년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의 대
처가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거냐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너무 맞는 말씀인 거예요. 근
데 개발원에서는 사실상 지자체의 판단이니까 지자체에서 결정하세요라고 말하고 자치구에서는 그 
구 안에서 확진자가 갑자기 대거 발생할까 봐 이게 또 노인복지관이니까 노인복지관 집단 감염 이런 



제5장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147

한편, 집합교육이 불가한 조건에서 교육진행에 어려움이 컸다는 점, 전화 업무 등에 대한 

업무시간 계산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거에 되게 예민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저 문을 닫으라고 닫으라고 
밖에는 할 수 없어요. 없었으니까 올해도 한 달 반밖에 실내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이것도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된다라고 하니까 10월 중순부터 실내는 재개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
르신들은 거의 10개월 단위 사업을 채 2개월도 못하시고 올해도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 상황에서 개발원과 자치구의 입장이 너무나도 다르고 이 책임은 누가 질 수도 없는 상황에서 서로 
책임은 회피를 하시는 건데. 이걸 오로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의 민원은 저희가 다 수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A3)

Ÿ 어려웠던 점은 어르신들은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냐 근데 자치구는 해야 된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참여자의 선택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강서구도 생각보다 이
렇게 갑자기 강서구 굉장히 이렇게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르
신들이 오히려 활동을 그러면서도 활동비를 이제 수급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약간 수행 기관
에서의 어려움들은 그 와중에도 계속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치구
에 이렇게 진행에 따라서 그냥 따라야 되는. 네. 이게 참여자 선택으로 달려 있었던 거죠. 그런 점이 
좀 어려웠던 점이었고. (A4) 

Ÿ 학교는 이제 문을 열었는데 이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저희는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수요처에서 확진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계속 이제 연이어서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 상황에 대처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A4)

Ÿ 지자체에서는 이제 겁이 나니까 중단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
황이 아니고 중앙 지침과 지자체의 지자체 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저희 선택할 카드가 많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수행 기간이 저희 의견이 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현장의 의견이 
많이 만약에 그만두고 싶으면 우리 수행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그만두는 거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 수
행 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중앙 지침은 여전히 여전히 늦고 몇 달 후에 지
침이 내려와 이미 상황은 변했는데 지자체장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이런 상황 때문에 그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A5)

◎ 집합 교육 불가로 인한 어려움

Ÿ 말씀하시는 게 이제 상당히 황당했던 게 뭐냐면 지자체에서 모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교육은 채우
래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다가 워크북으로 되는 교육은 있는데 워크북으로는 안 되는 교육
이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너무 황당했어요. (A2)

Ÿ 저는 이제 작년이랑 올해 또 힘들었던 부분은 사실 교육적인 부분이 디지털화돼야 되는데 집합교육 
형태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올해도 이제 사실 작년에는 교육 시간을 좀 조정을 해주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밤에 해도 수행기관의 교육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그냥 그대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12시 교육을 다 이제 또 해야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고민이 드는거예요.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현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빠르게 또 워크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해서 또 했
던 부분도 있었고 그런 이렇게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좀 듣고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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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는 사업들이 참여 노인들의 욕구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활동비/급여 선

지급이 결과적으로 노인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점도 추진 과정의 문제점으로 거론되었

다. 

Ÿ 이제 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뭐 팀장님, 관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 부분이 굉장히 직
원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의무교육이잖아요. 이제 의무적으로 이제 시간을 채워야 되는 교육인데 
예전에는 집합 교육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었는데 인원 조정이다 보니까, 물론 나가기도 하지만 한 
세 분, 네 분씩. 이러다 보면 한 달 내내 교육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실효성이 떨어져
요. 빨리해서 빨리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좀 좀 더 좀 질적으로 높게끔 교육을 시켜야 되
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나가버리는 부분이더라고요. (B2)

◎ 비현실적인 업무시간 기준

Ÿ 어르신들이 전화를 작년에도 안부 확인하는 일자리 사업을 비대면으로 바꾸라고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비대면으로 바꿨을 때 원래 기본 활동이 3시간 하루에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전화 통화 솔직히 저희 복지사들도 어르신한테 했을 때 10분 이상 넘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
르신이 어르신께 전화를 했을 때 이 전화가 3시간의 활동 분량까지를 가게 하려면은 이걸 감당할 수
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아예 그런 비대면 안부 확인 일자리 사업을 논의해서 그냥 없
앴어요 올해는. (A4)

Ÿ 이제 노노케어 말씀하셔서 이제 좀 이렇게 이게 비대면 하다 보니까 전화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활동시간에 대한 책정은 올해 7월에 내려받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비대면으로 했는데 
이거를 전화 한 번 하면 그냥 시간을 채우는 거냐. 세 시간을 채우는 거냐. 아니면 뭐 몇 번을 해야 되
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제 시에서 내려온 게 그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 7월인가 해서 한 통
화당 30분으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서너 시간을 채우려면 이제 하루에 
세 번 넘게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이상으로 통화를 해야지 활동시간을 채우면서 급여가 이제 들어간
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조금 유연하게 갈 수 있는, 비대면으로, 노노케어는 어쨌든 전화 통화로 비대
면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시간을 채우기 시간 채우기식으로 운영되다보니 
업무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B2)

◎ 참여자 욕구와 불일치

Ÿ 그래서 그냥 다 거리정화 사업으로 웬만하면 다 변경을 했는데 변경할 수 없는 노인복지 시설에 파견
되는 일자리라든지 어린이집에 파견되는 일자리 독거 어르신 가정에 밑반찬 배달하는 일자리 이런 
거는 사실 변경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어르신들께 거리정화 
활동으로 조금 제안을 드려봐도 본인들의 사업단의 특색이 바뀌시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꽤 있으시
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시겠다라고 하시니 저희는 계속 하염없이 어르신들이 기다리시
고 전화하시고 자치구에서는 안 된다 하시고 막 이런 중간에서 많은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사실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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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아까 말씀하셨는데 비대면하고 디지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어르신들 안 하신다고 그래요. 내가 원래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이 변경된다. 그럼 나 안하겠다. 그럼 다시 모집해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데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침에서 내려올 때 디지털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세
요. 말은 되게 쉬운데 그게 어르신들의 욕구도 틀리고 지역 욕구도 틀리고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하
면 제가 볼 때는 한 한 30명이 근무하시는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한 10명도 채 그 사업단 전환된 대
로 일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으세요. (B1) 

◎ 선지급으로 인한 문제점

Ÿ 이제 작년에 선 지급하게 되면서 이게 또 환수가 안 된 분들은 저희가 무슨 죄인 쫓아가듯이 막 어르
신 집에 가서 이거 붙이고. 네. 그 어려움이 상당히 실무자가 너무 컸습니다. (A4)

Ÿ 하고 싶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감염병에 노출돼 있으니까. 근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시고 
생활비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미 벌써 선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선 지급을 받
았기 때문에 그게 또 옥죄인 거예요. 그거 반대하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선 지급 받아서. 그게 옥 죄
여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이중고를 가지고 있었죠. (A5)

Ÿ 내 어머니 내 아버지 그 감염병 상황에 내보내는 거예요. 왜 악착같이 그렇게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아니 그 단계가 위험한 상황이면 돈을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선 지급해가지고 어떻게 보
면 선 지급 때문에 아까 노예가 된 거예요. 내가 노예라는 표현도 했어요. 죄송하지만. 노예가 됐다 
우리는 빚쟁이가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나오는 거예요. 본인들은 불안하지
만 이미 빚을 졌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본적인 상황 일자리 계속해서 지금 활기
차게 해보려고 하시는데 아니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그 위험한 상황이 어르신들 내모느라고 지금 
우리가 모여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끔찍하기도 한 거예요.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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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 변화 방향 

1) 위드코로나시대 새로운 일자리 개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자리 개발 예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67명

(11.1%)이 ‘향후 실행될 신규 프로그램 있음’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5-36>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자리 개발 예정 여부

빈도 퍼센트

향후 실행될 신규 프로그램 없음 537 88.9

향후 실행될 신규 프로그램 있음 67 11.1

전체 604 100.0

코로나19 이후 세로운 일자리 개발 예정 내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해당 없음’ 항목을 

제외하고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업 항목에 응답한 인원이 29명(4.8%)으로 가장 높은 빈

도수를 나타냈다. 이어서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사업 항목에 응답한 인원이 10명(1.7)으로 

그 뒤를 이었고, 가장 적은 빈도수를 기록한 항목은 사업단 모니터링과 안전 관리로 두 항

목 다 4명(0.7%)이었다.

<표 5-37>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일자리 개발 예정 내용

빈도 퍼센트

코로나-19 관련 방역 사업(예: 소독, 예방접종 
도우미)

29 4.8

비대면 서비스(예: 비대면 돌봄, 홍보, 캠페인) 7 1.2

사업단 모니터링 4 0.7

안전 관리(예: 도서관 지킴이, 녹색어머니) 4 0.7

환경 정화 및 개선(예: 아파트 재활용, 그린케어) 7 1.2

시장형(예: 식당, 카페, 출장 스팀) 6 1.0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사업(예: 소상공인 지원 
노인일자리 서포터즈)

10 1.7

해당 없음 537 88.9

전체 604 100.0



제5장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추진현황과 추진방안  151

2)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 변화 필요성 

노인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개선 필요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344명

(57.0%)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38>  노인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개선 필요 여부

빈도 퍼센트

개선 필요 없음 260 43.0

개선 필요 344 57.0

전체 604 100.0

노인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구체적인 개선 필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131명

(21.7%)이 교육 시간 및 활동의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 간소화, 전담인력 업무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방역활동 지원과 명확한 지침 수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이 

각각 61명(10.1%)과 43명(7.1%)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대면 일자리의 개발과 도입이 필

요하다고 응답한 인원은 9명(1.5%)으로 가장 적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표 5-39> 노인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개선 필요 내용

빈도 퍼센트

비대면 교육 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41 6.8

비대면 일자리의 개발과 도입 9 1.5

교육 시간 및 활동의 탄력적인 운영, 시스템 간소화, 전담인력 업무 부담 완화 131 21.7

방역 활동 지원 61 10.1

신규 사업 및 일자리 개발(예: 비대면, 야외 활동) 15 2.5

활동 중단에 따른 참여자 소득 보전 25 4.1

명확한 지침(예: 방역, 거리두기, 활동) 수립 43 7.1

기관 간 연계 강화 지자체, 수요처, 개발원 19 3.1

해당 없음 260 43.0

전체 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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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드코로나시대  신규 노인일자리사업 필요성 

신규일자리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195명(32.3%)이 신규일

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5-40 신규일자리 필요성 여부

빈도 퍼센트

신규일자리 필요 없음 409 67.7

신규일자리 개발 필요함 195 32.3

전체 604 100.0

필요한 신규일자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없음’을 제외한 항목들 중에서 디

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 항목이 73명(12.1%)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고, 

전문성, 지역성, 연령 맞춤형 사업이 37명(6.1%)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

다. 환경 정화 및 개선과 방역 관련 사업 응답자는 각각 28명(4.6%)과 27명(4.5%)으로 비

슷한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가장 적은 빈도수를 기록한 항목은 안전 관리와 공공 근로로, 

두 항목 다 3명(0.5%)의 응답자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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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1> 필요한 신규일자리 내용

빈도 퍼센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사업(예: 드론, 키오스크, 스마트폰, 3d 프린팅, 
비대면 전화 상담)

73 12.1

방역 관련 사업(예: 소독, 발열체크. 홍보) 27 4.5

안전 관리 3 0.5

환경 정화 및 개선 (예: 반려식물키우기, 체험농원) 28 4.6

전문성, 지역성, 연령(예: 신노년, 후기 노년) 맞춤형 사업 37 6.1

배달 사업 6 1.0

정서 서비스 및 봉사 활동 18 3.0

공공 근로 3 0.5

해당 없음 409 67.7

전체 604 100.0

신규일자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없음’을 제외한 항목 

중 관계 기관 간 연계 활성화가 54명(8.9%)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이어서 

비대면 교육 활성화 46명(7.6%), 노인일자리 조건 개선 37명(66.1%), 업무 환경 개선 32

명(5.3%) 순으로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였다. 방역 활동 지원 항목에 응답한 인원은 3명

(0.5%)으로 가장 적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표 5-42> 신규일자리 개발을 위해 필요한 조건

빈도 퍼센트

비대면 교육 활성화 46 7.6

일반 교육 활성화 16 2.6

관계 기관(지자체, 수요처, 개발원) 간 연계 활성화 54 8.9

업무 환경 개선(예: 업무 유연화, 직원 처우 개선, 교육 장소 마련, 예산 및 
행정 인력 확대)

32 5.3

신규 사업 개발 및 기존 사업 조건 개선 17 2.8

방역 활동 지원 3 0.5

노인일자리 조건 개선(예: 참여자 선정 기준, 현장 적합성) 37 6.1

해당 없음 399 66.1

전체 6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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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방안

본 절에서는 앞서 2절과 3절에서 검토한 코로나19감염병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중단과 운영재개를 반복하면서 비대면, 외부활동,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노인일자

리 사업을 시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결과와 노인일자리사업 실

무자 대상의 FGI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1. 위드코로나시대 대면·비대면 노인일자리의 적절한 혼용 

감염병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노인일자리사업의 운영방식은 변화

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2.5%로 나타난 것에 비해 운영방식의 변화사유에 확진자 발생

이 그 원인이 된 것은 전체 응답자의 불과 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염병 

확산을 염려한 다른 이유(지자체 공문, 수요처나 어르신의 포기 등)가 노인일자리사업을 중

단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방지하는 절차(방

역지침의 철저한 준수)가 바탕이 된다면 현재와 같은 전면적인 노인일자리사업 중단이 아

닌 위드코로나(With Corona)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이 가능함을 제안할 수 있다.

위드코로나로 접어들며 대면 일자리 수요가 일부 회복되고 있었는데, 노인이나 아이들과 

직접 접촉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들은 유보되기도 하였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FGI결과에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대체로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일자리 수요들이 

다시 복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여러 가지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나 교육, 업무 방식 상 경험들이 쌓였기에, 급격한 변화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정도 새로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가 결합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활동 방

식도 대면, 비대면이 혼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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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드코로나 접어들며 대면 일자리 일부 회복

Ÿ 저희도 대면 사업 재개가 되고 그중에 이제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여기는 좀 뭐 몇 군데 있어요. (B2)

Ÿ 일단은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도서관이라던지 이런 것도 이제 시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어르신을 이제 다시 인력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졌고 실제 뭐 저
희가 역 안내라던지 뭐 일반 시장형이나 뭐 이런 작업장들도 다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저희 내
부적으로 좀 조심하기 위해서, 네. 이제 뭐 방역 수칙이라던지 근무 인원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좀 조
율을 하면서 점점 정상화를 보고 있긴 하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케어를 했던 이제 노노케어 쪽이나 이
쪽은 아직 좀 보류 상황이고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단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뭐 만나지 않는 상황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공간분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점진적으
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B3)

◎ 코로나19 이전 대면 일자리 수요 회복 예상

Ÿ 이전 방식으로 하는 게. 저희가 지하철에서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사업 같은 것도 수요처 때문에 활동
을 중단을 했어요. 어르신들이 그냥 되게 기다리시거든요. 본인이 원래 했던 고유의 영역 사업을 기
다리고 계세요. 근데 지금 다 거리 정화 위주로 하고 계시니까 저는 코로나 상황이 내년에도 좋아지
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점차 이전의 성격을 최대한 회복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A3)

Ÿ 존에 이제 교육프로그램 수요처도 안 하니까 당연히 갈 데가 없으니까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뭐 단계적 거리 지키기든 위드 코로나든 모든 기관들이 교육은 해야 될 테고 이제 어린이집이든 초등
학교든 노인복지관도 당연히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되면 어르신들 중에서 인력풀을 사용하게 
되겠죠. 그게 각 기관에도 이점이 있으니까. (C4)

◎ 일부 새로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결합 예상

Ÿ 대면 사업이 이제 좀 많이 정상화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비대면 사업으로 어
느 일부 정도의 어떤 새로운 일, 사업단은 좀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런 수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평생교육 같은 경우에 해 보면 평생교육을 줌으로 다 들었
잖아요. 비대면으로 다 듣는데 거기에 익숙해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한다 그러면 대
면이 훨씬 더 좋으니까 신청하겠다고 오늘, 저희도 오늘부터 신청받았거든요. 그랬더니 막 찾아와서 
신청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한 5% 정도의 분들은 본인이 그래도 줌 이거 교육에 익숙해졌으
니 줌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조사를,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까 그런 것, 대면, 비대면 이런 부분들에 욕구가 있으니 그건 좀 같이 개발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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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드코로나시대 감염병과 같은 응급상황을 대비한 플랜 B 개발

코로나19로 처음에는 많은 혼돈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

서도 노인일자리사업을 다양하게 시도가 가능함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업무에 대한 지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한 경우가 71.5%,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이 (71.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운영방식의 변화, 추가업무 발생,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

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추가되는 업무에 대한 지원책이 한시적

이라도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감염병 대응 수행기관 업무 매뉴얼, 방역병 대비 소

독 등 예산 지원, 유연한 교육 체계 등). 이는 노일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응답이 57.0%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도 연결된다.

Ÿ 저도 적극 같은 의견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일자리사업이 따로 있고 노인, 어르신 이제 교
육 사업이 지자체에서는 따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원봉사, 노인 자원봉사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이 조금 예산을 좀 크게 저희가 잡았어요. 일자리 영역
에 할 수 있는 교육도 잡으면서 일자리에 참여 자격이 안 되는 어르신들은 이제 자원봉사로 활동하게
끔 교육을 통해서 매개, 매개로 이제 교육을 이제 그전 같은 경우는 경륜 전수 활동. 관장님 말씀하셨
듯이 공연단이나 뭐 강사 파견, 뭐 문화체험단 이런 이제 사업단의 어르신들은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쌓고 체험을 쌓고 이제 활동을 하시는, 전문적으로 좀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올해 겪어보니까 이제 교육을 이제 계획을 이제 좀 잡을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스마트 기기 활
용이나 이런 교육의 한 두 꼭지를 좀 잡으려고 해요.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사업이 뽑히
면, 다 관장님이라 그러시나요, 어르신들? 조장님이신가? 네. 그렇게 한 분씩 이렇게 팀장 한 분씩 이
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좀 필히 그러한 교육에 좀 참여하실 수 있게끔 해서 또 뭐 동영상이
나 이런 걸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같이 이제 움직이시니까 충분히 이런, 활동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좀 알려드릴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집합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내년에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B2)

◎ 유사 상황 대비 플랜B 사전 예비 필요

Ÿ 이게 코로나가 갑자기 왔잖아요. 뭐 언제 올 것 같다라는 계획 없이. 이거는 뭐 계획할 때 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수요처가 이제 대면하고 있는 사업단 같은 경우. 비대면 같은 경우 뭐 이런 비대면 같은 
경우야 이렇게 좀 인원수 덜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대면 사업단은 어느 정도 비대면으로 돌리
기 위한 하나의 스페어사업을 따로 겹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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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드코로나시대 여전히 노인일자리사업은 확대되어야 함

노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검증 되었다. 실제, 본 분

석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관계망이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효과는 조절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우리사회에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독거노인 등 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노인들에게 취약해진 사회적 

관계망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 왔던 것이 바로 노인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로나

19는 지역사회의 복지관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들의 공식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통

한 지원을 중단하게 되어(김유휘, 2020) 코로나19는 이들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사회

적 관계망의 유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노인기의 특성상 장성한 자녀들이 독립을 하게 되어 물리적·심리적으로 가족관계

가 소원지게 되며, 직장에서의 은퇴로 인해 소속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스스로 통

제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망의 상실로 인한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으로 비롯된 외

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Weiss, 1973),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외로움의 부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감염병 상황에서도 노

인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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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드코로나시대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 창출을 위한 토대 형성 

신규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 19가 장기화

된 상태에서 이미 현장에서는 건강체크, 방역, 연락, 비대면 활동, 실내활동의 실외활동으

로 전환 등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여 진행해 왔다. 그런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응

답자들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개선 필요성에 응답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신규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은 32.3%, 새로운 일자리 발굴 예정이 있는 경우는 11.1%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것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의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장에서는 매우 혼돈스럽고 

20년간 지속되어온 노인일자리사업의 변화가 필요함을 인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한 토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된 비대면 교육활성화, 관계기관(지자체, 수요처, 개발원)간 연걔 활성

화, 업무환경개선(업무유연화 직원 처우개선, 교육장소마면, 예산 및 행정 인력 확대, 노인

일자리 조건 개선(참여자 선정 기준, 현장적합성 등)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노

인일자리사업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사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이야기함에 있어서는, 다수의 참가자들이 전담인력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처우부터 개선에 대한 정책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

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이 중요하다

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현재 전담인력의 근로조건을 놓고선 역량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다.

Ÿ 왜 자꾸 직원들에 대한 근로적인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꾸 서비스 질을 얘기하면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참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무기계약직도 못 
가고 있는 이런 진짜 이 직원들을 수행 기관에서 이렇게 같이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러면 또 이 사업도 
또 숙제 꼬리를 또 내려보내는 거예요. 무기계약직도 안 되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연동해서 그래서 
그 부분이 여전히 좀 안타깝고 이 얘기는 계속할 거지만 여기에서도 좀 다뤄졌으면 좋겠고요. (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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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드코로나시대 감염병 상황에 맞는 노인일자리사업 지침 구축 

위드코로나시대의 감염병 상황은 감염병 상황에 맞는 사업운영 지침이 필요하다. 코로나 

19 감염병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평상시에 시행하던 평가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염병이라는 특수한 상황인 만큼 수요자, 참여노인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직된 활동지침보다 유연하게 활동지침을 적용할 필요가 있

다. 

◎ 유연한 활동 지침 

Ÿ 저희가 2020년에 하다가 2021년 넘어올 때 보니까 어르신들이 실내 사업을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약간 어떤 아이들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그러니까 실외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그러면 다 안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전환하실 때 보니까 내년에도 그러니까 올해 올해도 아무래도 이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
을 것 같으니까 실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실내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실외 사업을 신
청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실외 사업 일자리 사업을 좀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외 사업으로 이제 코로나 대응해서 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
나가 공공 딜리버리라고 해가지고 육아지원센터나 도서관에서 장애인분들이나 임산부들 그다음에 
아이 놀이 장난감 이런 것들 가지러 오기 힘드시니까 저희 어르신들이 직접 배달을 해서 이렇게 진행
하고 소독해 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반응이 괜찮았어요. (A2) 

Ÿ 저희는 그렇게 노노케어들 못 하는 거를 저희가 저희 쪽에 이제 일자리 전체 총, 총량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아이템들을 수요를 받았고 저희가 그래서 시니어클럽에 그럼 우리 반찬 배달 가능하면 우
리 그거 지원해줘라.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하거나 봉사자들이 하던 
거를 어르신들로 대체해서 저희가 좀 혜택을 본 편이죠. 비대면 일자리로 전환하는 시기에 일주일에 
한번씩 반찬배달을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하고 있어요.(C4)

◎ 노인일자리 모니터링 활동

Ÿ 그래도 좀 업무 효율성이 있게끔 잘 진행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지침상에 어르신들 활동 시작 전에 
열 체크 부분, 그리고 이제 외부로 나가시는 활동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이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어르신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다시 이제 했다라는 거. 예를 들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담
당자들이 직접 진행을 했었다라고 하면 그거는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만들어서 모니터링 사업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필요로 하는 사업단들을 수요를 받아가지고 매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업단
이 근무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이제 사전에 열 체크를 해 드리고 활동북이라던지 활동 내용에 준수해
서 결근 없이 잘 근무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었어요. (B3)



160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6.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사업의 ESG 적용 

최근 ESG, 즉,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로 기업 활동

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철학을 담고 있다. ESG는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과 한 국가의 성패를 가

를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과 투자자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

해지면서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2000년)을 

시작으로 스웨덴, 독일, 캐나다, 벨기에, 프랑스 등 여러 나라에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정보 공시 의무 제도를 도입했다. UN은 2006년 출범한 유엔책임투자원칙(UNPRI)을 통

해 ESG 이슈를 고려한 사회책임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2021년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우

리나라도 오는 2025년부터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ESG 공시 의

무화가 도입되며,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된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비

재무적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로 자리매김하게 되었

다.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에서도 이에 대한 적용과 다양한 활동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환경복지, 동물복지 등 기존에 공익형 활동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확대되고, 기존의 노인들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라는 목적을 넘어서 사회의 의미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확장 적용될 필요가 있다.

◎ 공회전, 분리수거 캠페인

Ÿ 그다음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회전 관련된 부분들이 많아
서 저희가 공회전 제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 다니시면서 공회전을 줄이는 캠페
인을 하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서약서 같은 거 받고 이것도 지금 처음에 20명을 했
는데 지금 현재 추경까지 해서 6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제일 좋은 건 어르신들이 반응이 좋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좋았어요. (A2)

Ÿ 요즘에 이제 하도 분리 뭐야 배달 음식 시키면서 이제 많은 쓰레기들이 등장해서 분리수거 사업단이
라고 해가지고 홍보 사업단이라고 이제 아파트에 배치가 되어가지고 올바른 분리 방법에 대한 홍보 
개도 이런 쪽으로 저희는 진행을 했었어요. (A5)

Ÿ 저희 안양시 같은 경우는 제가 대개 이제 아무래도 기존에 실내활동에서 실외로 하다 보니까 사업들
이 대개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공회전 차량들에 대해서 이제 캠페인 사업을 
좀 했습니다.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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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모니터링 사업

Ÿ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구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라 이제 개발원에 올라가 있지 않은데 이제 시니
어 모니터링 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공공에 관련 부분들에서 위험한 요
소들을 미리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사진을 찍고 지금 서울시에 보면 그런 것들을 올리
는 앱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다가 저희 어르신들이 찍고 사진 찍고 이렇게 올려서 위험 요소들을 먼
저 체킹을 하시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반응이 되게 괜찮아서 참여인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
니다. (A2)

◎ 펫티켓 관련 활동

Ÿ 하반기 6월 이후에 이제 추가 일자리가 나오면서 더 많이 방역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했던 것
들은 최근에 반려동물 얘기도 많이 나와서 역시 야외활동 위주로 계획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펫티
켓. (웃음) 시에 동물복지팀이 생겼어요. (웃음) 아, 이거다 그래서. 펫티켓은 이제 에티켓 안내와 홍
보와 함께 변 봉투라든지 줄 관리라든지 이런 기능품들 사업비 안에서 이제 제작해서 공원에서 펫티
켓 활동을 하반기에 주로 했습니다.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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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기술 활용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시대적 

흐름에 주목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새로운 노인일자리를 검토하고, 적용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시대에 노인일자리를 둘러싼 

주요 정책이슈를 살펴보고, 제2절에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시스템 현황자료를 활용하

여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활용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제3절에서는 4차산업혁명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국내외 디지털 일자리 직무특

징(수행직무, 필요역량)을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한 노인일자리사

업 수요층의 디지털 역량수준과 향후 일자리 수요특성을 겁토하였다. 제4절에서 디지털 역

량수준은  2020년 디지털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향후 일자리 수요

특성분석에는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고령층부가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디지털 노인일자리 적용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2~4절의 연

구결과를 종합하여 신규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방향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사업 실무자 FGI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 

차원에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위드코로나시대 신규 디지털 
노인일자리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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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위드코로나시대 노인일자리 정책이슈 변화

1. 일상 속 디지털화로 인한 노인문제 심각화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는 노인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유엔에서 발간한 ‘코로나

19와 노인인권 정책보고서(UN Policy Brief COVID-19 and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에서는 코로나19가 노인들에게 끼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

고 있다. 먼저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거부, 보호 및 요양시설에서의 방치와 학대 등 보건

의료영역에서의 차별과 소외현상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일하는 방식 등의 변화로 인해 빈

곤과 실업이 증가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감염병 고위험군이라는 낙인감이 지속됨에 따

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국회입법조사처, 2020 재인용). 코로

나19가 빠른 시일내에 종식된다 할지라도, 코로나19가 가져온 4차산업혁명의 가속화와 

일상생활 속 디지털화(무인화시스템, 원격교육, 재택근무 등)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황남희 외, 2020) 디지털 소외계층인 노인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

능성이 크다. 이는 코로나19가 기존 노인문제를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

에, 노인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도입 초기부터 중복합적인 

노인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다수의 연구를 통해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개선, 경제적 빈곤 완

화에 효과가 있고, 일하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된바 있다(김미곤 외, 2007: 이소정 외, 2011; 강은나 외, 2017).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

19로 가속화된 일상 속 디지털화에 따른 노인문제 완화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써 노인일

자리사업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취약노인(독거노인, 

저소득층 노인 등)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완화 차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 강

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다만, 기존의 노인일자리 정책방향과 사업추진방식으로는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이라

는 기존에 경험한 적 없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노인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한

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인식하여 최근 들어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탐색적인 

수준으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향후 노인복지정책으로써 노인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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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사업이 노인문제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환경변화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시대적 흐름에 따

른 노인일자리 수요공급적 특성변화에 집중하여, 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활동의 형태

와 일자리 영역, 범위 등을 재설정하고, 추진기반조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요소들을 제시하

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코로나시대에 노인의 사회활동과 일자리 기회보장은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라 수많은 요인(예컨대, 수요공급의 관계, 일하는 방식의 변화, 노인의 참여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일자리 직무내용 변화 : 디지털 활용 일자리 확대

코로나19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비대면화를 확산하는 계

기가 되었다. 기존의 대면방식의 추진기반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 기기 활용이 증가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의 위

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요인으로 디지털 기술활용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인

철 외, 2020). 이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과 일자리에서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새롭게 도입, 추진되고 있다. 특히, 종래 지역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오던 공익활동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대부분이 디지털을 활용한 비

대면 사회교육서비스 제공 형태로 변경 추진되었다. 대면기반의 돌봄서비스의 경우에는 

ICT 기술을 활용하여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되었

다. 즉,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정서지원이나 생활지원에 해당하는 대인서비스, 사회서비

스 제공에 초점을 두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소외현상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대표적임)의 활용방법이나 

온라인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는 형태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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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디지털 활용 노인일자리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참여대상

공익활동

경륜전수
- 기초 스마트폰 활용교육

- 기초 스마트폰 소통교육 및 강의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공공시설봉사
- 키오스크 안내도우미

- IT융합운동기기 활용 및 지도 도우미

사회
서비스형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 스마트기기 활용강의*

* 키오스크, 카카오톡, 카카오뱅크, 간편 결제 활용법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 및 어플리케이션 활용을 위한 정
보제공

만 60세 이상
공공전문
서비스

-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공정보 수집

- ICT를 활용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제공

- ICT를 활용한 치매예방 지도

- 시니어안전모니터링

기타

-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강의

- 코딩 교육

- 에너지 해설사

- 시니어방송모니터링

자료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돌봄서비스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경우, 대면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기 때

문에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대면활동이 자유로워진다면, 기존의 대면중심의 노인일자

리 형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노인의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또다른 집단 감염

을 최소화 하면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돌봄일자리, 사회서비

스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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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 변화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정에서도 디지털기술의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

다. 종래 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와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집, 선발, 교육, 참여(서비스 제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 대면형식으로 이루어져 왔

다. 그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에 있어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비대면, 디지털 형

식의 운영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노인의 특성과 수혜자(수요처)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

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발생 이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정에서 디지털기술을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 등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노인일자리 참여자 교육도 집단 대면 형식에서 ZOOM을 

활용한 온라인교육, 유튜브 채널을 통한 동영상 교육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기술을 적극적

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향후에는 노인일자리사업 신청단계부터 참여, 참여이

후 근태관리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향후 생활 속 디지털화가 가속화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긍정적인 변

화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과정에서 디지털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디지털 접근성과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노인이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배제 또는 소외되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잠재

적 수요자를 포함한 노인일자리 참여 희망노인이 디지털 시스템 활용에 위화감 또는 불편

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적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 시스템 

활용에 대한 반복적인 안내와 설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70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제2절 위드코로나시대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현황

본 절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도입 추진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중, 디지털기술 

및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일자리의 수행 직무를 살펴보고, 추진현황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디지털 활용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존 노인일자리 참여노

인과의 특성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이후에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활용 노인일자리는 직무수행방식에 따라 크게 

1)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일자리와 2) 디지털기술 및 기기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는 일자리로 구분하고, 추진현황을 살펴보았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업무시스템 일자리 운영 현황 데이터(2020년 12월 말 기준)를 활용하

였다.

1. 디지털 기기 활용형 노인일자리 

디지털기기 활용형 일자리는 디지털기기 및 디지털장비를 활용하여 돌봄, 안전, 지역홍

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추진되고 있다. 주로 취약계층의 안부확인 및 안

전모니터링 직무수행시, 스마트폰 앱(App)을 활용하거나, 지역내 안전예방 차원에서 공공

데이터를 수집 하는 직무 수행시, 관련 앱을 활용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

트폰 앱을 활용한 노인일자리는 코로나 19 이후 빠르게 추진되어왔다. 

한편, 드론이나 디지털카메라, 디지털캠코더 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홍보단 일자리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비교적 디지털활

용역량이 높은 60대 초중반의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신규수요층으로 유입되면서 이들의 일

자리 수요적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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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디지털 기기활용형 일자리 유형별 추진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명)

자료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디지털 기기활용형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성별 ,연령별 참여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다. 

기존 노인일자리는 여성노인의 참여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는데, 디지

털 기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의 경우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참여율이 50% 정도로 비

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6-2] 디지털 기기활용형 일자리 참여노인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

<성별 참여 비중> <연령대별 참여 비중>

자료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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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기활용형 노인일자리의 경우, 참여노인의 특성에 따라 기존 노인세대(65세 이

상 기초연금수급자)와 베이비부머세대(만 60세 이상)가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모두 포

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대상자의 욕구와 수요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활용 노인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새로운 일자리(Job)’의 개념보다 ‘새로운 직무

(Task)’의 개념에서 디지털을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흐름을 적절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기기 활용형 일자리는 스마트폰 앱

을 활용하여 안전상황을 점검하거나 간단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일자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칫 단순반복적인 저숙련 일자리로 평가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노인의 특

성상, 복합하고 새로운 디지털 활용능력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기존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의 내용과 범위로 간단한 스마트폰 앱 조작을 통한 안전모니터링 직무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질적 확충차원에서 디지털기기 활용형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역할

과 가치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디지털기기활용형일자리사업우수사례1:승강기위치정보수집원

사업명 승강기 위치(안전)정보 수집원

추진주체

사업 총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추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광주전남지역본부, 지역내 수행기관

협력기관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 ■ 만60세 이상

서비스
분야

□ 아동·청소년 □ 한부모·다문화 등 취약가정
□ 장애인 □ 노인
■ 디지털·IT □ 기타
■ 안전 □ 지역발전
□ 환경 ■ 혁신
□ 상생 □ 기타( )

참여자
모집 및
선발기준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 준용

* 참여자 필수사항 : 스마트폰 앱 활용 가능자, 의사전달 능력이 높은자

주요

수행직무

- 위치정보 수집 : 승강기 민원24 앱을 통해 승강기 좌표수집

-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 항목 중심으로 일상점검 실시

- 데이터 입력·전송 : 앱에 안전점검 결과값 입력 후 데이터 전송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스티커 부착 또는 자료 배부 : 승강기 안전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 근무일지 작성 : 특이사항 등 활동에 대한 주요사항 작성 후 승강기안전공단 해당
지사로 월 1회 자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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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운영체계

○ 승강기 위치정보 수집원 사업은 노인인력을 활용하여 승강기 고유번호별 GPS기반 위

치정보를 수집하고 일상 안전점검을 실시함. 또한, 안전정보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승강기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안전사고 대응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는 디

지털 활용 및 비대면 노인일자리사업임.

○ (사업추진 필수요소)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①참여자 선발, ②승강기안전공단

과의 사전협의, ③승강기 관리주체의 협조를 위한 사전안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참여자 선발 : 스마트 앱 활용이 능숙한 참여자 선발이 가장 중요(필수사항)

- 승강기안전공단과의 사전협의 : 사업계획 수립 전 지역별 매칭된 승강기안전공단 지사와

의 협의를 통해 당해연도 정보수집 대상 승강기 범위 설정 필요

- 승강기범위(지역별, 수량) 설정후참여자이동시간고려하여참여자별연간안전정보수집대상승강기수설정

- 관리주체 대상 사전안내 : 승강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 유선안내, 협조공문

발송 등 충분한 사전 사업안내 필요

<승강기 위치안전 정보 수집원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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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현황 및 실적

○ (참여자 현황) 2020년 시범사업에는 총 20명이 약 4개월간 참여함. 위치정보 수집 및 안전점검

실시건수는 총 855건으로 1일 평균 14대 승강기에 대한 정보수집 및 안전점검을 추진함.

○ (참여자 교육) 승강기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주요 직무중심으로 필수 교육과목을 도출

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함. 참여자(20명) 전원이 사업 참여 이전에 교육을 이수함.

- (필수과목) 승강기위치정보수집원사업이해, 승강기구조및원리이해, 승강기위치정보및 안전점검의

이해, 승강기위치정보및안전점검앱(App) 이해및사용방법, 현장실습총5개과목

- (선택과목) 친절교육, 커뮤니케이션 스킬

< 승강기위치(안전)정보 수집원 수행직무 프로세스 >

① 위치정보 수집 ② 안전점검 실시 ③ 안전스티커 부착 

자료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2020년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승강기위치정보

수집원 신규 시범사업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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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디지털기기활용형일자리사업우수사례2:시니어문화재알리미

■사업개요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문화유산을 알릴 수 있도록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만 60세 이상 시니어를문화재알리미로양성하고, 양성된 시니어들은미디어(드론 등)를

활용하여 문화재를촬영하고영상을제작하여지역내문화재를홍보한는노인일자리사업임.  
○ (활동내용) 드론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지역 문화재 입구부터 전체 모습까지 촬영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문화재 홍보활동 일자리

사업명 시니어문화재알리미

추진주체

사업 총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업추진 : 지역내 수행기관

협력기관 : 지자체별 문화재 관리부서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 ■ 만60세 이상

서비스
분야

□ 아동·청소년 □ 한부모·다문화 등 취약가정
□ 장애인 □ 노인
■ 디지털·IT □ 기타
□ 안전 □ 지역발전
□ 환경 ■ 혁신
□ 상생 □ 기타( )

참여자
모집 및
선발기준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사회서비스형 선발기준 준용

* 드론 또는 미디어장비 활용 가능자 우선 참여

주요

수행직무

- 문화재 선정 및 조사 : 소규모 팀원을 구성하여, 지역내 문화재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추진

- 영상제작기획 :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영상제작계획안 작서

- 영상촬영 및 편집 : 선정된 문화재 현장 촬영, 촬영한 동영상(또는 사진, 오디오)
편집

- 나래이션 녹음 : 제작된 영상물에 나래이션 녹음

- 영상감수 : 완성된 영상결과물을 지역 관계자에게 공유하고 감수 요청

- 영상 업로드 및 결과물 제출 : 감수 후, 수정 보완한 최종 영상물을 수요처 담당
자에게 제출. 홈페이지 등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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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수행직무및프로세스

○ 문화재 선정 및 조사 : 팀내 회의를 통해 지역내 홍보 문화재 선정 후, 수행기관 담당

자에게 전달. 문화재가 최종 선정되면 해당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추진

○ 영상제작기획 :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영상기획안을 작성하고, 사전답사를 통해 사전구도,

촬영시 위험요소 및 촬영협조 필요사항 등을 파악

○ 영상촬영 및 편집 : 문화재 현장에서 실제 영상촬영 후 구성안에 맞게 편집

○ 나래이션 녹음 : 1차작업이 완료된 영상편집본을 바탕으로 나래이션 녹음 후 오디오 삽

입.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영상물 완성

○ 영상물 감수 및 완성 : 완성된 최종 영상물을 관계자와 공유하고, 감수를 받은 후, QR코드

제작 및 SNS에 업로드하여 홍보 추진

< 승강기위치(안전)정보 수집원 수행직무 프로세스 >

① 문화재 선정  및 조사 ② 영상 제작기획 ③ 촬영  

④편집 ⑤나레이션 녹음 ⑥감수 및 완성

자료 : 2021년 시니어 문화재 알미리 직무매뉴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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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지털 정보제공형 노인일자리

디지털 정보제공 관련 일자리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소개와 활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간편 결제, 스마트뱅킹, 온라인쇼핑 이용시 발생하

는 사기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의 일환으로 시니어 금융업무지원 

강사를 육성하여 시니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정보제공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다

수 추진되고 있다. 

2020년 기준 디지털 정보제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약 500여개 정도가 서울과 인천, 경

상도(대구, 부산)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참여노인의 성별 ,연령별 참여현황

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6-3] 디지털 정보제공형 일자리 유형별 추진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명)

자료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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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디지털 정보제공형 일자리 참여노인 현황(2020년 기준)

(단위 : %)

<6-4-1성별 참여 비중> <6-4-2연령대별 참여 비중>

자료 :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사업운영 현황(2020.12월말 기준) 원자료 활용.

 

현 정부에서 디지털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 농어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활용교육, 온라인 건강관리 지원, 온라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폭넓게 추진

하고 있다(이동석 외, 2021).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정보제공형태의 노인일자리는 참여

노인과 수혜자 모두의 디지털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디지털 격차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되는 일자리 형태로 볼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정보제공형 노인일자리가 신노년세대로 정의되는 젊은 노인세대(60대 초

중반의 베이비부머세대)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존 노인세대(70~80대의 

후기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 및 보급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디지털정보제공형일자리사업우수사례:스마트매니저

사업명 스마트 매니저

추진주체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 사업총괄 관리 및 지원

- 경기도 : 사업 심사, 선정, 승인(관리), 평가

- ㈜ KT(협력기관) : 인프라구축 비용 지원 및 참여자 교육 지원

- 수행기관 : 참여자 모집, 선발, 사업운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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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및 운영체계

○ 스마트 매니저 사업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이 소외되는 것을 예

방하고,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ICT 기기 활용법에 관한 노인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임. 동 사업은, 노인복지적 차

원에서 노인의 디지털 정보격차 완화뿐만 아니라, 노년기 스마트 기기 활용을 통한 치매예

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2020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1년부

터 정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음.

○ (핵심요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핵심요소는 ① 수요처 및 참여노인 확보, ② 사업

참여전 직무교육 추진, ③ 직무교육 내용별 전문가 연계가 전제되어야 함.

- 사업특성상, ICT기기 및 디지털 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또한,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의 업무협약

을 통해 활동방향을꾸준히 잡을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KT IT서포터즈 등 활용)

■추진 현황 및 실적

○ (참여자 현황) 2020년 시범사업에는 경기도내 거주 노인 총 60명이 참여함

- 수행기관별로 과천시노인복지관(실버인력뱅크)에서 30명, 의왕시니어클럽에서 20명,

남양주종합복지관(실버인력뱅크)에서 10명의 참여노인을 선발함.

사업유형 □ 공익활동 ■ 사회서비스 ■ 만60세 이상

서비스 분야

□ 아동·청소년 □ 한부모·다문화 등 취약가정
□ 장애인 □ 노인
■ 디지털·IT □ 기타
□ 안전 □ 지역발전
□ 환경 □ 혁신
□ 상생 □ 기타(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기준

- 만 60세 이상 노인 대상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선발기준 준용하여 선발

※우대조건 : 공공기관 퇴직자, 컴퓨터 자격증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운영지침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재직자) 제한

주요수행직무

- 교육활동은 팀별(2인 1조)로 수행

- 하루 근로시간 범위 내 수요처 방문하여 스마트폰과 ICT기기를 활용한 강의
또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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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 교육) 코로나 19로 인해 직무교육 및 소양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진행함. 직무교육은 ㈜KT에서 지원한 전문성 있는 IT강사가 진행하였으며,

교육프로그램은 비대면 스마트 매니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기기의

활용법을 위주로 구성함. 특히, 자기학습이 가능하도록 실습교육이 포함됨.

○ (수요처 현황) 2020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수요처는 남양주종합재가센터(수혜

자), 대한노인회(경로당 15곳),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임. 2021년 정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 운영됨에 따라 노인 다중이용시설(복지관, 경로당 등), 일반노인, 경기

도사회서비스원,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수요처 범위를 확대함.

<스마트 매니저 수행직무 및 업무 프로세스>

자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내부자료. 스마트 매니저 신규 시범사업 경과보고서.

구분 주요내용

참여자(수요처) 방문 일정 확정
및 권역별 공공시설물 조사

‣참여자(수요처)에 사전 문의 후 방문 일정 확정

‣공공시설물 조사, 목록 작성

ICT기기 활용 수업 계획 및
모니터링 구역 작성

‣2인 1조로 구성 참여자 교육 계획 일정 작성

참여자(수요처) 방문 및
근무활동

‣2인 1조로 참여자(수요처) 방문하여 대상자의 수준에
맞게 계획을 조정하여 근무활동

‣단순 활동 진행에 그치지 않고 대상자가 제대로 이
해하였는지 확인하며 활동 진행

‣대상자의 수준에 맞추어 필요에 따라 반복되는 내용
으로 활동 가능

출근부 및 활동일지 제출

‣매일 출근부와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근무 내용 파악

‣출근부 및 활동일지 제출은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제출주기 : 매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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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내외 디지털 일자리 직무(task)특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전반의 비대면화와 디지털화에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

에 대한 수요와 공급형태가 다변화하고 있으며, 급속도로 바뀌어 가는 일자리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가 다수 개발, 보급되고 있다. 

최근에 새롭게 개발, 보급되고 있는 디지털 일자리는 한국한 뉴딜종합계획17)과 연

계하여 추진되고 있는데 공공분야 디지털일자리의 경우, 단순한 일자리 제공보다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구축, 콘텐츠 개발 등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간분야의 디지털 일자리는 AI,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신

산업분야 개발 및 인력확충 차원에서 일자리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판 뉴딜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디지털 일자리 확충 방향은 향후 노인일자리 추진에

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공분야 디지털 일자리 창출방향과 

관련하여 공익적 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 구축과 콘텐츠 개발,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 지

원인력 확충을 위한 일자리는 향후 노인일자리에도 적용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과 직무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향후 지속가능한 디지털 노인일자리를 탐색하고자 한국판 

뉴딜정책방향과 연계하여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공공분야 디지털 일자리 정책방향을 중심

으로 관련 일자리 주요 내용과 직무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더불어, 해외에서 추진되고 있

는 디지털 일자리 중, 사회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와 직무

특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17) 한국판 뉴딜이란 2020년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일자리 충격 등의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주도의 일자리 창출방안임. 한국판 뉴딜 정책방향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하는데, 디지털 뉴딜 일자리와 관련하여 ①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데이터 구축·개방·활용(D.N.A.생태계 강화), ②비대면 산업 육성 및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③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④ 사이버보안체계 강화 및 디지털보안 유망기술·기업육성 방향을 

제시함(관계부처합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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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디지털 일자리 

한국형 뉴딜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된 디지털 일자리 중, 공공부문의 디지털 일자리는 

청년, 여성, 실직자 등 고용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데이터 

구축형 일자리와 디지털 콘텐츠 개발 및 교육관련 일자기, IT기반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해 

안전·보건·공공기록물 및 시설물 관련 DB구축형 일자리를 개발 보급하였다. 

공공부문 디지털 일자리로 새롭게 개발, 보급된 일자리 중, 연령에 제한없이 고용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직무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1)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DB구축 일자리

지역문학관 소장유물 DB구축 일자리는 지역별 지역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 및 정

보를 토대로 유물 DB를 구축하고, 심화자료를 제작하는 일자리로 지난 2020년 2차 비대

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으로 개발 보급되었다.

지역별로 운영 중인 공립 또는 사립 문학관에서 소장자료 정보 DB구축, DB 활용 심화자

료 제작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로 참여대상은 한글, 엑셀 등 문서편집 프로그램

이 가능한 자로 고용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 선발 시, 학예연구사 자격증 

소지자, 문학관·박물관·미술관 근무 경험자, 자료등록 업무 및 문학 관련 업무 경험자, 문

학·문헌정보·문화예술 관련 전공자 우선 선발하여 전국 9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소장 자료 정보 DB구축을 위한 주요 수행직무로는 ①도서, 신문, 잡지, 육필원고, 유품 

등 문학관 자료 서지정보 부착, ② 도서 및 비도서자료 사진 촬영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 ③ 

훼손이 심각한 자료의 오염물 제거, 중성지 포갑 등 기초보존 처리로 비교적 간단한 사전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임을 알 수 있다. 

DB 활용 심화자료 제작을 위한 주요 수행직무로는 ① DB에 대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소

장자료 기초 해제 작성, ② 소장자료의 간접 정보(수집 경위, 작가 전기, 감상 후기 등)에 기

초한 한 스토리텔링 작성, ③소장자료를 활용한 전시 및 교육, 행사 등 프로그램 기획안 작

성으로 해당 문학관의 소장자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이해가 요구되는 직무범위이다. 

해당 일자리의 근로시간은 주 35시간(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시급단위의 급여를 제공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시급 9,836원,세전 월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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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지역문화관 소장 유물 DB구축 일자리 주요 수행직무 및 필요역량

구분 수행직무 필요역량

DB구축

① 도서, 신문, 잡지, 육필원고, 유품 등 문학관 자료 서지정보 부착

② 도서 및 비도서자료 사진 촬영을 통한 이미지 업로드

③ 자료 오염물 제거, 중성지 포갑 등 기초보존 처리

- 학력 : 고졸이상

- 직업역량 : 한글, 
엑셀 등 문서편집 
프로그램 활용

DB 활용 
심화자료 제작

① DB에 대한 활용성 제고를 위한 소장자료 기초 해제 작성

② 소장자료의 간접 정보에 기초한 한 스토리텔링 작성

③ 소장 자료를 활용한 전시 및 교육, 행사 등 프로그램 기획

- 학력 : 초대졸 이상

- 직업역량 : 자료등록 
업무 및 문학 관련 
기본지식 

2) 야생동물 DB구축 일자리

야생동물 DB구축 일자리는 해외에서 유입된 야생동물 DB구축을 위한 전국 야생동물 수

출입 현황을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자리이다. 

취업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환경, 생물, 산림 등 자연과학 및 생명공학 관련 분

야 전공자 또는, 정보처리기사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지

원자격을 제시하였다. 

주요 업무는 해당 유역 및 지방환경청별 관할 구역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현황조사, 자료

검증, 자료검증 관리 업무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야생동물 동물 현황조사를 위한 수

행직무로는 ①야생동물 기초 자료,  ②수출입 현황, ③판매 및 유통현황 관련 사항 조사가 

포함된다. 조사자료 검증을 위한 수행직무로는 ①조사원들이 조사, 정리한 자료를 확인하

고 검증한다. 지원을 위한 수행직무로는 조사 검증 관리 업무와 관려한 보조지원 업무를 추

진한다.

근로시간은 주 5일 (평일 5일 근무),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월급여 (약 190만

원)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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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야생동물 DB구축 주요 수행직무 및 필요역량

구분 수행직무 필요역량

조사

① 야생동물 기초자료 조사

② 수출입 현황 조사 

③ 판매‧유통 현황 관련 사항 조사 - 학력 : 고졸이상

- 직업역량 : 인터넷 정보검색, 
환경, 생물, 산림 관련 기초지식검증 조사원들이 조사‧정리한 자료의 검증

지원 ① 조사‧검증 관리 업무처리 지원

3)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지원 일자리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일자리는 지역별 사회적 경제 자원을 체계적으

로 조사하여 지역중심의 사회적 경제정책 수요를 발구하고 정책수립에 필요한 지역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는 일자리로 제3차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보급되

었다. 

주요업무내용은 지역별 사회적경제 관련 자원조사 및 자원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로 코디

네이터와 조사원으로 구분하여 수행직무를 차등화 하였다. 코디네이터는 지역별 기초자료

원 확보, 스케쥴 관리, 지역별 조사 문항 설계 지원, 조사 실행 지원 및 내용 검수에 해당하

는 직무를 수행하고, 조사원은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및 지역주민 대상 인식조사 실시, 조사

내용 확인 및 결과 입력, 지역 내 유휴공간 조사 및 현장 사진 촬영 및 리스트업 등 기본문

항 조사 수행, 조사내용 1차 검수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즉, 코디네이터의 수행직무는 사회

적 경제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를 요하는 업무로 볼 수 있고, 조사원은 코디네이터의 수행

직무를 보조하는 역할의 업무로 간단한 사전교육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볼 수 있

다.

업무특성상, 참여대상자는 지역내 거주자로 한정하고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경험자를 우

대하는 방식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해당 일자리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코디네이터의 경우에는 월 25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고, 조사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급여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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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구축 일자리 주요 수행직무 및 필요역량

구분 수행직무 필요역량

코디네이터

① 지역별 기초자료원 확보

② 스케쥴 관리

③ 지역별 조사 문항 설계 지원

③ 조사 실행 지원 및 내용 검수

- 학력 : 초대졸 이상

- 직업역량 :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기초 지식, 사회조사 
관련 기초 지식 기술

조사원

① 사회적경제 조직현황 및 지역주민 대상 인식조사 실시

② 조사내용 확인 및 결과 입력

③ 지역 내 유휴공간 조사 및 현장 사진 촬영 및 리스트업
(기본문항 조사 수행)

④ 조사내용 1차 검수

- 학력 : 고졸이상

- 직업역량  : 엑셀, 한글 
프로그램 기초활용능력

4)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형 일자리

전국민 디지털역량강화 교육형 일자리는, 디지털 격차완화 차원에서 국민 모두가 차별이

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형 일자

리로 지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문화센터 등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디지털 역량 센터’를 선정하고, 디지털 역량 센터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디

지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제3차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일환으로 개발 보

급되었다.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일자리는 업무내용에 따라 디지털 강사와 디지털 서포터즈로 구분

하여 추진되었는데, 디지털 강사는 실질적으로 ①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

고, ②디지털 코디네이팅(교육생 디지털 역량수준 파악, 교육과정 서례 및 디지털 진로 컨

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③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교안 

개발 및 교육실적 관리, ④교육생의 학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다소 전문적인 

교육역량이 요구되는 직무로 볼 수 있다. 디지털 서포터즈는 ①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보조, 

② 디지털 역량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애로사항 해결(디지털 헬프데스트 운영) 등

의 비교적 단순한 직무를 수행한다.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의 수행직무에 차이를 고려하여, 디지털 강사의 경우 전문대상 

이상 IT관련학과 졸업자 이상 또는 정보화교육 관련 경력 2년이상인 자를 참여대상으로 선

발하였고, 디지털 서포터즈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ICT기본 활용소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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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춘 자로 전문강사 보조가 가능한 디지털 기초역량 보유자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제시하였

다. 

디지털 강사의 경우 최소 50~60시간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서포터즈는 최소 50~60시

간 이상 교육보조 및 디지털 헬프 데스크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행

직무의 전문성과 업무량에 따라 디지털 강사는 월 175만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디지털 서

포터즈는 월 100만원의 급여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표 6-5>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일자리 주요 수행직무 및 필요역량

구분 수행직무 필요역량

강사

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② 디지털 코디네이팅(교육생 디지털 역량수준 파악, 교육과정 서례 
및 디지털 진로 컨설팅 등) 서비스 제공

③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교안 개발 및 교육실적 관리

④ 교육생 학습관리

- 학력 : 초대졸 이상

- 직무역량 : IT관련 
전문지식,  정보화교육 
관련 경력

서포터즈

①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보조

② 디지털 역량 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애로사항 해결 
(디지털 헬프데스트 운영) 

- 학력 : 고졸이상

- 직무역량 : ICT 기본 
활용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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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디지털 일자리 사례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돌봄서비스 영역의 비대면화가 추진되고 있다. 특히 감염

병에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형식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품 및 기술

개발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감염병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

는 상황에서 비대면형태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GatesNotes, 2020; 김정근, 2021 재인용). 코로나19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로 노인 

돌봄 분야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는 역

할을 하고 있다. 

 노인일자리가 앞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돌봄서비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할 때, 다양한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접해야 할 것이다. 선제적인 대응 차원에서 해외에

서 개발, 보급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분야의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기 활용사례를 살펴보

고, 향후 디지털 기술 및 기기 활용을 통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1) 사례1 : 돌봄로봇을 활용한 디지털 돌봄(일본 PARO)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로 세계적으로 돌봄기술 첨단화에 대한 요구

가 커지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 기술을 활용한 기존 돌봄 인력 중심의 돌봄서비스

를 지능화, 효율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

(Big Data), 인공지능(AI), 로봇공학(Robotics), 스마트 팩토리, 3D 프린팅, 무인 운송 수

단, 가상·증강현실(AR·VR) 등을 활용하여 치매 돌봄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적용할 뿐만 아

니라 관련 분야로의 확대로 이어지게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김영선, 2019). 

최근에는 의학로봇공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치매돌봄 분야에서도 개인돌봄로봇

(Personal-care robot)활용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치매 노인을 정서적 사회적 차원에서 

돕기 위한 로봇도 개발되고 있어(Feil-Seifer, Matarić, 2011; Ienca et al.,2017), 향후 

개인돌봄로봇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돌봄로봇의 성공적인 사례로 일본의 파로(PARO)가 대표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일

본은 로봇산업이 발전하여 파로 이외에도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퍼(PEPPA) 등이 

보편화 되어있데, 파로는 일반적인 돌봄서비스 이외에도  알츠하이머병 환자를 자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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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기능이 가능하다. 실제로 파로가 다른 인지장애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거주자의 삶의 질과 즐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Moyle et al., 2013). 

2) 사례2 : ICT기술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미국 care angel

케어엔젤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을 노인 돌봄에 도입한 스타트업이다. 2014년 미국 플

로리다주에서 시작한 케어엔젤은 2016년부터 음성인식 인공지능을 노인돌봄서비스에 활

용한 시스템을 사업화하기 시작하였다. 

케어엔젤의 특징은 인공지능 기능을 고령층이나 돌봄 제공자가 사용하기 위해 학습할 필

요가 없게 기존 돌봄서비스 체계에 내재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고령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했다. 케어엔젤 시스템에서 고령층은 자신의 스

마트폰 또는 일반전화로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질문에 응답만 하면 된다. 케어엔젤은 인공

지능 상담 로봇을 활용해 취침상태, 건강상태, 약 복용, 안부 등 다양한 질문을 전화로 제공

한다. 

그리고 고령층이 응답한 음성파일을 텍스트(Text)로 전환하여 그 결과를 데이터화한 뒤 

보관 및 분석하고 리포트 형식으로 작성한다. 결과는 보기 좋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기반 

온라인 플랫폼으로 돌봄 제공자에게 전달된다. 가족이나 의사, 또는 요양보호사는 실시간

으로 보고서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상태 및 약 복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

를 들면 일주일간 고령층의 약 복용 횟수, 수면 만족도 수치, 혈압 수치 등과 같은 생활정보 

및 생체정보가 기입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고령자의 일상생활과 다른 특이 사항이 

실시간 자동으로 돌봄 제공자의 스마트폰이나 전화 메시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도 가능하다. 케어엔젤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기존 생체정보 자료를 분석하여 예

를 들면 “아버님이 약 복용을 하지 않고, 최근 우울하다는 의견을 자주 보내고 있습니다. 전

화로 안부 확인을 해 보세요”라는 메시지를 가족 또는 요양보호사, 간호사의 스마트폰으로 

보내게 된다. 추가적으로 케어엔젤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령층의 건강상태를 분석하여 의사 

진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 방문을 위한 전화 연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케어엔젤은 부모를 돌

보는 직원을 위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mployee Assistant Program)으로도 활용되어 

부모 부양으로 걱정하는 근로자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실제 

평균 72세 고령층 514명 대상 임상실험에서 83%가 케어엔젤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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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었다고 응답하였고, 80%는 케어엔젤이 가족들과 돌봄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

을 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Careangel & Elite Health, 2017). 

[그림 6-5] 미국 케어엔젤(Care Angel) 서비스 내용

 

이상의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 기술혁신이 급속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도 돌봄로봇과 ICT기술을 활용한 원격 

돌봄서비스 등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돌봄영

역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혁신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반을 둘러싼 

기술변화에 대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현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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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인일자리 잠재수요층 디지털 역량과 일자리 수요특성

노인일자리로서 디지털일자리에 대한 수요를 검토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자

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노인일자리 신규 수

요층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노인일자리 잠재 수요층(잠재적 대상

자)로 보고, 이들과 노인세대의 인적역량과 디지털역량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디지털을 활

용한 노인일자리의 수요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은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다양성

을 가진 집단이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으로는 기존 노인세대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경제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건강상태가 우수하며 직업경

력과 사회경력에 대한 자부심이 높고, 은퇴 이후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보이

는 것으로 나타난다(정경희 외, 2010; 장승옥, 2014; 신경아 외, 2013). 

그러나, 우리나라 베이비부머 세대는 근로능력을 상실한 부모세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자녀세대의 교육을 위해 양방향의 양육부담으로 본인들의 노후준비에 충실하지 못했으며,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미비 등과 같은 사회보장정책 문제로 인해 상당수의 베이비부머가 노

인세대 진입 이후 소득불안을 경험하거나 빈곤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부머세대 중 국민연금가입자는 절반 수준(49.8%, 2013기준)이지만, 우리나라 국민

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18년 기준 21.7%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소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제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통계청(2018) 조사 결과에서 은퇴 후에도 생활비 보탬을 이유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년기 근로소득은 건강상태나 노동시장변화, 정책환경변화에 따른 유동

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된 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 하더

라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반정호, 2012; 남상호, 2011). 

베이비부머세대가 직면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향후 노후 소득불안 또는 소득절벽을 경

험할 상당수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일자리사업 정책대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절에서는 기존 노인일자리정책 대상자와 향후 노인일자리 

잠재적 수요층인 베이비부머 세대를 포함하여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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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대상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자는 넓은 범위에서 만 60세 이상 고령자 집단으로 볼 수 있

다. 노인일자리사업의 70%를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급수급자이

지만 사업유형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사업단,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형 일자

리사업의 경우에는 만 60세 이상의 사업특성 적합자로 명시하고 있어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대상을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폭넓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노인일자리 정책대상자 특성분석 주요 대상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로 하

고, 이들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디지털 활용 역량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향후 10년 이내 노인일자리사업의 신규 수요층으로 이들의 특성분석에 대한 관심

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55~1963년생 베이비부머 집단의 특성을 

포함하여 기존 노인일자리사업 주요 정책대상자 집단의 특성을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2021년 5월) 원자료와 2019년 정보

격차 실태조사 결과자료를 활용하였다.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 정책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을 살펴보고, 정보화 실태조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와 기존 노인세대의 디지털 활용 역량 특성을 살펴보

았다. 

다만, 디지털정보화 실태조사 데이터의 한계로 연령대별 분석이 어려운 한계로 디지털 

역량 특성을 50대, 60대, 70대 이상의 3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자료를 활용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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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변수 설명 

1)  일반적 특성 및 직업적 특성 변수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자 선발기준표’를 근거로 참여 여부를 결정한

다. 즉, 참여자 선발기준표에 제시되어 있는 기준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변수라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내용을 참고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요인으로 일반적 특성과 직업적 특성 변수를 구성하였다. 

<표 6-6>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기준표

구분 선발기준

공공형 공익활동

·소득인정액(60점)

·참여경력(5점)

·세대구성(5점)

·활동역량(30점)

 - 보행능력(15점), 의사소통(15점)

· 60~64세 차상위 자격(60점)

사회서비스형

·활동역량(40점)

  - 의사소통역량(20점), 신체활동능력(20점)

·필요도(20점)

  - 공적수급여부(10점), 세대구성(10점)

·사무역량, 인성역량, 대인관계역량 (택2)(각 20점)

 - 사무역량(20점) : 컴퓨터 활용능력(10점), 정보검색능력(10점)

 - 인성역량 : 적극성(10점), 친절(10점)

 - 대인관계역량 : 협조적 단계(10점), 갈등해결 능력(10점)

민간형
시장형
사업단

·경력(35점)

 -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10점), 교육이수자(5점)

 - 관련분야 경력 연수(25점)

·세대구성(10점)

·공적지원수급여부(20점)

 - 기초연금수급 여부

·활동역량(35점) 

 - 참여적극성(10점), 수행능력(15점), 신체활동능력(10점)

자료 : 보건복지부.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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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포함하여 학력, 성별, 세대구성 변수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직업적 특성으로는 크게 직업경력에 대한 특성, 향후 경제활동 참여 

희망 특성을 확인하는데 집중하였다. 직업경력은 생애 주된 일자리를 중심으로 주된 일자

리에서의 경력, 은퇴시기, 일자리 특성(산업,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더불어, 향후 경제활동 참여 희망은 주된 일자리 은퇴 이후 경제활동 

참여 희망 여부, 경제활동 참여 희망조건(임금수준, 직종, 산업 고용형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하였다.  

2)  디지털 역량 특성 변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접근수준, 역량수준, 활용수준으로 구성된다.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보유 및 인터넷 사용 가능 여부를 의미하고, 디

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의 기본 이용 능력을 의미한다.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컴퓨터･모바일 기기･인터넷의 양적ㆍ질적 활용정도를 의미한다(황남희 외, 

2020).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으로써 디지털 일자리를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책대상자의 디

지털 수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본 절에서 2020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서 조사된 노인일자리 정책대상자의 디지털 역량 특성분석에는 디지털정보화 수준(종합), 

디지털정보 접근수준, 디지털정보 역량수준, 디지털정보 활용수준의 4가지 변수와 디지털

정보화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 수 있는 디지털정보에 대한 태도변수를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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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인일자리 잠재수요층 일반적 특성 

베이비부머세대(1955~1963년생)와 기존 노인세대(1954년 이전 출생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별, 학력별 수준을 비교하면 다음 표와 같다. 성별구성은 베이비부

머와 기존노인세대 모두 여성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비중이 43% 수준으로 가

장 높고, 기존 노인세대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졸업 비중이 33%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

이비부머세대가 기존 노인세대에 비해 학력수준이 높다는 기존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

과로 볼 수 있다.

연령분포의 경우, 베이비부머 집단 가운데 50~64세 비중이 56%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5~6년 사이에 노인세대로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집단이 크게 증가할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노인 집단 가운데 70대(70~79세)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

게 나타났다. 

거주지(도시권, 비도시권) 분포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집단과 기존노인 집단 모두 도시

권 거주 비중이 7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7> 베이비부머세대와 기존 노인세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

(단위 : %)

구분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성별
남자 49.3 42.7

여자 50.7 57.3

연령대

55~59세 30.2 -

60~64세 56.0 -

65세 이상 13.8 -

65~69세 - 21.5

70~74세 - 28.7

75~79세 - 21.9

80~84세 - 16.6

85~89세 - 8.4

90세 이상 - 3.0

학력

무학 1.0 13.1

초등학교 11.7 33.0

중학교 20.6 20.3

고등학교 43.1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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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21.5. 원자료 활용

연금수급 가능 연령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월평균 연금액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베이비부머 집단 중, 2021년 기준 연금수급 가능 연령인 만 62세에 도달한 고령자

(1955~1959년생) 만을 기준으로 52%가 연금수급자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령금액은 약 

39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 전 연령대가 연금수급 가능연령에 도달한 집단으로 80% 이

상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수령금액은 47만원 수준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월평균 수령금액의 표준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 

집단 내 수령금액 편차가 매우 클 것으로 보여 진다.  

<표 6-8> 연금수급 여부 및 월평균 수급액

(단위 : %, 만원)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연금 수급자 52.2 85.6

연금 비수급자 47.8 14.4

월평균 금액 (만원)
39.2

(SD = 64.8)

47.7

(SD = 59.4)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21.5월 조사 원자료 활용 

구분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초대졸 이상 23.5 10.9

  

  전문대 4.8 1.3

  대학교(4년제 대학포함) 15.6 8.0

  대학원(석박사) 3.1 1.6

거주지
도시권(동부) 79.7 73.3

비도시권(읍면부) 20.3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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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일자리 잠재수요층 일자리 수요특성

1)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 직업과 종사상 지위, 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사유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생애 주된 일자리 산업 분포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서비스업 종사자

가 35.2%로 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제조업 종사자가 14.1%, 건설업 종사자가 12.9%,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가 12.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노인 집단의 경우에도 서비

스업 종사자가 47.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베이비부머 집단과는 달리 농

업, 임업 및 어업 종사자 비중(17.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5.5)%,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행정 서비스 종사자(14.0%)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35.5%로 가장 

높았고, 서비스 관련 종사자 16.2%, 기능 종사자 11.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도 단순노무종사자 비중이 59.2%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베이비부

머 집단과 달리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4.0%) 비중이 높고,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1.6%)

와 사무 종사자(2.1%)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중이 33.9%로 가장 높

았으며 임시근로자 29.4%, 일용직 근로자 24.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임시근로자가 45.3%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일용직 근로자 17.6%, 자

영업자(고용원 없는)가 14.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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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9> 생애 주된 일자리 특성 비교

 (단위 : %)

구분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산업
(10차)

농업, 임업 및 어업 4.3 17.2

제조업 14.1 6.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0.3 0.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1 0.4

건설업 12.9 6.2

도매 및 소매업 9.8 5.7

운수 및 창고업 3.0 5.4

숙박 및  음식점업 12.5 4.9

정보통신업 0.9 0.3

금융 및 보험업 1.2 0.3

부동산업 2.4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5 0.8

서비스업 35.2 47.9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8.3 10.5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서비스업 8.3 14.0

  - 교육 서비스업 4.4 1.8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5 15.5

  - 예술, 스포츠 , 여가관련 서비스업 1.5 1.2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 4.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2.3 1.7

직업
(7차)

관리자 1.4 0.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7.7 1.6

사무 종사자 8.1 2.1

서비스 종사자 16.2 7.1

판매 종사자 8.8 3.8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7 14.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5 6.4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8.1 5.6

단순노무 종사자 35.5 59.2

종사상 지위

임금근로자_상용 33.9 13.5

임금근로자_임시 29.4 45.3

임금근로자_일용직 24.2 17.6

자영업자_고용원 있음 2.5 0.4

자영업자_고용원 없음 6.3 14.6

무급가족종사자 3.8 8.6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21.5월 조사 원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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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게 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개인 및 

가족 관련 이유로 그만 두게 된 비중이 25.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고용완료 23.3%, 일

거리가 없어서 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고용완료가 

37.5%로 가장 높았고 개인 및 가족관련 이유가 23.1%, 정년퇴직이 12.2%로 높게 나타났

다. 생애 최장 근로기간은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평균 15.6년,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 

14.1년으로 비교적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6-10> 주된 일자리 그만둔 이유

(단위 : %)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고용 완료(임시  및 계절적 이유로 고용기간 완료) 23.3 37.5

개인, 가족관련 이유 25.7 23.1

정년퇴직, 연로 9.9 12.2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부진 17.6 11.3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10.8 7.0

그 외 기타 사유 12.7 9.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21.5월 조사 원자료 활용 

2) 향후 경제활동 참여 희망(일자리 참여 희망) 특성

향후 일자리 참여에 대한 의지와 희망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근로 희망여부와 일

자리 선택 시 고려사항, 희망 근로 형태 및 임금 수준을 살펴보았다. 

향후 계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비중을 살펴본 결과,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76.5%가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이 52.0%로 높긴 하지만 일하기를 원하지 않는 비중도 48.0%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일자리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일의 양과 시간

대(25.5%), 임금수준(23.1%), 계속 근로가능성(18.5%)에 대한 고려가 높게 나타났다. 기

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도 향후 일자리 선택 시, 일의 양과 시간대(27.5%)가 가장 중요한 고

려사항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임금수준(15.5%), 계속근로 가능성(15.1)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 과거 경험을 살릴 수 있는지 여부와 일의 내용에 대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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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 출퇴근 거리 및 이동 편리성

에 대한 고려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희망 근로형태에 대해서는 베이비부머 집단과 기존노인 집단 간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

다. 베이비부머 집단의 경우에는 전일제 근로 희망 비중이 61.1%로 높게 나타난 반면, 기

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를 희망하는 비중이 65.9%로 높게 나타났다. 

희망임금수준을 살펴보면, 베이비부머 집단은 월평균 150~200만원 사이의 임금을 희망

하는 비중이 24.9%로 가장 높고, 200~250만원 미만 희망자 비중이 20.7%, 100~150만

원 미만 희망자 비중이 18.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에는 월평균 

50~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희망하는 비중이 26.7%로 가장 높고, 이어서 100~150만원 

미만 22.4%, 150~200만원 미만이 18.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종합하면, 베이비부머 집단은 자신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종사하

면서 월평균 150~2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일제 근로가 가능한 일자리에 대

한 욕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존 노인 집단의 경우 일의 양과 시간대를 고려하여 

월평균 50~1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일 할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있음

을 알 수 있다.

<표 6-11> 향후 경제활동 참여 희망 특성

(단위 : %) 

구분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계속근로
희망여부

원함 76.5 52.0

원하지 않음 23.5 48.0

일자리 
선택시 

고려사항

임금수준 23.1 15.5

일의 양과 시간대 25.5 37.5

계속 근로가능성 18.5 15.1

일의 내용(사무직/생산직 등) 13.4 12.2

출퇴근 거리 등 편리성(위치) 7.5 10.0

사업장 규모 0.5 0.1

과거 취업경험과의 연관성 10.4 9.0

사회적 지위 유지 가능성 1.0 0.6

기타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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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21.5월 조사 원자료 활용 

한편, 계속근로를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는 베이비부머 집단과 기존 노인 집단 모두 경제

적 이유(생활비 보탬을 위하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베이비부머 집단과 기존 노인 

집단 모두 노후 소득보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집단의 인적 특성과 

희망일자리에 욕구 수준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후 소득보전 또는 소득보충을 

위해 계속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시사한다.

<표 6-12> 향후 계속근로 희망사유

(단위 : %) 

주된 이유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경제적 보탬(생활비 보탬) 60.9 53.7

일하는 즐거움 31.3 37.1

사회가 아직 나의 능력(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2.6 1.3

건강 유지 1.7 2.9

유휴시간 활용 (무료함 달래기) 3.5 4.9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부가조사 2021.5월 조사 원자료 활용 

구분 베이비부머 기존노인

희망
근로형태

전일제 근로 61.1 34.1

시간제 근로 38.9 65.9

희망
임금수준

월평균 30만원 미만 0.2 2.7

월평균 30~50만원 미만 1.1 12.9

월평균 50~100만원 미만 9.3 26.7

월평균 100~150만원 미만 18.0 22.4

월평균 150~200만원 미만 24.9 18.3

월평균 200~250만원 미만 20.7 9.7

월평균 250~300만원 미만 11.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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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일자리 잠재수요층 디지털 역량 특성 

1)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

베이비부머세대와 기존 노인세대의 디지털 역량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정보화 수

준(종합), 디지털 접근수준, 역량수준, 활용수준을 살펴보았다. 

먼저 50세 이상 전체 고령집단의 디지털정보화 종합 수준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

히 일반 국민의 68.6%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디지털정보 취

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표 6-13> 최근 3년간 디지털정보화 종합수준

(단위 : %)

2018 2019 2020

일반국민 100.0 100.0 100.0

연령대

고령층 전체 63.1 64.3 68.6

50대 - 98.9 99.2

60대 - 73.6 78.8

70대 이상 - 35.7 38.8

자료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각 연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  위드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인일자리 정책방향 연구

2) 디지털정보 접근수준 : PC 및 스마트기기 보유율

디지털정보 접근수준은 일반인 대비 92.8%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고령층 가운데 데스크탑이나 컴퓨터, 노트북 등 이용 가능한 PC보유 비중은 

61%로 일반인 대비 20%p 정도 낮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비교적 젊은 고령층

인 50대의 PC보유율은 86.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그러나 60대에 70%로 감소

하고, 70대 이상 연령대는 30%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PC이외의 스

마트기기(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PC보다는 스마트기기 보유율

이 높게 나타나지만, 여전히 일반국민 대비 20%p 정도 낮은 수준이며 70대 이상 후기 고

령자의 스마트기기 보유율은 40%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인다. 

<표 6-14> 디지털정보 접근수준

(단위 : %)

pc보유율 스마트기기 보유율

일반국민 83.2 92.3

연령대

고령층 전체 61.3 77.1

50대 86.0 98.8

60대 70.8 89.7

70대 이상 30.6 44.9

성별
남성 64.1 80.4

여성 58.9 74.0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 PC 및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

고령층의 디지털정보 역량수준은 일반인 대비 53.7%로 디지털정보화 접근수준과 활용

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능력을 나타

내는 디지털정보 역량 수준이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는 디지털기기 활용 측면

에서 고령층이 매우 취약함을 시사한다. 실제로 최근 들어 대중매체를 통해 연령집단별로 

비교할 때, 고령집단(50세 이상)은 타 연령집단보다 모바일 표 예매(영화, 기차, 버스 등), 

인터넷 쇼핑,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서비스, 식당이나 카페의 키오스크(Kiosk, 무인주문단

말기) 활용, 인터넷 행정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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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김희진, 2019.1.10.; 고희진, 2019.2.4.; 정진영, 

2020.9.9.; 유대근, 홍인기, 나상현, 윤여정, 2020.10.29.; 황남희 외, 2020). 

디지털정보 역량 수준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PC 사용능력보다는 모

바일기기(스마트기기) 사용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예컨대, 필요한 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설치 및 이용능력을 보면 PC 사용능력은 28% 수준인데 반해, 모바일기기를 사용능력은 

48%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문서 작성 및 자료작성 능력에서도 PC 사용능

력은 22.4% 수준인데 비해, 모바일기기 사용능력은 32.1%로 높게 나타난다. 70대 이상 

후기 고령자 집단의 경우에는 디지털 기기에 상관없이 디지털 사용능력이 상당히 낮은 수

준을 보이지만, 베이비부머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50대와 60대 고령자 집단의 경우에는 

PC보다는 모바일기기 활용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6-15> 디지털정보 역량수준

(단위 : %)

디지털 
역량수준 전체

필요한 소프트웨어(어플) 
설치 및 이용

문서 및 자료작성

PC 모바일기기 PC 모바일기기

일반국민 100.0 100.0 100.0 100.0 100.0

연령대

고령층 전체 53.7 28.4 48.0 22.4 32.1

50대 95.1 54.4 82.2 44.9 53.9

60대 59.8 30.7 51.7 23.6 38.1

70대 이상 14.9 5.1 16.6 3.2 7.7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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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 디지털기기 이용률

고령층의 디지털정보 활용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71.4%로 나타났다. 디지털기기별 이용

률을 살펴보면, PC 인터넷 이용률은 42.4%, 스마트폰 이용률은 99.8%, 스마트패드 이용

률은 2.6%로 스마트폰 이용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6> 디지털정보 활용수준 (스마트기기별 이용률)

(단위 : %)

디지털정보
활용 수준 전체

디지털 기기별 이용률

스마트폰 PC 스마트패드

일반국민 100.0 100.0 100.0 100.0

연령대

고령층 전체 71.4 99.8 42.4 2.6

50대 - 100.0 54.6 3.0

60대 - 99.6 41.7 3.2

70대 이상 - 100.0 21.7 0.3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기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이용률은 83.8%로 일반국민 90.3%보다 낮은 수준으

로 나타났다. 고령집단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생활 서비스 유형으로는 생활정보 서비스

(79.6%)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금융거래 서비스(41.1%), 전자상거래 서비스(37.0%), 공공 

서비스(19.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층의 생활정보 서비스 활용비중은 일반국민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베이비부머 집단이 포함되어 있는 50~60대 연령집단에서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률이 8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은 고령세대의 

경우에는 생활정보 서비스 이용률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서비스, 금융거래서비스, 공공서

비스의 모든 서비스 이용률이 일반국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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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7> 디지털정보 활용수준 (생활서비스 유형별 이용률)

(단위 : %)

생활서비스 
이용률 전체

생활서비스 유형별

생활정보 전자상거래 금용거래 공공서비스

일반국민 90.3 65.2 64.1 60.8 35.4

연령대

고령층 전체 83.8 79.6 37.0 41.1 19.3

50대 - 89.7 58.1 65.7 36.9

60대 - 81.5 33.4 34.9 13.1

70대 이상 - 56.0 7.6 11.6 2.8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령층의 온라인 경제 활동률’은 50.5%로 일반국민 54.3%보다 3.8%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디지털정보 수준은 대체적으로 일반국민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나는데 경제활동을 위한 디지털 활용수준에 있어서는 일반국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조사결과는 고령집단이 타 연령집단에 비해 소득 및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활동 유형별로 살펴보면,  비용절감에 도움 되는 활동(21.9%)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어서  소득 증대/유지에 도움 되는 정보습득 및 재테크 활동(21.7%), 취업이나 

이직에 도움 되는 활동(20.0%), 창업이나 사업 운영에 도움 되는 활동(15.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18> 디지털정보 활용수준 (경제활동 유형별 이용률)

(단위 : %)

 온라인 
경제활동률

전체

경제활동 유형별

취업/이직 
활동

창업/사업
운영 활동

소득창출/유지를 
위한 정보습득, 

재테크

비용절감 
관련 활동

일반국민 54.3 36.1 24.0 31.6 35.5

연령대

고령층 전체 50.5 20.0 15.9 21.7 21.9

50대 - 34.6 24.6 34.4 35.1

60대 - 16.9 13.4 17.2 18.5

70대 이상 - 1.2 1.5 9.8 6.7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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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디지털정보화에 대한 인식

디지털 정보활용 및 기기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 지속 차원

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5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새로운 기술 학습 차원

에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43.2%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디지털 활용을 통한 온라

인 교육 등을 수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활용 및 기기활용이 향후 경제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고령

집단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전체가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4차산업혁

명으로 노동시장 및 고용환경 구조 변화에 대해 고령집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6-6] 디지털 활용에 대한 필요성 인식

(단위 : %)

참고 1) 디지털기기 이용 태도에 관한 6개 항목 중, ④사용능력이 향후 지속적 경제활동에 중요함(경제활동을 위한 필

요성), ⑤샐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함(새로운 기술습득을 위한 필요성), ⑥평생학습자로 생각, 온라인 

교육 등 수강함(온라인 교육 등 평생교육을 위한 필요성) 항목을 활용함

    2) 각 필요성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을 의미함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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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디지털 활용 기술이 삶에서 더욱 중요해졌다고 인식

하는 비중은 57.0%로 과반수 이상이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일상속 디지털화로 인한 디지

털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병이 언제

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활용기술 학습기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디

지털 활용능력 부족 시, 사회적으로 배제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인식하는 비중이 50% 수준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6-7]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디지털정보 및 기기활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단위 : %)

참고 1) 코로나19로 인한 인터넷/모바일 기술태도 변화를 조사한 항목을 활용함(① 인터넷.모바일 기술이 삶에 더 중요

해짐(디지털활용의 중요성성), ②인터넷 모바일 기술 배울 기회가 많아졌으면 함(디지털 학습 필요성), ③인터

넷, 모바일 기술 사용 능력이 부족하면 사회에 낙오 될 것(사회적 배제에 대한 불안))

    2) 각 항목에 대해 ‘그렇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중을 의미함

자료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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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디지털 노인일자리 적용방안 

본 절에서는 앞서 3절과 4절에서 검토한 디지털 일자리 사례와 직무특성, 그리고 노인일

자리 잠재적 수요층을 포함한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수준과 일자리 수요특성을 바탕으로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적용 가능성 차원에서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방향과 적용

범위를 제안하였다. 더불어, 노인일자리사업 실무자 대상의 FGI 조사18) 결과를 토대

로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핵심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표 6-19>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추진을 위한 실무자 FGI 조사개요

구분 세부 내용

조사 대상

비대면,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수행기관 실무자 12명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대표 8명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현장 실무자 4명

조사 방법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표적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조사 기간 2021년 11월 9일 ~ 11월 12일 (약 4일)

조사 내용

 - 코로나19 현황 속 노인일자리사업 진행 방식과 이후 개선 방안

 - 위드코로나 시대의 노인(종사자) 역량 강화 방안

 - 위드코로나 시대의 신규 노인일자리 창출 방안 및 수요처 관점 개선의견

  

18)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추진을 위한 실무자 FGI조사결과를 내용에 맞게 5장과 6장에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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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방향과 적용범위

1) 사회적 가치가 있는 공익형 디지털 노인일자리 확대 

국내외 디지털 일자리 사례를 살펴본 결과, 최근 디지털 일자리는 공공성과 공익성, 사회

적 가치가 있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확대 보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코로

나19 이후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는 환경, 지

역사회 활성화, 사회서비스분야 등 공익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일자리를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와 취지를 고려할 때, 단순히 일자리나 사회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일자리보다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높은 영역에서 일자리

를 확대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디지털 정부일자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

공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나 친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지역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 행정서비스 전산화를 위한 디지털 

일자리 사례는 노인일자리로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승강기안전관리원 사업은 모바일앱

을 활용하여 지역내 승강기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자리로 공공데이터 

구축, 지원에 해당하는 디지털 일자리로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재알리미 사업은 드론 및 디

지털 영상촬영기계를 활용하여 지역내 문화재를 알리기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일

자리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일자리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 이후 급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기반이 미흡

한 한계가 있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표 6-20>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분야별 추진방향

정책목표 공공분야에서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한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 창출

추진방향
- 근로조건 : 주 15~40시간 근로, 최저임금 보장, 4대보험 적용 등

- 관련부처 : 과기부, 교육부, 국토부, 문체부, 환경부 등 18개 부·처·청

주요분야

- 디지털 경제기반 조성을 위한 데이터·콘텐츠 구축 분야

  ex)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DB구축, 디지털역량 강화 교육, 지역사회문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
한 DB구축, 관광지/의료기관 방역, IT기반 재활용처리 모니터링 등

- 비대면 행정서비스 분야

자료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2020.제3차 추경일자리사업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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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의 디지털 역량을 고려한 다양한 직무단위의 디지털 노인일자리 개발

비대면 디지털 정부일자리 사례별 직무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일자리가 디지털 

역량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와 기초적인 업무수행지침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로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사회적경제 지역생태

계 구축 일자리의 경우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직업경력이 요구되는 코디네

이터 직무와 코디네이터 직무를 보조하는 형태의 조사원 직무로 구분하여 전문지식과 기

술, 능력에 따라 참여가능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문화관 소장 유

물 DB구축 일자리의 경우에도 유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직업경력을 요하는 직무(심화

자료 구축)와 업무수행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수행 가능한 직무(기초DB구축)로 구분하여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잠재수요층인 50대 중반의 베이비부머 세대의 

디지털 활용역량과 직업적 역량은 기존 노인세대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와 기초업무수행지침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를 세분화하여 다

양한 직무단위의 디지털 노인일자리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디지털 일자리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을 활용한 1인 기획, 1인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검토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Ÿ 노인일자리쪽에서 신중년, 신노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중년도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5년, 10년 있다가 실질적으로 노인 일자리의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향후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시하고 좀 적극적으로 협의해
서 신중년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디지털 문화
에도 좀 더 지금의 어르신들보다 위화감도 없고 동료애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관
장님들이 소중한 말씀 주셨는데 그런 토대를 통해서 이후에 저희도 뭐 예를 들어서 강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 참여를 좀 유도하고요. (C2)

Ÿ 저는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창업이나 창직도 노인일자리에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벤처센터까지는 못 만들어주겠지만,  하고자 하는 창업이나 창직을 실제로 추
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과 교육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1인 출판이
라든지 1인 기획 같은 것들을 이제 베이비부머기 때문에 좀 더 현실적으로 가능한 고민을 더 하는데, 
많이 바라시고 이분들을 위한 공유 스토리지나 공유 공간 플랫폼을 만들고 같이 하시겠냐 그러면 적
극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시도해보기에는 지원기
반이 약해서 불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창업지원도 노인일자리에서  고
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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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활용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형 디지털 노인일자리 확대

중고령자의 디지털 역량과 관련한 조사결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디지털 활용

기술 학습기회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디지털 활용능력 부족 시, 사회적으로 배제될 것이

라는 불안감을 인식하는 고령자가 5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50세 이상 중고령

자가 모바일 표 예매(영화, 기차, 버스 등), 인터넷 쇼핑, 인터넷 및 모바일 뱅킹서비스, 식

당이나 카페의 키오스크(Kiosk, 무인주문단말기) 활용, 인터넷 행정서비스 이용 등 일상생

활을 자립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김

희진, 2019.1.10.; 고희진, 2019.2.4.; 정진영, 2020.9.9.; 유대근, 홍인기, 나상현, 윤여

정, 2020.10.29.; 황남희 외, 2020).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 시, 디

지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화로 인한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

으로 디지털 도우미, 화상강좌 사업이 확대 추진되었다. FGI 결과, 디지털기기 활용법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도우미사업이나 화상강좌, 동영상 강좌를 통해 교육서

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와 서비스 수혜자 모두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일자리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일자리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

적 취약계층(취약가정 아동, 취약노인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디지털 교육형 노인일자리사업을 확

대 보급해 나갈 필요가 있다.

Ÿ (스마트 도우미) 스마트 기기 활용법 교육을 일대일로 진행하니까 효과가 제일 높았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집단교육이 제한되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거나 화상으로 강좌를 일부 추
진하거나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의1:1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서비스 받는 
어르신들에게 효과가 좀 좋았어요.

Ÿ (화상 강좌 사업) ZOOM 화상회의를 통해서 계속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줌 본인들이 막 배
우기 힘들어하니까 어려웠는데 점점 이제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오카리나도 알려주고 춤도 알
려, 춤들도 교육시키고 하는 일들 이런 일들 하셨는데 그것도 통해가지고 되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이 보니까 접수하는 분들이 어르신들도 그거 배우겠다고 하지만 이제 막 집에
서 너무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니고 하니까 아이들도 가르쳐 달라고 접속이 오고 또 일반 
주부들도 와가지고 그걸 배우고 이제 이러니까 어르신들이 좀 신이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
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던 그런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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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코딩 교육) 초등학교랑, 그때는 초반에 나갔을 때는 아예 코딩 프로그램 자체를 의무화해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학교 쪽에서도. 그리고 또 지역,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같은 경우 좀 취약계층의 아이
들이다 보니까 코딩이나 이런 거를 배울 기회가 일반 가정의 아동들보다 많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일
반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쪽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요
를 좀 많이 했었고 실제 아이들이 코딩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2.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

1) 노인일자리 디지털 이용 접근성 확대

디지털 노인일자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참여노인)와 수혜자(서

비스 수혜자)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FGI 결과, 현행 디지

털 노인일자리 추진에 있어서 디지털 이용 접근성의 한계로 일자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일자리 서비스 수

혜자의 대부분이 사회적 취약계층이다 보니, 디지털 이용 접근성이 떨어져 노인일자리 서

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완화하고 디지털 노인일자리를 확대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자리 참

여자와 수혜자가 물리적, 경제적 제약 없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조성 차

원에서 1) 공공와이파이 적용범위 확대 또는 디지털 일자리존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노인일자리 수요공급자간의 정보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2)중앙단

위의 노인일자리 디지털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 공공와이파이 적용범위 확대 및 디지털 일자리존(work zone) 구축

와이파이기술은 스마트기기의 보편화 속에서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구축 및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빠른속도로 공공와이파 서비스 이

용범위가 확대되었다(장은덕, 2019).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만큼 우리나라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음에

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지털 취약계층이 물리적, 경제적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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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과 향후 개발 보급될 디지털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노인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간단한 스마트기기나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일자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노인일자리 활동시간과 교육시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

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GI 결과에서도 공

공와이파이 확대 보급 및 데이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다수 제시되었다.

Ÿ 공공와이파이 확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데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이게 와이파이 무제한 아닌 분도 아닌 분도 있잖아요. 진짜 울으신 분도 있어요. 이게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봤는데 동영상이 그 달에 비용이 몇만 원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시 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딱 그거 할 때 모두 다 공감했거든요. 근데 그 실버 어
르신들은 다 실버요금제니까 그 실버요금제 되면 와이파이가 진짜 무제한 되는 게 진짜 필요하거든
요. 

Ÿ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하려면 정부에서 어르신들에게 일자리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본 환경을 만
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와이파이 설치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 
공공와이파이 정말 필요합니다.저희 같이 농촌 지역에는 와이파이가 정말 없어요. 그러면 그런 활동
들은 경로당에서 할 수 있고 읍면동에 있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활동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어렵거
든요. 아니면 어르신들 시니어폰에다가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넣어주거나 아니면 인프라
를 구축하면 그 사업은 무궁무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환경구축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C4)

Ÿ 저희가 이제 줌 교육을 지금 프로그램이 한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한 열 개 정도 돼요. 이제 교육 인원
은 다섯 명에서 열 명 정도 되세요. 다 참여하십니다. 다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게 도
시보다 인터넷 인프라가 좀 적어요. 저희가 다들 비슷한 걸 했겠지만 저희도 이걸 못 보시는, 참여하
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 서버에 올리거나 유튜브에 올리거나 사실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분도 많아요.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데 데이터 때문에, 못 보시는 분들이 약 30~4
0% 정도가 되세요. 도시 지역은 아마 더 낮을테지만, 지방은 공공와이파이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C4)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접근성 확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와

이파이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디지털 일자리존을 구축하여 일자리 활동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은 물리적, 경제적 제약 없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이용이 가

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일자리 서비스 수혜자 관점에서 서비스 접

근성 확대를 위한 공공와이파이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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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일자리 디지털플랫폼 구축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자리 수요공급을 매칭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디지털 플랫폼은 알고리즘 방식으로 조율되는 거래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노동)가 교환되

는 구조화된 디지털 공간(네트워크)이며,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서비

스를 의미하는데(일자리위원회, 2020), 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불안정, 소득불안정 등의 사

각지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지만 향후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

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일자리 플랫폼 활용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나, 민

간형 노인일자리의 경우에는 현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디지털 플랫폼 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FGI를 통해서 민간형 노인일자리로 추진되는 사업 중에는 이미 디지털 일자

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수요공급을 매칭하는 방식이 도입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중앙단위의 디지털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전국의 노인일자리 수요공급 정보를 종

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수요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만,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가지는 한계를 토대로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의 안전수칙, 공급자의 

준칙 등 행동강령이란 수요공급자간의 분쟁 발생에 대비한 가이드라인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Ÿ 우리가 우렁각시사업을 하는데 그게 일자리플랫폼 앱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이 사업이 
참여노인도 수혜자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서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이런 노인일자리 전용 플랫폼
이나 앱을 하나 개발해서, 전국 노인일자리사업 수요공급 매칭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환경이 조성되
면 좋겠어요. 어르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앱 하나 만들어서 그 앱을 통해서 일자리 정보 보기도 하
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하
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Ÿ 저희도 아이 돌보는 사업도 하고 있고 학습 매니저 사업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어플이 있으면 바로
바로 연결되겠지 싶고 또 저희가 쿠킹 클래스라고 해서 아이들 요리 교실 같은 경우도 보통 우리가 
올리는 데가 솜씨당이나 이런 데다가 올리면 어플 그쪽에다 저희가 올리면 이제 찾아오거든요 배우
겠다고 음식을 배우겠다고 찾아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한 번에 통합시킬 수 있는 어플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것들을 다양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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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지금 저희 시장형이나 이런 거 홍보할 때 지금 보통 들어가는 데가 카카오 이런 쪽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많이 찾는 곳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앱이 통합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앱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접근이 훨씬 더 편할 거고 사실 
그거 클릭하는 데 얼마 클릭하는 데 돈이 얼마거든요 그게. 사실 그게 비용이 상당히 비싸요. 인스타
그램이나 카카오 거기서도 한 번 클릭하는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비싼 
건 3천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클릭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
실은 기관 내에서 활용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2) 노인일자리 이해관계자별 디지털 교육 강화

(1) 참여자 기초 디지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은 수행기관에서 실시하는 소양 및 활동(직무)교육을 이수하도

록 정하고 있다. 공익활동의 경우 안전교육(4시간 이상)을 포함하는 활동교육을 12시간 이

상 이수해야 하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경우 소양교육 8시간, 안전교육 4시간, 직무교

육 6시간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시장형사업단의 경우 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4시간, 직

무교육 4시간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알선형(구, 인력파견형)은 수요처에서 

필요시 소양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안전교육은 의무이수). 다만, 참여노인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안전교육만 필수로 규정하고 있고, 그 외 소양교육 및 직무

교육은 참여사업에 대한 개요, 활동방법, 기타 소양교육 등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행기관

에서 자율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행기관에 따라 참여노인 교육 수준과 교육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안전교육과 함께 디지털 기초교육이 필수적으

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 노

인일자리와 향후 확대 보급될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의 특성을 고려

하여 스마트기기, 모바일기기의 기초활용 능력이 요구되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 앱 활용 등에 필요한 기초교육프로그램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마트기기 및 모바일앱 활용 등과 관련한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과 관련해

서는 한국판 뉴딜종합정책에 따라 확대 추진되고 있는 ‘전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교육과정

별 주요 추진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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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지역내 주민센터, 평생교육관 등 생활SOC를 활용

하여 디지털 배움터에서 수강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크게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 디지

털 중급 과정으로 구분되고, 디지털 특별 과정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기초, 디지털 생활에 해당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노인일자리 참여노인에게 

적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기초 교육과정은 주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

블릿, AI 스피커 등, 비대면 화상솔루션, SNS 등의 사용법과 활용역량 향상을 통하여 디지

털과 친숙해지는 것을 교육목표로 스마트폰 및 컴퓨터 기초 활용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디지털 생활 과정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거나 도움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 학습을 

목표로 네이버페이, 스마트폰 기차표 예매, 스마트폰 쇼핑하기, 디지털 행정서비스 이용하

기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다. 

<표 6-21> ‘전국민 디지털 역량교육’ 교육과정별 주요내용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디지털 
기초과정

- 스마트폰 활용법 

- 컴퓨터 인터넷 정복

- 스마트폰 사진촬용 및 활용 

- 비대면 원격교육 솔루션 및 문제해결

- 나만의 블로그, 카페 만들기

총8~20시간

활용(7h)

소양(1h)

예방(1h)

참여(1h)

디지털 
생활과정

- 디지털 세상 : 네이버페이, 스마트폰 기차표 예매, 스마트폰 쇼핑하기

- 디지털 행정서비스 : 인터넷으로 등본떼기, 앱으로 날씨보기, 가계부 만들기

- 온라인 소통하기 : 인스타그램 활용, 카톡 이모티콘 다운받기, 이메일보내기

- 유용한 어플활용 : 사진 찍어서 번역하기, 마스크 판매처 찾기, 휴일에 문여는 
약국 찾기

- 인터넷 도구 활용 : 데이터 관리 및 설문지 만들기(클라우드, 네이버 오피스, 
네이버폼)

- 인터넷 뱅킹 활용 :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보기, 금융상품 정보보기

총10~12시간

활용(6h)

소양(1.5h)

예방(1.5h)

참여(1h)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 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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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일자리 실무자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실무자는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사업을 개발하고 수요처를 확

보하고, 참여자를 선발·교육하는 일련의 사업과정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디지털 노인

일자리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자의 디지털 역량이 요구된다. 

그간의 노인일자리 실무자 교육은 노인에 대한 이해나 노인일자리사업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 또는, 시장형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한 직무역량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향

후 디지털 노인일자리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실무자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

련하여 ‘전국민 디지털역량교육’ 교육과정 중 특별교육과정 추진내용을 참고해볼 수 있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교육과정 중, 디지털 특별교육은 교육, 세미나, 체험 등의 형태로 자

유롭게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미디어 활동, 신기술 체험 및 디지털 기반 일자리 소개 

등 교육수강생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또는 세미나 형식의 교육프로그

램이다. 교육과정의 특성 상, 교육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주제도 매우 다양하기 때

문에 최근 디지털 시대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현실 반영도가 높은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소양교육

으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6-22> 특별교육과정(전국민 디지털역량교육 중) 주요내용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 교육시간

특별

교육과정

- VR, AR 기술소개, 활용사례, 컨텐츠 및 게임 체험

- 데이터전처리 과정 이해

- 드론(작동원리, 운전실습, 게임 체험 및 영상촬영)

- 3-D프린팅 활용

- 디지털사회, 역기능 및 대처방안 

- n번방, 딥페이크 등 디지털 신종 범죄 예방

- AI 기술발전에 대한이해

- AI를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사례

- 디지털을 통한 인생2막, 새로운 디지털 일자리 소개

-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 초청강연 등

-

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 디지털역량강화 교육과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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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디지털 노인일자리 추진방향 및 정첵과제(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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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주요결과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의 확대로 인해 노동시장의 축소와 노동의 질적 저하를 초래

할 가능성이 높다. 4차 산업혁명이 노동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지만 창의성과 전문성

이 요구되는 숙련도가 높은 직업이 그렇지 않은 직업보다 기계에 의한 대체 위험성이 낮고, 

정형화된 중간 숙련 직무들이 기계에 의한 대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환경

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직업구조와 직무의 특성뿐만 아니라 노동의 양식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보호권에서 벗어난 플랫폼 노동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불안정 노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 노동시장의 축소와 노동의 질적 저하

에 대응해서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저임금의 단순 노동에 대한 개선방안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노동의 변화에 대한 새로운 대안정책으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

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가운데 기본소득이 전제하고 있는 탈노동의 문제에 대한 구

체적 논의는 부족하다. 기본소득은 노동이 없는 사회 혹은 노동이 불필요한 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바라보는 대안이 아니라, 이 새로운 대안은 노동이 기반이 되지 않는 복지국가를 실

현하자는 취지이며, 기본소득을 통해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을 축소함으로써 얻는 진정한 

인간의 자유 실현을 지향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기본소득에 의해 대체되어야 할 공적인 프로그램인가? 결론부터 말하

자면 그렇지 않다.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을 축소하는 대신에 유급

노동에 국한되지 않은 일(work)을 통해 노동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standing, 

2013). 앳킨슨(Atkinson, 1996)은 기본소득을 지지하면서도 기본소득의‘무조건성’에 대

해 타협이 필요한 원칙이라고 주장하며, 사회적 기여(social contribution) 활동을 조건으

로 한 참여소득을 제안하였다. 참여소득은 급여의 자격요건으로서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구상으로 복지국가의 노동윤리를 약화시키는 결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책환경과 
노인일자리 정책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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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얻고자 한다. 특히 광범위한 사회적 활동을 인정하는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을 이행하

는 전략으로 검토되고 있다.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노인일자리사업의 소득보장 기능은 다

층적 소득보장체계로 위임하고, 광범위한 사회참여 활동을 전제로 한 참여소득과 노인일자

리사업을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참여소득은 임금소득만을 위한 것이 아닌 스

스로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지향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조남경, 2017). 참

여소득제는 일의 가치를, 일자리보장제는 일의 권리적 성격과 일의 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두 대안 간에는 연결점이 있다. 사회참여 지원과 일자리 보장의 

이원화 된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이 새로운 대안 정책과의 결합이 가능

하다.      

코로나19 이후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현장은 코로나 19의 감염위험에 취약한 특

성을 보였다. 사업단 가운데 20.3%는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1회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가 85%로 나타나, 코로나 19 이후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여건이었다. 

수행기관 자체적으로 사업 중단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기관에 의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

다. 지자체의 요청이나 수요처에서 사업 진행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수행기관에서 사

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하지만 수행기관들은 기존 사업운영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쏟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행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 대응방식은 비대면 활동으로 사업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노

인일자리사업의 91%는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되었을 정도로 비대면 노인일자리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런데 비대면 활동을 전환한 과정이 새로운 일자리 영역이 개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예컨대,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한 사업은 전체

의 1.2%에 불과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발굴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1.1%로 낮았다. 

비대면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코로나19 이후에 돌봄, 안전, 지역 홍보와 관련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노인일자리가 활

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직무이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기기의 기능 소개와 활용방법에 

대해 교육하는 디지털 정보 교육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향후 디지털 노인일자리 분야는 

사회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전문적인 디지털 역량이 요구되는 직무와 관련된 일자리, 교육

형 디지털 일자리 등에서 확대될 여지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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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위드코로나 시대의 정책환경과 노인일자리 정책적 대응

노인일자리사업은 목적에서 노동시장정책으로서 노인취업이라는 목표와 복지정책으로 

사회참여 촉진 및 소득보장이라는 목표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의 

성격은 ‘일자리’와‘사회활동’으로 구분되며, 급여의 성격측면에서 노인일자리에서 지원하

는 급여는 임금, 활동비, 사회적 임금으로서 복합적 특성을 띠고 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며, 사업유형에 따라 사용주는 기업이나 정부가 된다. 활동비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모호하지만 지침에는 공익활동, 재능나눔을 사회활동으로 개념화 하고 있으며, 이

는 자원봉사활동과 거의 동일하게 보고 있다. 재원을 조세로 마련하고 복지적 차원에서 국

가가 개인이나 가계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현금지원이라는 점에서 노인일자리 급여는 사회

적 임금이며, 이는 재분배 목적을 지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시장임금

과는 성격이 다르다. 노인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한 노인에게 제공

되는 한시적 일자리이며, 노인은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육 등을 통해 민간 노동시장

으로 진입하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에게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정

책들과 관련성 높은데, 노인들이 일자리 참여기간이 종료된 후 자원봉사활동과 연계되는 

활동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연계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허준수 외, 2005).  노후 소득보장체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데, 대다수 참여자들은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요구하며,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제외한 저소득 노인들

의 참여를 열어두고 있어 저소득 가구의 추가적인 소득원으로 의미를 지닌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은 일자리 축소로 나타날 수 있을 것

이다. 이렇게 민간영역에서 일자리 규모는 줄어들게 되면 공적 영역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나 소득보장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공적연금에 의한 소득대체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퇴직 후 민간부문에 재취업 하려는 고령자의 욕구는 줄어들지 않을 것

이며, 정부가 고용주로서 창출하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중요해 지면서 노인일자리 정책이 

고령화 대응책으로 계속해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비숙련 저임금 일자리가 축소되면서 바닥에서 경쟁이 과열

되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크게 자리 잡은 고령자의 취업시장

이 축소되면서 고령자들이 일자리의 기회를 얻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고령자 일자리는 반복

적인 단순 육체노동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기술발전과 자동화로 인한 대체 가능성이 상

대적으로 적은 비반복적 노동, 예컨대 돌봄, 상담, 교육 등에서 일자리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CT 기술을 통한 노인친화적 작업환경 개선, 기술 및 제품 개

발을 민간형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적극 활용해 볼 수 있다. 인공지능, 로봇의 발달로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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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노동이 대체되는 기술적 실업의 영향은 노인일자리사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현재의 사업유형 체계에서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취업형, 창업형)는 노동시

장에서 노인이 진입 가능한 일자리가 축소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4

차 산업혁명 기술변화는 민간분야의 노인일자리 관련 업종에서 매장판매직, 청소·경비 등

의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일자리가 확대되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하여 신노년 인력을 활

용한 플랫폼 방식의 노인일자리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기술변화에 적응하는 교육을 

통해 참여자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플랫폼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업무

를 개발하여 양성된 노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특히 신노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필요가 높은 사업아이템 개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

행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참여자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방식의 민간

형 노인일자리 사업모델 개발이 가능하다.     

대안적 사회정책의 원칙과 운영원리를 결합한 노인일자리 정책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확대되

고, 이로 인한 소득불평등 및 빈곤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우려를 안고 있다. 국민들이 코로

나19 상황에서 위기상황의 대처하기 위해 기존 사회보장제도보다 재난기본소득의 유용성

을 경험하면서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필요에 대한 인식이 고조 되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관심이 커짐과 동시에 재원 확보 문제19), 기존 사회보장제도 만큼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효

과적인지에 대한 의문, 게으름과 근로 의욕 저하, 충분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급여수준 

등 많은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양재진, 2018; 홍경준, 2020; 사회정책연구회,2020).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수용성을 높이는 단계적 전략으로서 제도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측면도 있지만 시장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고 유급 노동 외에도 사회

적 의미를 지닌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조건화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이상의 일의 가치를 

확장하는 정책수단으로서 의미가 크다. 이러한 참여소득이 지향하는 가치와 실현방식은 노

인일자리사업의 목표뿐만 아니라 사업내용에도 부합한다. 노인일자리사업 유형 중 노인에

게 직접 급여를 지원하는 공공형의 프로그램(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은 노노케어, 취약계

층 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아동청소년 서비스 지원, 가정서비스 지원, 장애인

서비스지원, 노인서비스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등으로 주로 공익적 목적이나 사회서비

19) 1인 생계급여 수준(중위소득 30%)인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해 연간 305조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김교성 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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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지원하는 업무들로 이루어져 있다(부록 참고). 이러한 공공형 프로그램은 유급노동으

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표출된 다양한 욕구와 관련되며, 이러한 공동체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소득보장체계를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일자리사

업 체계에서 진정한 의미의 참여소득을 도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가장 비중이 높은 공익활

동 사업은 월 27만원 수준으로 소득보전 기능을 달성하기에 충분치 않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액 없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에 참여할 경우, 기초연금 

30만원과 일자리 급여 27만원을 합산하면 월 57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 빈

곤선인 중위소득 50%인 1인 월 91만원 기준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참여소득으로 전환되거나 결합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기반이 구축

되어야 한다. 만약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상태로 노인일자리사업을 참여소득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노인들에게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만 의무화 되는 결과를 초래해 현재 노

인일자리 참여자 입장에서는 참여소득제 도입은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없다.

일과 결합한 기본소득의 실현방식은 일자리를 원하는 고령자의 복지와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민간분야의 일자리가 축소될 

경우 고령자의 비자발적 실업(은퇴)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플랫폼 노동이 

활성화 되면 생애 주된 일자리와 퇴직 간의 경계, 주된 일자리와 50대 이후의 교량적 일자

리의 구분이 모호해져 기여기간 20년을 충족하고 60세에 도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완전노

령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회보험체계는 정합성이 현재 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

다. 앳킨슨(Atkinson, 1995)이 제안한 기본소득과 결합된 참여소득제는 일의 범위를 확장

할 수 있는 정책구상이 가능한 제도이고, Tcherneva(2007)가 제안한 기본소득과 결합된 

일자리보장제는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  

Tcherneva(2007)는 기본소득과 일자리보장제를 결합한 정책제안(joint proposal)을 하

였는데, 기본소득을 공공 서비스 일자리에 고정된 시간당 임금(fixed hourly pay) 형태로 

연계하되, 단 청년, 노인, 장애인에게 무조건적 소득지원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었다. 이

러한 제안 외에도 White(2003), Minsky(1986),  Harvey(2005) 등이 일자리 정책과 연

계하는 결합정책(joint policy)의 기본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노인일자리사업에서 참여소득과 일자리보장제는 결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현재 노

인일자리에서 공익활동은 참여소득제와 결합될 경우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확장해 

나갈 수 있고, 최저임금의 근로조건(고정된 시간당 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은 

일자리보장제의 가능성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일자리 아이템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정

책실험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설계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조건화 하되 개인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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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는 활동을 선택할 있도록 세심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 19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일선현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감염병 위기가 

고조되면 잦은 사업중단은 물론 추가적 업무가 발생된다. 또한 기존의 대면업무 방식을 전

환하여 비대면일자리로 진행하거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모색할 수

밖에 없는 환경적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대해 노인일자리사업은 다양한 

정책적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대안으로서 디지털 노인일자리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

요하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법은 아니지만 디지털 노인일자

리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정책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

가 있다. 디지털 노인일자리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일자리, 디지털 정보제공형 일자리, 

전문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노인일자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참여자 및 실무자를 위한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

램 개발이 필요하다. 

<표 7-1>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일자리의 대응전략 

변화요인 정책환경 변화 노인일자리 대응

4차 
산업혁명 

- K, L자형 경제상황 악화로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

-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진보로 인한 일자리 총량 
감소

- 정형 편향적인 중간숙련 직무나 숙련수준이 낮은 
직무의 기술대체 가능성 증가 

- 플랫폼 노동의 확장으로 불안정 고용상태의 
저임금 근로자 증가

- 기술적 실업의 영향으로 노인이 진입 가능한 
민간일자리 축소와 비숙련 저임금 일자리의 
경쟁과열로 노인의 취업기회 축소

 ▸단순반복 육체노동 축소 대신 비반복적 서비스 
분야의 노인 일자리 확대

 ▸ICT 기술을 통한 작업장 환경 개선 및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신노년 특성을 활용한 플랫폼 방식의 일자리 
활성화

대안적인 
사회정책 

- 노동과 분리된 사회보장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증대

- 기본소득의 실현 방안으로 참여소득 관심 확대

- 민간 노동시장 축소에 대응한 공공 일자리 수요 
창출수단으로 일자리 보장제 논의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의 정책목표 변경(사회참여, 공공 
일자리 수요 창출) 

 ▸참여소득제, 일자리보장제 원리를 결합한 정책 
전환 

노인일자리
사업의 
비대면, 

디지털환경  

-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취약계층 정보 소외 
및 돌봄공백 발생 

- 사업중단, 추가적 업무발생, 비대면일자리 전환, 
지속 가능한 일자리 개발 필요

- 비대면 서비스 업무 관련 정책개발

- 디지털 노인일자리 개발·확대

▸디지털 기기 활용 일자리 활성화(돌봄, 안전 등 
공공성 높은 일자리)

▸디지털 정보제공형 일자리 확대(교육형 일자리)

▸전문분야 직무를 수행하는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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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록-1> 공공형(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의 세부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노노케어 노노케어
∙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내 특수학급 

등 대상자를 보조하고 지원

다문화 가정 봉사 ∙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한부모가족 봉사 
∙ 지역 내 한부모 가족 아동의 보호 및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청소년 선도 봉사 ∙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 지역 내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지원

공공
시설
봉사

학교급식 지원봉사 ∙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을 지원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산(캠페인)

CCTV상시관제 
∙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모니터링 후 

문제발생 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 요청

보육시설봉사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강의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봉사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 교육, 귀가 및 급식 등 다양한 

지원

도서관봉사 ∙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 공원, 놀이터 및 공공시설 등 관리지원

문화재 시설 봉사 ∙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 지원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주정차 질서 계도 봉사 ∙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어린이 안심 등하교 지원 봉사 ∙ 초등학생 등하교길 동행지원 활동

기타 ∙ 기타 분류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

부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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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경륜
전수 
활동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 ∙ 체육(건강) 및 각종 취미관련 경륜전수 활동

문화공연 활동 
∙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 제공활동

체험 활동 지원 ∙ 지역 내 숲 체험 및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지원 등

경륜전수 활동 ∙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경륜전수 활동

아동･청
소년 

서비스 
지원

보육시설(어린이집 등) 지원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급식 지원 등

지역아동센터 지원 ∙ 환경정비, 귀가 및 급식 지원 등

다함께 돌봄시설 지원 ∙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 등･하교 및 급식지원 등

청소년 시설 지원 ∙ 환경정비 및 급식 지원, 방과 후 돌봄 및 학습보조 지원 등

교육시설 학습보조 지원
∙ 초등학교 아동돌봄(방과 후 돌봄, 학습보조, 수업 지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체인력

가정 
서비스 
지원

한부모시설 지원 ∙ 한부모 가족의 아동보호 및 교육 지원 등

다문화 가족시설 지원 ∙ 새터민 등 정서지원을 통한 정착지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 환경정비 및 급식 지원 등

장애인 
서비스 
지원

장애인 관련시설 지원 ∙ 장애인 보호시설 등 대상자 보조 및 지원 등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 ∙ 장애인 이동보조 및 활동보조 등

노인 
서비스 
지원

노인 관련 시설 지원 ∙ 시설이용 노인 서비스 지원 및 환경정비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업무보조 등

시니어 안전 모니터링 ∙ 노인일자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 등

장기요양통합서비스지원 ∙ 장기요양 수급자 등 관리지원 및 복지용구 제도사업 홍보 등

시니어 인지활동 지원 ∙ 치매노인 인지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상담 및 
컨설팅 
지원

시니어 컨설턴트
∙ 시니어 취업상담, 동행면접, 정보제공 및 기업 일자리 발굴 

등

시니어 소비피해 예방지원 ∙ 시니어 소비피해 상담, 컨설팅 및 예방지원 등

기타 ∙ 기타 지역내 취약시설 또는 사회적 공헌유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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